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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교육시장개방 논의가 활발하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시작된 교육시장

개방 논의는 WTO의 도래와 UR을 대체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틀인 DDA

의 확정과 더불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DDA 협상일정에 의하면 2003년 3월

1일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에 개방할 교육시장의 범위를 확정하여 WTO에 통

보하여야 하고, 이후 국가간 협상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최종적으로 개방하

기로 확정한 교육시장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시장개방은

WTO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교육국제화라는 이름 하에 개인과 교육훈련기관

의 생존과 성장 전략의 하나로서 활용되어 왔다.

교육시장개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주로 경제계

에서 찬성을 한다면 교육계에선 반대의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부존자

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선 세계와 담을 쌓는 고립화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외국과의 무역을 통한 성장전략을 취할 수뿐이 없다. 그리고 부

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선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인적자원의 개발을 추구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고 교육이 그 동안 이러한 역할을 비교적 충실

히 이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의견 역시 존재한다.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숙련 향상에 교육훈련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시장개방을 보다 긍

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외에도 교육시장개방을 찬성하는 이유가 다양

하게 존재하지만 시장개방의 찬성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입장은 교육

시장개방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시장개방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된다. 긍정적·부정적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지에 대해선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경쟁력에 있다. 무역 자유화를 통해 경제성장

을 해 온 우리로서는 교육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쉽게 부정하기 곤란한 입장



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WTO의 기본 입장은 무역자유화가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욱 어려운 점은 교육시장개방은 다른 서비스

의 개방과 연계되어 있어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교육서비스는 교육서비스만의 협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육서비스 개

방에 관한 협상은 다른 서비스 협상과 함께 타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교

육시장개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기초한 시장개방 노력을 체

계적으로 진행해온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개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중

의 하나인 평생교육과 직업교육분야에 대한 검토와 대응 노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개방 가능성이 높은 평생직업교육시장이 개방시기와 형태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개방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장개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이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이 국제적·국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

이 있다. 특히 규제자(regulator), 투자자(investor), 촉진자(promo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고 있다.

외국과 우리나라 정부의 양허안과 양허요청안에 대한 정보 등이 공개가

되지 않고 이 분야의 연구와 관련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3개월이라

는 짧은 연구기간에 충실히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

그리고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전

하며, 자료수집과 편집 등의 작업에 열성을 다해 준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위

유진 학생의 노고를 치하한다.

2002년 12월

원장



【연 구 요 약】

Ⅰ. 서론

이 장에서는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의 연구 배경과 필요

성, 연구목적과 내용 그리고 연구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연구배경과 필요성으로는 WTO체제의 도래와 DDA 타결에 따라 추

진되고 있는 서비스 개방의 하나로서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이 DDA 협상 일

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3년 3월까지 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생직업교육시장에 대한 별도의 대응방안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목적과 내용으로는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국민의 학습권 보

장과 평생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 유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

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다자간 협상과 WTO에 대한 개황, 서비스 시장 개

방에 대한 정보, 규제분석과 국내외의 대응실태, 외국의 요구사항 분석, 그리

고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등을 기초로 평생직업교육시

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에 기초하였고, 출장과 면담조사, 그리고 설

문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등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약점으로서 3개월이라는 단기와 관련 정보와 문헌이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점을 언급하였다.

Ⅱ. WTO와 교육시장개방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먼저 세계화의 흐름과 WTO

의 등장, 지역화 흐름의 병행, 지역화와 세계화와의 관계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WTO와 서비스시장개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자

료들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GATT체제와 UR협정에 대한

선행정보와 이러한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WTO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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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WTO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였으며, 이중 최혜국대

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에 대한 설명과 이의 제한 사례들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후 DDA에 대한 이해와 DDA하의 GATS(서비스에 대한 일반협정)에 대

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였다. 특히 GATS의 적용범위, 원칙과 의의, DDA 협

상의 국내 영향을 정리하였다.

GATT, UR, WTO, DDA에 대한 선행정보를 토대로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

적으로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원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교육시장개방의 개념,

교육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각 방식별 장벽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교육시장개

방의 의미를 향후 법 적용의 저촉 문제 발생,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 체제

구축, 교육에서의 국제분업(division of labor)체제 구축, 교육에서의 경쟁

(competition)체제 구축, 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규제가 전면적으

로 재검토 필요성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의 공급방식

과 관련 정책문제를 APEC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교육시장개방과

교육국제화와의 관계가 사실상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장개방에 대하여는 상이한 입장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Ⅲ. 평생직업교육시장의 현재 개방 범위와 외국의 개방요구 분석

먼저, WTO에 의한 교육서비스 분류를 검토하였고, 이중에서 평생직업교육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평생직

업교육시장의 범위를 실업계 고교, 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과 기

술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

률에 의한 학점인정기관·과정들이 모두 평생직업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이나 과정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평생직업교육시장의 현재 개방 범위를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하였

다. 이러한 법령으로 실업계 고교의 경우엔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산

업교육진흥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전문

대학의 경우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들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근거법률 등이 검토되어져야 함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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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평생교육법이, 학원에 대해서

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 이라 함)이, 그리고

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근촉법 이라 함), 고용

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이 검토되어져야 하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역시

검토되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법중 규제분석의 실익이 있는 평생교육시설로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

교육시설로 제한하였으며, 규제분석의 실익이 있는 기관에 대해 최혜국대우

와 내국민대우원칙에 입각해서 평생직업교육시장의 개방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기관은 평생교육시설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

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평생교육시설과 실

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과정)이었다.

그리고 외국의 양허요청 현황과 그 내용 그리고 내용 분석을 외교통상부

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

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규제분석과 외국의 양허요청안을 토대로 정책개선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Ⅳ. 평생직업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외 대응노력 실태

먼저, 이를 위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을 정리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재

정경제부의 노력에 대해 Mode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중 정부의 대책

은 특히 Mode 3에 치중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시장개방과 관련없이

진행되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간 협력 활동도 개략적으로 제한된 정보

이지만 정리하였다. 이후 정부에서 추진한 국제교류의 부정적 측면 감소 대

책을 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후 평생직업교육기관의 국제협력 노력과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을 정리

하였다. 특히 학원과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 대한 국제교류 실태를 정리하

였고,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이 그리 많지 않은 점도 실업계 고교, 학원, 전문

대학, 원격대학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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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국동향으로 호주의 외국학생의 자격을 인증하는 국가 기관인 국

립해외기술인정사무소(NOOSR; The 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와 호주정부 국제교육사무소(AEI)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외국대학 유치 노력 그리고 국제기구로서 유네스코, EU, APEC

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Ⅴ.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제2장에서 제4장까지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제반 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정리한 시사점에 기초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으로, 개인의 학습권 보장, 교육의 공공성 보장,

개방에 따른 득실(得失)의 비교형량, 교육의 국제화와 시장개방과의 관계 고

려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협상대책으로는 교육국제화 종합방안 수립, WTO체제 내에서의

협상대응방안을 수립을 위해 첫째, 우리나라와 외국의 규제에 대한 사전 검

토가 요구되어지고 우리나라의 평생직업교육시장 분야 국제화의 실태가 조

사 필요. 둘째, 시장개방으로 인해 영향(긍정적, 부정적)을 입는 대상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셋째, 양허안 수립과 외국의 양허요청안 검토와 분석 과정에

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넷째, 시장개방 협상안 마련시 국제기구나 단체

에서 각국에 권고한 사항이나 결의사항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비준

하였거나 준수하기로 한 사항 검토. 다섯째,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주요 국

제기구의 시장개방에 대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협상 전

략을 조정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간 평생직업교육분야 국제

교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국

가간·국제기구간 교육협력의 전략적 측면 강화, 경제자유구역 활용 등을 수

단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협상과정에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주도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협상 준비 등이 필요하며, 협상이

란 결국 주고 받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협상과정에서 고려할 기타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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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적으로 열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시설) 유형별 협상

방향으로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원격대학, 학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기관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와 국제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정부규제 정비와

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국제화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의 조화, 교육훈련의 질 보

증체제 구축, 자격제도 정비,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수립, 개별적·독자적으

로 추진되던 교육국제화 활동을 국가 규제의 틀로 전환하는 노력 병행, 평생

직업교육분야에서 영리 영역 명확화, Negative 방식으로 성인교육분야의 법령

규정, 성인교육시장의 진입과 운영기준을 정비, 기관 연계·통합과 법인화

지원,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 마련, 유관제도와의 연계, 학점

은행제와 직업훈련과정 인·지정 제도의 혁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원체제 정비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체제 정비와 전담 프로젝트팀

구성, 주기적 현황 조사, 교육국제화 전담기구로 국제교육진흥원의 확대 개

편, 정부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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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과거 서비스는 비교역재(非交易財)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다자간 무역규범

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협상에서 서비

스도 무역자유화의 영역에 포함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UR 협상 결과 서

비스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교역

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이 제정

된 바 있다.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GATS가 발효됨으로써 서비스도 무역

자유화의 다자간 협상의 틀에 놓여졌으나, WTO 출범시 농업과 함께 서비스

는 5년 이내에 협상을 재개하는 후속 협상의제(BIA; built-in agenda)로 규정

되어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후 WTO 서비스 협상은 2001년 3월 협상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고,

이후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협상이 최

종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UR을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만

들어졌고, 이것이 보통 "뉴 라운드(New Round)"라고 불려지는 도하개발의

제(DDA; Doha Development Agenda) 인 것이다. 이후 2002년부터는 DDA

에 따라 양허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

교육 역시 서비스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 산업도 WTO에

서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2)을 제출하여야 하

고 또 양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2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6

1)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및 국내규제 등 서비스 규범관련 문제는 산하기구에서

별도로 논의 진행 중에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2).
2) 양허요청서는 WTO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시장개방요구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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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에 대해 서비스 분야의 1차 개방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24개국으로부터 서비스 분야에 대한 1차 양허요청안을 접수받은 상태이다(대

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2). 우리나라는 각국(各國)의 양허요청안을 검토하

고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안(offer list)을 제

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DDA 전체시안인 2005

년 1월 1일까지 다자간 협상을 완료하여 우리나라가 양허하기로 범위에 대

해서는 시장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UR과 DDA이전에도 국가 간 교육활동의 교류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다. 이는 교육서비스가 지역 특유의 발달역사에 기인한 강한

문화적 요소가 있으며, 사적 이익 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여 대부분

의 나라에서 교육이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적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사

인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영리(not-for-profit)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을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에 따라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역(trade)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미 WTO회원국 모두가 교육서비스도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동

의를 했고, 이미 다수의 국가가 DDA하에서 우리나라에 교육서비스 분야에

서 제안서나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정확히 어떤 나라가 어떤 내용으로 개방을 요청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어떤 내용으로 개방을 요청했는지

는 외교 관행을 이유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다만, 정부부처

와 시장개방 관련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가끔씩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그

윤곽을 그려볼 수뿐이 없다. 현재까지 교육서비스 분야에 양허요청안을 제출

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고등

교육 이상의 분야에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초·중등교육

분야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Mode 1, 2

와 3의 양허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며, 일부 국가는 훈련서비스(training

service)와 검정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 등도 양허를 요청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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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나 국가 간에 다른 평가인증체제간의 연계, 외

국에서 취득한 학점·학위의 인정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틀(framework)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지역별로 형성되고

있는 협약(Lisbon Convention, Washington Accord)의 틀 내에서 교육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

2002-115호) 에 의거 유아교육기관, 초·중·고, 대학 및 대학원, 특수학교,

사회교육시설 등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외국인 투자 제외업종으로 지정

되어 있다. 반면, 속독학원, 웅변학원, 체육전문강사교육학원, 체육입시학원

등 영리학원은 외국인 투자 제외업종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시장개방 제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시장개방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은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있고,

학위와 자격제도, 인증제도, 조세제도, 보조금 제도, 투자제도 등과 직·간접

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시장 개방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면, 교육

인적자원부고시인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 분야 운영 주체, 수업방식과 교원활용 등에

있어서의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양 대학이 협약체결 시 이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허용되어 있는 복수

학위(dual-degree)3)뿐만 아니라 공동학위(joint-degree)4)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으며, IT·BT 등 국가전략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파트너 대학

에 대해 교육인프라 구축비, 연구비, 교수비용, 프로그램 이식비용, 우수학생

유치비용 등의 지원을 추진하며, 2년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대학원 석·

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고등교육법 제31조)을 6월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3) 복수학위란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양 대학에서 별도로 각자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함으
로써 2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4) 공동학위란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양 대학이 하나의 학위에 두 대학의 이름으로 학위
를 수여함으로써 1개의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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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시장이 개방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과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

지만 그 대부분이 고등교육분야나 외국학생 유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교

육의 국제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본방침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시

장개방 협상방안 수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있지 않으며, 외국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평생직업교육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책방안이 수립된 바가

없어 평생직업교육분야에 대한 정책 방안 도출은 매우 시급한 상태에 있다

고 보여진다. 평생직업교육기관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규모나 시설 등

에 있어서는 4년제 고등교육기관이나 초·중등교육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영세한 상태이며, 교육의 질적 수준 역시 높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서는 평

생직업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시장개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부재 상황

역시 심각한 수준인 상태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시

장의 개방과 국제화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이나 기초 정보조차 부

족한 우리나라 교육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교육시장 개방이 되었을

때 평생직업교육기관이 경쟁력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시장개방을 거부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기관의 생

존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학습자의 학습할 권리(학습권)의 보장 역시 중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서비스산업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 나간다고 할 때 교육서비스시장 개방을 국내 교

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소비자의 후생 증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인적자본투자로서 국가 인적자원을

형성하고 개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식기반사회

에서는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시장개방을 통한 교육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특히 평생학습사회·평생

직업능력개발사회의 도래에 따라 평생직업교육시장이 더욱 확대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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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 분야의 대응방안 수립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조속히 그러나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시장개방 논의가 갑작스럽게 WTO에 의해 대두된 것이

아니라 이미 UN 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가간·기관간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경쟁력 확보전략으로서 이미 그

저변에 상당한 정도로 확산된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즉, 교

육시장개방은 교육의 국제화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이

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시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교육의

국제화 현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이 필

연적임을 전제하고(WTO에 의한 교육시장개방 협상과 무관하게 이미 교육의

국제화라는 명목으로 국가간·기관간 협약과 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교육시장은 개방되어 있는 것임),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국민

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 유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

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 내용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근거한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간 협상과 WTO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관련 기초자료

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몇 몇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WTO와 다자간

협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러한 이해 부족이 결과적으로 시장개방 협

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둘째, 교육국제화와 WTO 교육시장개방 협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

해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교육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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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정리하였다.

셋째, WTO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평생직업교육분야의 규제(평생직업교

육분야를 규율하는 법령) 분석을 통해 평생직업교육분야의 시장개방 정도를

분석하였다.

넷째, 제한된 수준이지만 이 분야의 우리나라 국제협력 활동(정부와 민간)

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도 일부 제시하였다.

다섯째, 평생직업교육분야 종사자의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조사·분석하였다.

여섯째, 평생직업교육분야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들

방안을 토대로 정부와 평생직업교육기관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 자료 및 문헌분석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 그리고 각종 국내·외 자

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고 현황을 정리하며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특히 이 분야 자료와 문헌의 한계를 고려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분석을 주로 실시하였다.

나 . 법령 분석

교육시장의 개방 현황에 대한 분석과 협상에 대한 제언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학원

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등 교육시

장개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령을 분석하였다.

다 . 면담 조사

- 6 -



국내에서 교육서비스의 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를 면담

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활동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거나 드러난 제

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였다.

라 . 전문가 협의회

총 4차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담당자, 관계전문가, 이해당

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1차 전문가 협의회는 정책담당자 중심으로 연

구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2차 전문가 협의회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제3차와 제4차 전문가협의회에서는 최종 도

출된 대응방안의 적실성과 타당성 그리고 실행가능성에 대한 정책담당자와

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였다5).

마 . 해외 출장 조사

호주는 수출액중 교육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아시아

지역에서 뉴질랜드와 함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이며, 특히 우리

나라와는 농산물과 공산물에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나라로서 앞으로 교육시

장개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개방 협상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때 학생유

치 및 해외 분교와 프로그램 공급에 적극적인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바 . 설문조사

5) 제1차 전문가 협의회는 2002.10.09일, 제2차 전문가 협의회는 2002.11.06일, 제3차 전문가 협

의회는 2002.12.20일, 그리고 제4차 전문가 협의회는 2002.12.23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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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기관들의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이해, 준비정도 등을 분석하

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학원(직업기술과 국제실무)중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은 설문대상기관 498개 기관중 235개 기관이 회신한 응답을 토대로

하였다6).

4. 연구의 제약점

이 연구는 현황 조사를 할 수 없어 대응방안 도출에 필수적인 국내 관련

기관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외국 각

각의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양허안에 관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시장개방 협상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

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연구의 범위인 평생직업교육기관은 중등교육, 고등교

육, 성인교육, 기타교육에 모두 해당하고 있어 짧은 연구기간(3개월)이라는

제약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이 분야의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

은 이유 때문에 시장개방 협상에 대한 명확한 협상방향을 영역별로 제시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된 자료나 도표의 경우 명확하게 평생직업

교육분야로 한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직업훈련분야는 시장개방에서 교육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고, 직

업훈련은 성인교육이나 기타교육에 포함되는 분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정확한 자료 확보와 실태 분석이 쉽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직업훈련분야를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6) 응답기관 235기관은 전문대학 115개, 원격대학 8개, 실업계고등학교 73개, 학원(직업기술)

25개, 학원(국제실무) 1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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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WTO와 교육시장개방

교육시장개방은 교육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현상 그리고 WTO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 국제화가 UNESCO나 교육계에서 주로 사용된 표현

이라면, 교육시장개방은 WTO나 GATT등과 같은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교역을 관장했던 국제기구나 경제계에서 회자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교육 국제화와의 비교 검토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교육시장개방은 세계화와 지역화, GATT와 UR 그리고

WTO와 DDA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특히 핵심 이슈인 교육시장개방

논의는 UR, WTO와 DDA에 의해 촉발되었고, WTO와 DDA의 원칙과 절차

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WTO와 DDA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주로 교육시장개방 논의의 출발점에 있는 UR, WTO 그

리고 교육시장개방논의와 WTO와의 관련 등을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세계화의 흐름과 WTO

가 . 세계화와 WTO의 등장

국제화가 국경을 전제로 한 국가 간 상호교류가 확대되는 세계경제의 변

화를 설명하는 현상이라면,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전 지구촌을 무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정의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이 일부 해외지역(국가)을 대상으로 심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영규, 2002. p20~21).

1980년대부터 세계는 규제완화(deregulation)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

전이라는 두 가지의 변화가 국제화로부터 세계화 국면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금융분야의 규제완화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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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했으며, 경쟁법의 완화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었

다.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은 정보와 자본의 국제적 거

래를 자유화하고 가속화하였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기업의 국제

적 분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전략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세계화와

지역화를 통한 경제통합은 나아가 자본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까지도 자유

롭게 만들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경제적 세계화는 경제적 시장, 기술, 소비

패턴의 구조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계경제가 단일시장화 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세계화는 인류가 다른 지역의

종족, 경제, 사회, 문화를 점차 인식하게 되고, 인류의 삶이 상호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개념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미시적

측면에서 기업차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글

로벌 경영 또는 글로벌화로 일컬어진다. 둘째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각국(各

國) 경제와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의 심화 현상이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상

품·서비스의 무역량 확대, 세계생산에 대한 무역량의 비율 상승, 무역 및

금융의 연관성증대 등을 포함한다.

WTO는 이러한 세계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1995년 마라케쉬 협정에 의거 신설된 WTO는 과거 다자간 협상에서 무역자

유화의 대상이었던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까지도 무역자

유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국가간 거래가 되는 분야의 대부분이 WTO

에 의해 무역자유화와 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역시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서 교육서비스산업의 개방은 WTO에 의해 당연히

추진되는 문제인 것이다.

나 . 지역화 흐름의 병행

1) 지역화의 흐름

세계 각국은 경제통합을 통한 세계화(Globalization)를 가속화하고 있는 한

편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역화의 가장 일반적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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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역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한 경제

블록이다. 2001년 10월 현재 WTO에 통보된 FTA는 220건이며, 이 가운데

152건이 발효되었다. 세계화의 선봉장인 미국도 지난 1994년 출범한 북미자

유무역협정(NAFTA)'을 미주자유무역협정 으로 확대하여 강력한 경제블록을

형성할 움직임이다. 동아시아 경제의 쌍두마차인 중국과 일본 역시 동남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세계경제의 중심을 동아시아로 옮겨올 태세

다. EU는 이미 경제통합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경제의 주변국들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경제블록을

강화하는 추세이다(정영규, 2002, p21~22).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는 경제통합, 블록화 및 지역경제협력 등 다양한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들이 점증하는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제도적 틀을

갖는 지역경제통합 협정을 체결하고, 참가국들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무역장

벽 철폐 등의 수단을 통해 지역 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통합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으로는 발라사

(Bela Balasa) 교수의 분류를 토대로 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FT

A)7),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8),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9), ④ 경

제연합(Economic Union: EU)10), ⑤ 정치적 통합11), ⑥ 경제적 비용으로 구

분된다(정영규, p298~302).

즉, 지역무역협정이란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말하며, 이를 통해

지역통합협정(regional integration arrangements)이 이루어진다. 이에는 자유

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의 다양한 형태로

7) 자유무역지대란 각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국가간에 각종 무역장벽(관세 및 수당제한)을 없
애고 역내의 상품이동을 자유화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무역규제
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8)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원국간에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과 동시
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의 관세정책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9) 공동시장이란 관세동맹보다 좀 더 발전한 것으로서 재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사람과 자
본)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이민과 국외취업, 그리고 자본의 해외이전
등이 구성국가간에는 완전히 자유롭다.

10) 경제연합은 공동시장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공통의 통화를 가지고 구성국가들간의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공통의 재정금융정책을 펼치는 단계를 말한다.

11) 경제연합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경제만의 통합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적인 면에서 통합
을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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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19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의 수나 적용범위에 있어 괄목한 만큼

확산 또는 심화되었고, 각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

라 지역무역협정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지역통합협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북

미자유무역협정(The North-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NAFTA), 동

남아시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남

미공동시장(The Common Market of the South America: MERCOSUR),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포럼(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중

부유럽자유무역협정(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CEFTA) 등이

있다12).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초기에는 관세인하 및 철폐를 중심요소로 했다면

최근의 자유무역협정은 투자보장, 조세협약, 경쟁법 조화 등 전반적 협력사

항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력의 이동까지도 포함하

고 있다(박번순, 2001)([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자료: 박번순(2001).

자유무역협정의 중심요소
재화 서비스
관세·수량제한 철폐 내국민 대우
무역규범 협상 무역규범 협상

-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
-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
- 반덤핑 - 정부조달
- 보조금 - 보조금
- 예외·유보 - 예외·유보
- 분쟁해결 - 분쟁해결

경제협력

협동

무역촉진·원활화를

위한 조치

상호인증

협정

경쟁법의

조화 조세
조약

투자보장

협정

인력교류,
사회문화교류

12) http :/ / www .wto.org/ english/ res_e/ statis_e/ its2002_e/ section1_e/ i09.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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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화 흐름의 확산 이유

지역화 흐름이 세계화와 병행되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자간 협상에 기초하고 있는 GATT와 WTO는 12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경제

시스템이며, 이들간의 합의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그

동안 GATT가 수차례의 라운드를 걸쳐서 무역장벽을 철폐해 온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지역무역협정에 기초한 경제통합은 GATT나 WTO체제보

다 더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자유무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정영규, 2002. p300).

즉, 자유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FTA는 Speed, Scope, Sequence에서 장점

이 있다. Speed'는 시간이 걸리는 WTO 교섭과는 달리 참가국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빨리 매듭지을 수 있다. 'Scope'는 FTA가 상품 및 서비스 무

역 자유화를 중심으로 그 이외의 것을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FTA는 WTO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투자, 경쟁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좀 더 깊은 통합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Sequence'는 특히 관세

동맹과 달리 다른 상대국과 다른 타이밍으로 FTA를 체결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미 어느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도 본래의 FTA에는 하등 변화

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13).

3) 지역화와 세계화의 관계

그렇다면 지역화와 세계화는 서로 대립되는 것인가? 그러나 지역화가 세

계화와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WTO도 지역화가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고 FTA를 통한 경제블록

확대를 용인하고 있다. 세계은행 경제분석가인 모리스 쉬프는 지역화는 역

내 국가간 무역장벽 해소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방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세계화의 또 다른 모습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정영규,

2002. p23). 서비스의 많은 분야, 특히 사업서비스 분야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13) http :/ / www .hrizine.com/ file_pds/ lounge/ 200211/ GMN20021111.html.

- 13 -



의 제공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필요로 한다. 현재 GATS 제7조에서는 서비스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간에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혜국

(MFN) 대우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보더라도 지역화의 흐름이 반드

시 세계화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계화

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대립하고 있

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화가 자유무역질서의 확대를 결과적으로 촉진시

키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가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본질에서는

사실상 다자주의인가? 아닌가? 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다 . 세계화의 영향

세계화는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게 된다. 주로 선진국이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반면, 후진국이나 개도국 그리고 시민단체

나 비정부기구(NGO)와 비영리기구(NPO) 등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

하는 경향이 강하다.

먼저,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주로 WTO의 주장이

다. 첫째, 세계화는 시장구조를 변화시킨다. 시장이 확대(생산의 수평적 통합

증대, 제품과 서비스 증가에 대한 소비자 접근 확대)되고 심화(새로운 유형의

기업간 협력을 포함한 생산의 수직적 통합 증대)가 되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자유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의 경쟁수준을 제고시킨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무

역 및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벽의 축소를 의미하고 국내적 수준에

서는 규제개혁, 민영화 증가 등의 의미하게 된다.

둘째, 기술변화와 확산을 증대시킨다. 즉,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체제의 등

장으로 생존하기 위한 기술창출과 확산의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다.

셋째, WTO로 대변되는 세계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근본적 영향은 신무

역질서의 수립에 있다. 유럽연합의 탄생과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WTO가 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一極)체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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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었으나 EU의 등장과 중국의 가세에 의해 세계경제는 미국, 유럽, 중

국이라는 3극 체제로 전환되고, 동아시아 무역의 축이 공식적으로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며, 중국의 가세로 개도국 입지가 강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6천억 달러, 한국은 140억 달러의 추가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반대의견으로는

세계화가 결과적으로 선진국만을 위한 논리라는 점이다. 즉, 세계화의 결과

저개발국의 빈곤은 심화되고 있고, 개발지상주의에 따라 환경파괴가 심화되

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세계화는 곧 미국화 또는 서구화를 의미함으로써 각국

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에 대해 WTO의 입장은 세계화는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

을 가져다준다고 하는 반면, NGO와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세계화는 결과적

으로 선진국만을 위한 논리라고 비판을 하고 이러한 갈등이 수시로 충돌되

고 있다14).

이러한 세계화는 또 다른 중요한 환경변수인 정보화하고는 그 영향 정도

에 있어 국내 규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체제와 운영의 2대 변수

인 세계화와 정보화 변수가 국내규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다. 정보화가 내면적으로 점진적으로 심도 있는 영향을 끼친다면, 세계화는

보다 직접적이고 외면적으로 국내규제의 일제 정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Ⅱ-2] 참조).

2. WTO와 서비스시장개방에 대한 이해

가 . GATT체제와 U R협정

1) GATT의 의의와 성격

WTO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GATT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4) 가장 대표적인 양자의 충돌 사례는 바로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던 WTO각료회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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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탄생은 GATT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후 국제경제질서는

IMF와 GATT 체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 GATT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보호주의적 무역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1948년 1월 1일 설

립되었다. 즉 외환(통화)부문에 대해서는 연합국 통화기금회의를 통해 탄생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의 협정이, 그리고 무역(실

물)에 대해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국제경제제도를 주도하도록 하였으며, 이 둘을

통틀어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라고 한다.

[그림 Ⅱ-2] 시장개방과 국내규제의 정비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진입규제완화/ 철폐

운영/ 활동의 동등보장

시
장
개
방

국내

규제의

일제

정비

국내규제원칙 규제의 투명성, 객관성

등

WTO의 설립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발족당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브레

튼우즈 체제의 발족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간에는 IMF, IBRD(국제부

흥개발은행)15) 및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

립이 합의되어 있었으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ITO는 무산되고, 쿠바의 아바

1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약칭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한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
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
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목적은 ①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②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
형을 도모하며 ③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은 가
맹국에의 주식할당에 의한 자기자본, 특별준비금, 차입금(세계은행채의 발행으로 조달), 투
자이윤 등으로 이루어지며 예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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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 채택된 국제무역기구헌장(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일명 아바나 헌장 의 정신만이 1947년 설립된 GATT로 계승

되었던 것이다(정영규, p200~201). 즉, ITO의 정신이 1947년 GATT로 계승된

것으로서 GATT의 전신은 ITO라고 할 수 있고, WTO는 궁극적으로 1940년

대 논의되었던 ITO가 1990년대 와서 비로소 만들어진 기구인 것이다.

GATT는 IMF와 더불어 국제무역의 확대에 의한 국제경제의 균형적 성장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IMF는 국제통화가치의 안정, 국제통화의 원활한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IMF는 통화측면의 자유화를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GATT는 실물부분의 자유화를 담당했던 협약이었다. 하지만

GATT는 강대국의 불공정 행위 및 자의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부

적절하는 등 국제기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점이 문제가 되어왔

다. 이에 따라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 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111

개국이 서명한 WTO 설립 협정문이 1995년 1월 1일 발효됨으로써 GATT체

제에서 벗어나 WTO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정영규, p234~235).

따라서 WTO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개략적으로 GATT체제를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제화의 흐름이 연속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GATT의 성격은 국제협정, 법적 효과 및 국제기구 면에서 다음과 같

이 파악될 수 있다.

첫째, GATT의 규정은 통일성이 미비된 국제협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GATT는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효과 측면에서 구속력이 제한되어

있다.

셋째, GATT는 당초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협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제경제기구로서의 성격은 미비하다.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GATT는 1948년이래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무역, 공정무역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면서 세계무역의 확대에 지대한 역

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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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TT의 출범 배경

UR이 출범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47년 관세인하에 주안점을 두고 창

설된 GATT 체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1980년대 들어오면서 주요 선진국의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의 남용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즉, 반덤핑

관세제도16)의 남용과 수출자유규제17), 시장질서협정18) 등 GATT체제를 우회

하는 회색지대 조치가 성행하였고, 농산물, 섬유 등은 사실상 GATT체제 밖

에서 광범위한 규제가 행해지거나 GATT 규정의 폭넓은 예외조치를 인정받

음으로써 무역질서가 혼란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서비스·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기존의 GATT체제로서는 포괄할 수 없어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GATT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GATT체제 내에서 제8차 다자간 협상인 UR 협상

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93년 하반기부터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

UR 협상은 농산물을 포함한 시장접근 및 서비스의 양허협상에 집중되었으

며, 한편으로는 협정문의 법제화 및 최종 마무리 작업과 함께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창설 논의가 결실을 보게 되었다(정영

규, p219~223).

GATT의 활동은 곧 다자간 협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인 UR도 역시 제8차 다자간 라운드19)를 의미하는 것이며, WTO와 관련

16) 외국의 생산자가 정상가격(주로 동종 상품의 국내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
출(덤핑수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피해를 야기할 경우, 수입국이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특
별관세를 말한다.

17) 수출자유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란 규제의 무차별 적용의 난점을 회피하여
GATT 테두리 밖에서 수입국이 특정상품의 시장교란 원인이 되는 수출국에만 자율규제를
강요하여 맺는 양자간 협정을 말한다.

18) 시장질서협정(OMA; Orderly Market Agreement)이란 수출자율규제와 유사한 것이지만
협정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GATT의 무차별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수출
자유규제와 함께 회식지대 조치의 전형이다.

19) 다자간 무역협상을 뜻하는 라운드는 원래 원탁회의(round table meeting)를 의미한다. 즉,
다수의 협상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교차 회의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9차 다자간 협상인 뉴라운드부터 라운드를 쓰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개도국들이 이 용어
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즉, 권투 등에서 쓰는 라운드란 이름에서 개도국들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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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DDA 역시 제9차 다자간 라운드를 의미한다(<표 Ⅱ-1> 참조).

<표 Ⅱ-1> 다자간 무역협상의 역사

차수 연도 장소(명칭) 참여국수 협상분야
협상전

무역규모
관세인하율

1 1947 제네바 23 관세 100억달러 35%

2 1949 안시 33 관세 n .a.

3 1950 토르퀘이 34 관세 n .a.

4 1956 제네바 22 관세 25

5 1960~61
딜론

라운드
45 관세 49

6 1964~67
케네디
라운드

48 관세 및 반덤핑 400 35%

7 1973~79
동경

라운드
99

관세, 비관세 및
기본협정

1,550 34%

8 1986~94
우루과이
라운드

123

관세, 비관세, 규범,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섬유, 농업,
WTO창설 등 15개

10,780 34%

9 2002~
도하개발의
제(DDA)

관세(비농산물), 농업,
서비스, 규범 등

자료: 외교통상부의 WTO이해하기, KIEP의 WTO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박
번순(2001)에서 재인용.

3) UR 협정의 특징

기존의 GATT체제와 달리 UR협정의 타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정영규, p222~223).

첫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심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제가

채택되었다. 즉 미국 등 선진국들은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그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분야를 협상의제에 포함시켰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의 섬

유쿼터제도, 각종 회색지대 조치 등 보호무역장벽의 완화 또는 폐지를 추구

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낀다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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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둘째, GATT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GATT규율을 정비, 강화하였다.

즉,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분쟁해결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등이 모두

의제에 포함되었다.

셋째, 전체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 타결방식을 채택하

였다. 즉 어느 한 부문에서의 협상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전체를 받아들

이지 않아야 하며, 특정부문만을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UR 부문별 협상 결과 서비스분야의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그 구체적 협상 내용은,

첫째, 서비스교역의 규범인 일반협정과 노동력이동, 금융, 통신, 항공, 해운

등 분야별 부속서를 제정하였으며,

둘째, 모든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 대상으로 하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해서 국가 간의 양허협상을 추진하였으며(항공과 시청각분야는 제외),

셋째, 자유화 대상 분야는 각국의 양허표에 기재하는 방식(Positive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관련 규제는 양허표에 모두 기재해야

하는 방식(N egative 방식)이 채택되었다.

넷째, 서비스산업 관련 인가기준, 등록요건,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요건, 국

내 규제 등이 국가마다 현저히 상이하여 국가간 상호작용 인정을 위한 협상

을 권장함으로써 국내 규제조치에 대한 작업반의 설치 등이 합의되었다.

나 . WTO 체제 개요

1) WTO의 설립

세계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GATT체

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탄생되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

하여 온 것이다. 특히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

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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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개국이 서명하고 1995년 1월 1일 발효됨으로써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WTO는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 및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핵심적

내용으로 UR협상 결과를 반영하였고,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WTO 및 관련 협정문20)은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

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설립협정문의 부속서로는

크게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둘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

셋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역시 다자간 체제21)라고 한다.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

구이다. 하지만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지되거나 모든 GATT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47년

GATT' 및 1994년 GATT'의 형태로 WTO관할 하의 'UR최종협정 에 저촉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2) WTO체제의 의의

WTO체제란 WTO 설립협정(마라케쉬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

20) 협정문이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문서로서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즉, 협정문들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협정문은 비록 각국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기는 하지만, 그 협정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21) 이에 따라 다자간 교역체제는 곧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말한다. 주요 교역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회원국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WTO 회원국이 아니
기 때문에 범세계 또는 세계 라는 의미 대신 다자간 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WTO와 관련해서 다자간 이란 용어는 또는 지역적으로 혹은 여타의 소단위 국가군 에
의한 행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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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UR 최종협정 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무역체제를 말한

다. WTO체제의 목표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하고, 기존의 국제무역규

범을 보다 구체화·명료화·강화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

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선·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

다. 기존 GATT체제 하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주창해 왔음에

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각종 비관세장벽, 역외국가들에 대한 지

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차별적 무역관행, 신보호주의에 입각한 선진국의 일

방적 수입규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무역규범의 미비 등은 결과

적으로 국제통상마찰의 심화를 초래한 바 있었으나, WTO체제는 이러한

GATT체제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

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국제무역규범이 회원국의 국내법과 정책에 직

접·간접으로 강제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WTO체제의 특징 (GATT와 비교)

GATT와 비교한 WTO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Ⅱ-2> 참조). 첫째,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 농산물 및 섬유류 분야는 물론 서비스, 지적

소유권 등에도 국제무역규범 정립하고 있다. 관세인하의 폭을 대폭 넓히고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가 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

산물 분야에도 관철시키고 있다. GATT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오던 일부 다

자간 무역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장벽협정 등)도

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역과 연계시

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둘째, 기본원칙의 확대 :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

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화하

고 공개하는 원칙이다. 다만, 법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익(公益)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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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투명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표 Ⅱ-2> GATT와 WTO의 비교

구분 GATT WTO

지위 잠정적 계약관계
국제적인 법인격을 갖는 국제적인

공식무역기구

법적 구속력 약함 강함

적용분야 상품 서비스와 지적재산권도 포함

개정방식
일부사항(최혜국대우, 양허표 등)은

만장일치, 기타는 다수결(2/ 3)
3분의 2 다수결

사무국 규정없이 경험적으로 발전 공식적으로 명시

분쟁해결기구
다원화(GATT이사회,

반덤핑위원회 등)
일원화(WTO내 분쟁해결기구)

셋째,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등의 발동

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명료화되고 강화되었으며, 특히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과 같은 회색지대의 조치의 발동이 금지됨으로써 일방적 무역

규제조치가 자제되고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 회원국은 각종의 무역규제조치

(예: 국내보조금 등)를 사무국이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WTO는 이를 위해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도입하고 있다. TPRM에 따라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

은 WTO산하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의

해 해결하고 있다22).

22) 이러한 제도를 WTO에서는 무역정책검토제도 라 부르고 있다. 즉,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정책과 관행을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WTO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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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TO의 법원칙

가) 자유무역 (Free Trade)주의 : WTO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WTO는 자유무역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범세계적 소득증대를

초래함으로써 산업조정의 지연, 구조적 실업, 자본이동의 경직성 등을 완화

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

하고 있다.

나) 공정무역 (Fair Trade)주의 : 반덤핑, 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에 합치되는 자유롭

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다)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 관세수준과 기타 무역제한 등과 같은 각

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은 모든 관련 국가의 참여 하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협정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방적

해결이 아닌 관련 국가가 모두 참여한 다자간 협상으로 해결(무역강대국에

의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과 집행 및 분쟁해결의 일방성 및 자의성 방지)하

는 것을 말한다.

라) 비차별주의 : 국가 간 또는 원산지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Most Favoured N ation

Treatment)23)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

혜국대우란 일방 회원국이 자국영역 내에서 동종물품(like product)에 대하여

제3국 또는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관세, 통관,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

차상의 모든 혜택을 타방회원국 또는 그 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

(GATT 제1조의 원칙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확

대)한다. 이는 수출국 또는 원산지국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할 때 상대국의 부의 정도나 힘의 강약에

23) 이러한 최혜국 대우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그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불공정하게 교역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국가로
부터 수입 상품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제한된 상황에
서 차별이 허용된다. 하지만 WTO 협정문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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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일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똑

같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내국민대우 원칙이다. 회원국이 수입산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

타 내국 과징금의 부과, 수입산품의 판매·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

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수입품과 국내산품과의

비차별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자신의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국내시장에 진입한 상품·서비스·지적재산

권 모두에 적용된다.

자유화한다고 국내조치를 모두 폐지할 수는 없다.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

치는 6가지 시장접근제한 조치와 외국인 차별 조치 그리고 국내규제 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GATS 제16조는 각 회원국들은 타 회원국내에서 국내 시장

접근에 있어 양허표상에 명시된 사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접근상의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허표에 기재하

여야 한다. 이중 시장접근제한 조치와 차별적 조치만 협상을 통해 유지하고,

국내규제는 순수하게 각 국가의 고유영역으로 남아 있다. 6가지 시장접근제

한 조치와 외국인 차별조치를 제외하면 모두 국내규제인 것이다.

(1) 시장접근제한 조치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시장접근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표 Ⅱ

-3> 참조).

첫째, 서비스 공급자 수(Number of supplier)의 제한. 이러한 예로는 경제

적 수요심사(economic need test)에 기초한 개업 인가, 외국인 의사 개업 수

에 대한 연도별 할당, 인력 알선서비스의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한 독점, 서비

스 공급자에 대한 국적 요구(외국인에게 0명 할당과 동일)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서비스 거래액 또는 자산총액(Value of transaction or assets)의 제

한. 예를 들면, 외국 은행 지사는 총 국내 은행 자산의 ○○%로 제한하는 경

우를 들 수 있다.

셋째, 서비스 총 영업량 또는 총 산출량(Total number of operation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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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quantity of service output)의 제한. 예를 들면, 외국영화 상영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넷째, 총 고용인력(Number of employees)의 제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연인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로서 외국 노동인력은 전체의 ○% 또는 자국 보

수의 ○%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 서비스 공급기업의 유형(Types of legal entity)의 제한. 예를 들면,

법인 형태 제한이나 요구 또는 합작 요구를 하는 경우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는 상업적 주재에서 대표사무실을 제외하거나, 외국기업은 지사만 두도록 하

거나 또는 상업적 주재는 파트너십의 형태로만 제한하는 경우이다.

여섯째, 외국자본 참여(Foreign equity participation)의 제한을 말한다. 상

업적 주재의 특별한 형태에 대한 외국의 지분은 ○%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

로 들 수 있다.

<표 Ⅱ-3>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한 제한의 형태와 실례

제한 형태 제한의 예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

경제적 수요 심사(economic need test)에 기초한 식당 개업 인가
외국인 의사 개업 수에 대한 연도별 할당(qu ota제 적용)
인력 알선서비스의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한 독점 또는 배타적
공급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국적 요구(외국인에게 0명 할당과 동일)

거래액 또는
자산 총가치에

대한 제한

외국 은행 지사는 총 국내 은행 자산의 x %로 제한(qu ota제
적용)

서비스 운영 및
산출 총량 제한

외국 영화 방영 시간 제한(스크린 쿼터제)

피고용인의 수
제한

교육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 ?명 초과 금지
기업의 외국 노동인력은 전체의 A % 또는 자국 보수의

B% 초과 금지
법인 형태

제한이나 요구
또는 합작 요구

상업적 주재에서 대표사무실 제외
외국기업은 지사만 두도록 함
상업적 주재는 파트너십의 형태이어야 함

외국 자본의
참여 제한

상업적 주재의 특별한 형태에 대한 외국의 지분은 C %이어야
함(개인지분의 합 또는 모든 외국인 지분의 합)

자료: WTO(2001).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ATS

- 26 -



(2) 내국민 대우상의 제한

GATS 제17조에서는 내국민 대우상의 제한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

다. 내국민대우는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

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국민대우상의 제한 유지를

위해서는 양허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을 예로 들면 다음

과 같다(<표 Ⅱ-4> 참조).

첫째, 보조금 신청은 내국인만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외국인에게는 차별적인 세금 징수를 하거나 또는 기타 차별적인 재

정적 조치(수수료 등)를 한다.

셋째, 특정한 국적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요트 임대업 및 크루즈 서비스

제공은 내국민만 가능하다거나,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내국민이어야 하거나,

여행자 수표 취급은 내국민만 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넷째, 거주 요건의 제약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발치료사가 되기 위

해서는 영구 거주가 필요하거나, 기업의 관리자 및 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서는 국내 거주를 요구하거나, 손해사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를 요

구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일정한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산악 등반 안

내자, 스키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나 외국인은 시험 응

시에 제한이 있거나, 국내법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여

야 하거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간 국내에 거주한 자이어야 하

거나, 최소 3년 간 국내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한 자이어야 하거나, 비거주자

는 원생산자 또는 가공된 생선가공업자로부터 가공되지 않은 생선을 구입하

기 위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등록 요건의 제한이다. 외국회사에 의한 법률자문 활동 마케팅은

등록된 법률회사에 한하거나, 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하

며 등록을 위해서는 내국인이거나 적어도 3년 간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

다거나, 외국 회사는 자국 내에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보

건 및 안전과 관련된 특정한 일의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엔지니어이어

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적어도 국내에 일상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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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말한다.

일곱째, 인가 요건이다.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는 중앙은행의 인가를 필요

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외국 은행 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내각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한다 등의 제한을 말한다.

여덟째, 기술이전 및 훈련 요구 요건이다.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적절하게

발달된 기술과 관리 경험을 사용하고, 내국인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거나,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국내의 인적자원을 채용하고

개발하여야 하며,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국내 고용인을 훈련시켜야 하고, 외

국의 숙련기술자는 국내 고용자에게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의 제한을

말한다.

아홉째, 내국서비스 우선 적용 요건이다. 질, 가격, 유통 등의 면에서 외국

의 것과 동일할 경우 자국 서비스 우선 이용을 요구하거나, 사람, 자재, 장

비, 시설, 서비스와 관련하여 내국민에게 하도급 우선 지원하거나, 재산 및

토지 소유에 있어 외국 자연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위해서는 인가를

필요로 하거나, 외국인은 합작 투자를 통해서만 부동산을 취득 가능하거나,

비거주자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표 Ⅱ-4> 내국민 대우상의 제한의 형태와 실례

제한 형태 제한의 예

보조금 신청 내국인만 가능

차별적 세금
징수

외국인에게만 세금 부과

기타 재정적
조치

외국인에게만 수수료 부과

국적 요구
요트 임대업 및 크루즈 서비스 제공은 내국민만 가능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내국민이어야 함
여행자 수표 취급은 내국민만 가능

거주 요건
발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구 거주 필요
기업의 관리자 및 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 요구
손해사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 요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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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형태 제한의 예

인가 및
자격요건

산악 등반 안내자, 스키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나 외국인은 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음
국내법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여야 함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간 국내에 거주한 자이어야 함
최소 3년 간 국내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비거주자는 원생산자 또는 가공된 생선가공업자로부터 가공되지
않은 생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함

등록 요건

외국회사에 의한 법률자문 활동 마켓팅은 등록된 법률회사에 한함
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내국인이거나 적어도 3년 간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함
외국 회사는 자국 내에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함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특정한 일의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엔
지니어이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적어도 국내에 일상적인 거주
자이어야 함

인가 요건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는 중앙은행의 인가 필요
하나 이상의 외국 은행 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30일
이전까지 내각의 인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승인 포함

기술 이전
및 훈련

요구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적절하게 발달된 기술과 관리 경험을 사용
하고, 내국인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여야 함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국내의 인적자원을 채용하고 개발하여야 함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국내 고용인을 훈련시켜야 함
외국의 숙련기술자는 국내 고용자에게 훈련을 제공하여야 함

내국 서비스
우선 적용

질, 가격, 유통 등의 면에서 외국의 것과 동일할 경우 자국 서비스
우선 이용 요구
사람, 자재, 장비, 시설, 서비스와 관련하여 내국민에게 하도급 우
선 지원

재산 및
토지 소유

외국인은 국경선에서 100 Km 이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외국 자연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위해서는 인가를 필요로 함
외국인은 합작 투자를 통해서만 부동산을 취득 가능
비거주자는 부동산 소유 금지

자료: WTO(2001).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ATS

(3) 국내규제의 원칙

GATS 제6조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규제라고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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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WTO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국내규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야 한다.

첫째,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기준 등은 서비스공급 능력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에 따라야 하고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

마) 수량제한금지원칙 : 수출입산품에 대한 수량할당(quota), 수출입허가

등 그 형태에 상관없이 관세나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수출입산품에 부과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이다.

바) WTO 법원칙의 예외

첫째, 타 회원국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이 있다. 의무변제(w aiver), 환율

재평가 후 특정관세의 조정, 경제개발에 대한 특정예외, 반덤핑관세 등은 사

전에 타 회원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타 회원국에 통고해야 할 것들이 있다.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예외, 긴급수입제한(safeguard) 등이 그것

이다.

셋째, 각 회원국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일반적 예외24)와 국

가안보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 . 도하개발의제(D D A)에 대한 이해

1) DD A의 개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24) 공중도덕보호,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GATT에 반하지 않
는 국내법령의 보호, 재소자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미술적·예술적·고고학적 가치가 있
는 국보 보호, 유한 천연자원의 보호, 정부간 상품협정상의 의무, 국내원료가격 안정계획
에 의한 국내원료의 수입제한, 공급부족을 이유로 한 수출규제 등. 다만, 이 조치는 동일
한 조건 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
된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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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

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

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

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25)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

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

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UR협상

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

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

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

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

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DDA협상은 과거의 어느 다자간 무역협상보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

다. 특정 분야만을 다룬다면 각국간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했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DDA협상에서는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 공산품과 임·

수산품의 시장개방, 기존 무역규범의 개정과 같은 친숙한 의제뿐만 아니라,

무역과 환경,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와 같은 새로운 무역의제들과 함께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 보호와 같은 낯선

25) 다자간 무역협상에 라운드(Round)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초
기의 무역협상이 원탁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다는 해석도 있으나, 권투시합과
같이 회(回)를 거듭하면서 무역자유화 협상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DDA
협상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첫 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인데, WTO 회원국들은 과거
의 라운드들이 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반영하였고, 개도국들은 매번 선진국과 회를 거듭하
여 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주장한 개도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DDA협상
에 대해서는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양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에서는
DDA협상을 도하라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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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를 포괄하여 논의하고 있다. 또 DDA협상에서는 무역차원에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법도 중요한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과거

의 GATT나 지금의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선진국에게만 유리

하게 되어 있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DA협상

에서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이

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UR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며, 기술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방

안을 DDA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개방 문제와 함께 다수의 무

역규범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DDA협상이 과거의 다자간 무역협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DDA협상은 UR협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 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을 채택하고 있다. 특정 분야의 협상을 미리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 분야의 협상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다면, 협상 타결에 필수 불가결한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어렵기 때문이

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합의된 결과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DDA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다. 협상이 실질적으로 2002

년 초부터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협상을 마쳐야 하

는 것이다. 이는 WTO 회원국들이 7년 이상 걸렸던 UR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협상을 종결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 의제 자체가 광범위하며, 회원국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을 마치기까지에는 시간이 더 걸

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26)

99년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2001년 DDA 합의에 도달한

이유는 세계 경제의 침체, 다자주의의 약화로 인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 증

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박번순, 2001). 2000년 하반기부터 급속한 경기침

26)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 DDA협상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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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속에서 선진국 외에도 개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나

타났으며, 1999년 시애틀 3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 실패로 다자주의

및 WTO의 규율 설정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화 현상이 가속화된 결과였다.

협상분야는 BIA인 농산물, 서비스 분야, 비농산물이 우선적으로 협상분야

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 반덤핑과 보조금 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의 일부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

부조달 투명성,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추가 환경문제, 기술이전 등은 2003

년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27).

DDA 협상 일정은 2002년 시작, 2003년 중간점검, 2004년 종결이라는 3년

간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즉, 2002. 6월 최초 개방요구서를 제출하고, 2003.

3월 최초 개방계획서를 제출하며, 2004. 12월까지 양자간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고, 2005년 협상완료시 각료회의 특별회의 개최와 각국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협상과 개방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05년

중 혹은 2006년에도 추가 개방이행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다. 03. 9월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칸쿤)에서 협상 진전상황을 중간점검 예정으로 있다28). 협

상이 실질적으로 2002년 초부터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면 3년이라는 짧은 기

간에 협상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WTO 회원국들이 7년 이상 걸렸던

UR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협상을 종결시켜야 한

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 의제 자체가 광범위하며,

회원국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협상을 마치

기까지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2) 서비스협정(GATS) 내용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다. 이 협

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①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②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③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

27)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 DDA협상의 득과 실.
28)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2002). DDA 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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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양허가 바로 그것이다. 서비스 협정의 29개 조항은 모든 서비스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 조문은 모든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29).

가) 적용범위 : DDA에서 서비스 산업은 유엔의 중앙품목분류(CPC; UN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는 사업, 통신(우편, 전

기통신, 시청각 포함),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은행, 증권, 보험), 의료

및 사회, 스포츠 및 문화, 관광(호텔 포함), 운송(육해공)이 포함되어 있고, 항

공운송권과 정부 서비스만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DDA에서 의미하는 교역

의 일반적 정의는 국경간 무역을 의미한다. 상품은 저장이 가능하므로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우나, 서비스는 상품과는 달리 국경간 이동이 어려운 특징

이 있다.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룬다. 정리하면, 서비스시장 개방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앙

정부 이외에도 지역 및 지방정부의 조치 그리고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

사하는 비정부기구의 조치까지 포함한다. 모든 서비스가 적용대상이지만, 정

부권한의 행사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는 제외되며, 이러한 서비스는 상

업적인 방법으로 공급되지 않고 또한 다른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지 않는

서비스(예: 중앙은행 서비스 및 사회보장)로 정의되고 있다. 서비스 협정은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즉,

서비스 공급자의 주재 여부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영역 내

에 주재하는 경우와 주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주재하지 않는 경우는

국경간 공급(Mode 1)과 해외 소비(Mode 2)로 구분되며, 주재하는 경우는 상

업적 주재(Mode 3)와 자연인의 이동(Mode 4)으로 구분된다(<표 Ⅱ-5> 참조).

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

하게 대우한다는 것인데, 서비스 분야는 상품분야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

다. 즉, 상품분야(GATT)나 지적재산권(TRIPS) 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가 일

반적인 원칙인 반면 서비스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양허한 분야에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의무가 면제된다. 서비스 분야의 내국민대우는 상품

29) 이하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WTO 이해하기 (p42~45)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일부
자료는 다른 자료들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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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적용되는 내국민대우와는 다르다. 즉, 상품분야에서는 일단 외국상품

이 국경을 넘어 통관이 되면 수입국이 WTO 협정상 관세양허를 하지 않았더

라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반면, 서비스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

은 회원국이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양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양허를 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최혜국

대우의 예외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이어야 한다.

<표 Ⅱ-5> 서비스 무역의 분류와 교육부문 예시

서비스 공급자의
주재 여부

공급형태 정의
교육부문

예시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영역 내에
주재하지 않는

경우

국경간
공급

(m ode 1)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서비스 자체의 이동)
원격 교육

해외 소비
(m ode 2)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역에서
소비행위가 완결되는 경우(소비자의 이동)

해외 유학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영역 내에
주재하는 경우

상업적
주재

(m ode 3)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주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자본의 이동)

교육기관의
진출

(분교설립 등)

자연인의
이동

(m ode 4)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인력이
주재하는 경우(노동의 이동; 상업적

주재와의 관련여부는 불문)

외국인
교육 담당
인력의 취업

자료: 최운실 외(1991).

다) 규제의 투명성 강조 : 서비스 협정은 각 회원국 정부가 모든 관련 법

령과 규정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협

정발효 이후 정부 내에 문의처(inquiry points)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의

기업과 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이렇게 설

치된 문의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문의처들은 양허를 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가 변경될 경우 이를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내규제 : GATS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권한을 인정하고 있다(GATS 제6조). 다만, 각 회원국은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조치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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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 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

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서비스무역 이사회

가 규율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다30). GATS는 규제완화(deregulation)를 목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GATS 규범의 핵

심 원칙인 차별철폐(non-discrimination)와 투명성(transparency)은 결과적으

로 고품질의 규제(better regulation)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마) 자격의 상호인정체제 구축 : 두 개 이상의 회원국 정부가 서비스 공

급자의 면허 및 인증 등에서 상대국의 자격요건을 인정하는 협정을 갖고 있

을 때에는 WTO에 통보하여야 하며 여타 회원국들에게도 이와 상응하는 협

정을 협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격의 상호인정은 차별적이어서도 안되고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지녀서도 안 된다.

바) 해외 송금 자유화 : 일단 특정 서비스 분야를 개방할 경우 회원국 정

부는 해당 분야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불( 경상 거래 )로서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단, 국제수지상 어려움이 있

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제한조치는 일시적이어야 하고

일정 한도 및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사) 양허 : 개별 회원국들이 특정 분야의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 내용과 개

방범위는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는 개방되는 분야, 시

장개방 범위(예를 들어 외국 소유권에 대한 제한 여부),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국내 기업에게 부여되는 특정권한이 외국기업에는 부여되지 않는지의

여부) 등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양허는 구속적이다. 관세양허와 마찬가지로

서비스협정의 양허는 변경시 영향을 받게 될 회원국과의 협상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허를 철회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이

러한 양허는 외국의 서비스 수출입업자와 투자가들에 대해 해당분야에서의

사업활동을 보장하는 조건이 된다(양허표의 읽는 방법은 부록 1 참조). 즉,

시장개방의 양허는 개방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개방 계획표(양허표)에

30)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based on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such as competence
and the ability to supply the service; (b) not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to
ensure the quality of the service; (c) in the case of licensing procedures, not in
themselves a restriction on the supply of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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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면 된다. 만약 기재하지 않으면 개방약속이 없는 것이다. 개방된 분야

내에서 시장접근제한 조치와 외국인차별 조치를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으면

제한 또는 차별조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된 분야 내에서 기재되지 않

은 조치는 국내규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 요약하면,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분야를 결정하고, 그 분야 내에서 시장접근제한 조치와 외국인차별조치를

찾아내어 유지여부를 결정하며 (상대국과 협상해야 함), 나머지 조치에 대하

여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유지하고, 개방하지 않은 분야도 최혜국대우는

유지해야 한다.

아) 부속서 : 상품분야의 국제교역은 하나의 상품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

가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 분야의 교역은 상품분야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전화회사, 은행, 회계

법인 등은 아주 상이한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한다. 서비스 협정의 부속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중 교육서비스와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는 부속서는 바로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인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권리에 대한 협상을 다루고

있다. 영구적 고용을 도모하는 사람이나 시민권, 영주권, 영구 피고용권 등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회원국의 양허 : 회원국은 각 서비스 분야와 분야별 활동에 관해 양허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양허목록에 있는 분야의 국내시장에 대한 접

근을 보장하고,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서의 제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내국민 대우의 면제나 제한사항과 함께 시장접근에 대한 양허목록은 그 내

용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어느 정도 양자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는 다자(多者) 차원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라 . D D A협상의 국내 영향

1) DD A협상의 득과 실

외교통상부는 DDA협상의 득(得)과 실(失)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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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DDA협상의 득과 실을 정리하였

다(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듯이 자유화가 계

속되어야 세계무역질서가 지탱이 된다는 이론이 있다. WTO가 무역자유화,

다시 말해 시장개방의 확대를 주요한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질서

가 변화하면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발생하며, 시장개방이 종국적

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분석결과를 보면, DDA협상을 통해 무역보호수준이 40% 삭감

될 경우 2005년까지 공산품분야에서 696억 달러의 후생증대가 기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로 인해 모든 나라와 모든 계층이 이

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총 이익은 손실을 크게 상회한다.

최근의 세계경제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DDA협상은 더욱 중요하다. 세계

경제는 2000년 후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2002년에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세계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

대된 최근에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서는 DDA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통한 무역확대가 절실하

게 필요하다.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각국이 수입규제를 남발하고 보호주의로 회

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협력

이 요구된다. 지난 1930년대에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보호조치를 발동한 것

이 결국 세계대공황으로 이어 졌던 역사적 경험은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DDA협상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더욱이, FTA 등 지역무역협정이 최근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 지역무역

협정은 당사국간에 무역자유화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지만 비당사국은 불리

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지역협정의 문제점을 보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DDA협상과 같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자유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WTO가 무용지물이 된 가운데 지역협정만 확

산된다면 세계경제는 몇 개의 배타적 블록으로 구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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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 협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WTO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의문을 제기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세계화가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만 해

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에 못 미치는 최빈 개도국이었으나, 1996년에 만

불소득을 달성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다자간 무역체

제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다. 만일 국제무역환경이 시장개방보다는 보호주

의를 추진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우리기업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도 해외시장에 내다 팔 수 없었을 것이며, 오늘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

준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은 세계적 무

역 및 투자자유화가 개도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좋은 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WTO가 미국 등 선진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등 중

진국과 개도국의 이익 대변에는 소홀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종전의

GATT 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사례를 보면, 선진국이 개도국을 제소한 사례

에서 패소한 사례가 별로 없었지만 WTO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들이 선

진국을 제소한 사건에서 선진국이 패소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

나라도 반도체 D-RAM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탄소 강관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하여 승소한바 있다. 즉, WTO는 선

진국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규범에 근거한 세계무역질서(rule-based

system)라고 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WTO규범에 합치 여부에 따라 발언권

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과 개도국들에게

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미국이 종전에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던 슈

퍼301조의 발동을 지금은 자제하고 있으며, 슈퍼301조 자체가 WTO에 제소

된 사실은 선진국의 일방적 무역조치가 WTO체제하에서는 상당히 무력화되

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아울러, DDA협상에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모든 분야의 협

상에서 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우대를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UR협상결

과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최

빈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개도국에 대한 현행 WTO 협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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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우대조치를 강화하며, 개도국에 대한 무역관련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

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라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DDA협상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GATS를 비판하

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

스와 같이 시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활동들이 세계화로 인해 점차 상업

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데에 있다. 서비스 자유화로 인해 교육서비스나 의료

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나 수도 및 전력 공급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가 위협받는다는 점이 GATS와 서비스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우려하는 공통 이유다. 이러한 우려는 GATS가 공공서비스와 같은

근원적 서비스의 민주적 공급 또는 민주주의 그 자체에 위협을 준다는 전제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GATS 또는 WTO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국내 차원의 사회계약 조건은 WTO와 같이

초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협상되어야 한다는 각국 정부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한편 WTO는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을 6 가지로 구분·정리하고 있다31).

첫째, 효율적인 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업

자와 생산자에게 그들의 경쟁력을 자본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서비스의 자유화가 가격을 인하하는 반면, 품질은 향상시키고, 소비

자의 선택권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넷째, 자유화된 서비스 시장을 갖고 있는 빠른 혁신 국가들에게는 제품과

공정의 혁신을 촉발한다.

다섯째, WTO 서비스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은 외국기업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조건 하에서 제공하도록 허락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

게 된다.

여섯째, WTO에 서비스 개방 약속은 외국의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촉진한다.

31) WTO(2001a). GATS - FACT AND FICTION

- 40 -



2)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32).

DDA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곧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아

무역자유화는 가격의 하락을 통해 수출입, 국내생산, 소비 등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 또한, 무역자유화는 국내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영향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역자유화는 경쟁의 심화를 가져옴으로써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생산자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그 결과 실업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효과가 협상 참가국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경제의 규모,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에 따라 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는

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중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무역의존도

가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DD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아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둘째, 향후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셋째, 앞으로 국내산업의 대응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요인들을 여하히 분석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조합의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로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해

보면, DDA협상에 따라 우리 경제는 대체로 2.55∼4.21%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6.70∼6.75%의 수출증가와 7.73∼

7.85%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교역조건은 0.83∼0.91%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결과는 DDA협상이 우리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

다 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

32) 이하 역시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2년 발표한 자료(DDA협상의 득과 실)
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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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필요한 국내대책을 적절하게 준비한다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DDA협상은 이와 같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지만, 경제 주체나 부문별로 보면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나타날 것이다.

소비자의 경우 DDA협상이 타결되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외국 상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혜

택을 입게 된다.

생산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내수판매는 감소하는 반면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닫혀 있던 시장이 개방되면 내수에 의존해 온

일부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없을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

면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업종의 경우 해외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내수 감

소보다는 해외 판매의 증가에 따른 이익이 클 것이다.

이처럼 경쟁심화에 따른 단기적 이해득실은 경제활동의 주체, 그리고 생산

부문간에 엇갈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부문에 걸쳐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는 경쟁을 해야 한다 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즉, 시장개방은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생산자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3)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33)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DDA 서비스협상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폭적인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2001년 10월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서비스 업종은 17개 업종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일부 민감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DDA협상에서 예상되는 추가

적인 시장개방 및 자유화 요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3) 이 부분 역시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2년 발표한 DDA협상의 득과 실이
라는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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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은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만 유입되는 상품 시장의 개방과는 그

효과도 다르다. 즉 상품시장의 경우 국내 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되면 우리의

국내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서비스시장은 국내 업체가 경쟁에

서 도태되더라도 우리 시장에 진출한 외국 업체가 국내 산업의 일원으로 남

아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지난 1990년대 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

국의 금융 및 보험회사와 유통업체 등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일원이 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와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받게

되었다. 금융 분야의 예를 들면 외국의 유수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진출함

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조달과 운용을 최적으로 조합할 수 있게 해주고, 금리

변동이나 환율변동에서 발생하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

단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함께 국내기업들도 경쟁에 견디기 위해 외국 기업

의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국내 서비스업의 경

쟁력이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 왔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산업은 특성상 농업 및 제조업의 생산에 있어 중요한 중

간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산업의 생산성제고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시스템의 발전이 중요하

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들 물류시스템은 유통,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강화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이러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유통서비스에서

와 같이 산업구조의 개혁이나 통신서비스의 경우에서처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므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건설, 통신, 유통, 해운서비스 분야 국내 업체들은 세계시장에

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DDA협상에서 주요국 서

비스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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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중인 DDA 서비스협상에서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법률, 교육, 시청각, 보건의료산업의 추가개방

및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들 분야로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 분야는 다른 서

비스 분야와는 달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개방이

갖고 올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방의 폭과 속도

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도 개방은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우선,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기업들의 국제거래 관련 법률

자문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실제로 외국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게 되

면, 해외유학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내 대학을 자극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시장개방의 개념과 의미

가 . 교육시장개방의 개념

교육시장개방이란 교육의 국제화 현상의 다른 표현이다. 교육의 국제화가

주로 UNESCO나 교육계에서 회자되었던 표현이라면, 교육시장개방이란

WTO나 GATT등과 같은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교역을 담당했던 국제기

구 등이나 경제계에서 회자되었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국제화를 국

경을 전제로 한 국가간의 상호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경우, 궁극

적으로 교육시장개방은 교육의 세계화를 야기함으로써 지구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즉,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의 교육서비스 산업이 외국에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 산업의 제공 주체, 교육서비스의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 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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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요소들이 국가(국적)이라는 틀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교

육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미국대학일 수도 있고, 호주의 기술계속대학(TAFE)

일수도 있으며, 프로그램 역시 영국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미국의 프로그

램일 수도 있는 것이다. 교원도 미국인, 한국인, 영국인일 수 있고, 학생 역

시 미국인, 한국인, 영국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평생직업교육시장개방이란 교육시장 중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관련된 시

장개방을 의미한다. 교육서비스를 WTO에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기타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할 때 평생직업교육시장은

중등, 고등, 성인교육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는 직업교육은 주로 실업계고

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평생교육은 학원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나 . 교육시장개방과 교육국제화와의 관계

국가간 교육교류(cross-border educational activities)를 무역(trade)"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 있다. 국가간 교육교류는 교육의 국제화에 따라 나타

나는 현상으로 그 목적이나 동기에 있어 무역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두 활동이 개념상 구분되지만 실제에서는 같은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OECD/ US 교육시장 개방 관

련 Forum 출장보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의 의미는 다양하다. 특히 대학의 국제화는 대

학의 미션(교육, 연구, 지역사회 봉사), 운영, 제도 그리고 조직이 국제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국제화는 정책, 교육제도, 학위제도, 심지어는 교육과정

까지도 국제적 조화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화가 반드시 제도의 표준화(standardization)와 동일화(uniformity)를 의미

하지는 않는다(Dirk Van Damme, 2001).

이와 같은 교육의 국제화는 나아가 초국적 교육의 다양한 형태와 새로운

공급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공공(public)'이란 의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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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A국가에서는 공공(public)'이었지만 B국

가에서는 사적(private)'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이 결과 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매우 희미해지고 모호해질 수 있는 것이다(Dirk Van Damme, 2001).

또한 국제적 호환성(transferability)과 자격과 학점의 인정체제에 대한 종합적

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바로 질 보증

(quality assurance)과 인증(accreditation)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필요로 한다

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의 국제화의 흐름이 시장개방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교육기관들이 WTO에 의한 시장개방에 소극적

이라고 해서 시장개방 협상이 불가능해지거나 아주 늦어진다고 예단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사실 유럽의 국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WTO에 의한 맹목

적인 자유무역이지 질 보증체제가 전제된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찬성할 가

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Lisbon Convention34)을 체결한 국가의 대부분이

교육에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이고, 이들 국가들은 Lisbon Convention과 자

유무역은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35).

다.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상이한 입장

교육시장개방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

장이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거론되고 있는 것 역시 실제 긍정적

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시장개방이 되면 외국으로 유학하

는 학생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시장개방의 범위와 국내로

34) 리스본 협약은 1997년 리스본에서 UNESCO와 Council of Europe에 의해서 제정된 고등
교육에 관한 자격인정협약을 말한다. 현재 27개국이 비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ttp :/ / www .unesco.org/ iau / globalization/ gats-washington .html).

35) 유럽의회의 고등교육연구위원회의 의장인 Dr. Per Nyborg가 2002년 4월 16일 유럽의회에
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Lisbon Convention과 Free Trade는 조화를 이룰 수도 상호 반
대될 수도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원문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Thu s, the Lisbon
Convention, building on national systems, may secure quality and at the same time
hinder the building of barriers against trade in higher education. If GATS should
decide on build on the Lisbon Convention, it could enforce quality assessment and
free trade between signatory parties at the same time by enforcing a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Lisbon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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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질,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등에 따라서 얼마

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여기에 외국 현지 교육의 중요성, 국민들의

의식을 고려할 때 시장개방이 되었다고 해서 외국으로 유학하는 학생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매

우 중요하다. 무역 자유화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여주

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있어야 하

고 국제적 원칙의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외국의 교육서비스 공급자의

등록에 대한 문제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교육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나 국가 간에 다른 평가인증체제간의 연계, 외

국에서 취득한 학점·학위의 인정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틀(framework)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아울러, 지역별로 형성되고 있

는 협약(Lisbon Convention, Washington Accord)의 틀 내에서 교육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36).

하지만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UN체제 내에서 교육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UNESCO는 아직은 명료한 입장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 즉, UNESCO

는 WTO와의 차별성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그

동안 교육분야의 국제기구는 UNESCO이었기 때문이고, UNESCO에서도 학

생과 교원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격과 학위의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협

약(Convention)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UNESCO나 WTO 모두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world-wide coverage)로서, UNESCO가

주로 비영리(non-profit) 분야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WTO는 그 목적

이 시장자유화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무역자유화에 목적이 있다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을 따름이다37).

36)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국가가 공학교육에 있어서 학점 및 학위의 상호인정을 하도록
하는 Washington Accord에 가입한 바 있고, Lisbon Convention은 유럽대학연합과
UNESCO가 공동으로 마련한 협약으로 한 국가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학위 등의 타
국가 대학에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심지어 호주의 대학평가인정기구(The
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는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사립대학에서 취
득한 학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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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기본입장 역시 WTO에 의한 시장개방에 대해 교육·훈련에 있어

서 국가의 영역(국공립대학 및 비영리사립대학 포함)에 해당하는 것과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적영역에 한정하여 교육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대하여 접근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OECD/ US 교육시장 개방 관련 Forum 출장 보고).

국제기구와는 달리 고등교육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2001년 9월 28일 캐나

다, 미국, 유럽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 단체는 『고등교육과 GATS에 대한

연합선언』을 통해, 고등교육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지 상품 이 아

니다 라고 정의하고, 고등교육은 다른 서비스 분야와 매우 다르고, 공공적

인 성격 때문에 대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데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적 자금과 상업적 동기도 그 안에 함께 있는 나라별로 특수한 성

격을 갖는 것이기에 어떤 국제교역협약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권한을 제

약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0월 18일 이탈리아

Brixen에서 유럽 지역의 문화·교육장관들은 GATS가 민주적으로 합의된

특성보다 상업적 사항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지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

려하고, 교육과 문화서비스는 사회적 공평성, 보편성, 양질의 기준을 기초로

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GATS협정자체가

공교육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자체를 거부하자 는 내용의, 『문화다양

성과 GATS에 대한 Brixen/ Bressanone 선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

다38). Brixen/ Brssanone선언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협상이 적용되는 회

원국의 범위에 지역도 포함되는 바39), 논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어지며, 진행중인 협상 내용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고 폭넓게

대중에게 열려져 있어야 하며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협상 참

가국가가 제출한 제각기 다른 개방요구안(양허요구안)과 개방계획서(양허안)

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7) http :/ / www .unesco.org/ education/ studyingabroad/ highlights/ global_f...
38)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2002).

WTO교육개방 협상 중단,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002. 12. 2) 자료집.
39) GATS 제1조제3항에 의하면 회원국이란, ①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및 당국, ②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또는 당국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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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고등교육단체의 입장은 주로 교육기관인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달리 교육의 본질적 측면인 인간적인 면을 강

조하는 입장이 있다. 즉, 시장개방의 기저에는 교육을 시장모델과 경제논리

에 입각한 도구적 교육관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교육은

국가, 기업, 개인, 사회 등 모든 투자주체에게 그 결과로서 시장에서의 경제

적/ 사회적 이익(산출)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

러한 도구적 관점과는 달리 인간적 교육개념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야 하고, 민족의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민주주의

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장개방은 근본적으로 교육

을 지나치게 도구적 관점에서만 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정영홍, 1994).

AUCC40), ACE41), EUA42) & CHEA43)가 2001년 9월 28일 발표한 Joint

Declaration on Higher Education and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에 의하면 교육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는 찬성하지만, 이는 UNESCO와 기타 교육관련 기구나 제도의 틀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지 무역정책(trade policy)의 틀 내에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도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하지만

특히 교육자격(academic qualification)의 인정에 대한 문제와 교육공급자의

질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문

제는 기존의 합의44) 등을 통해서만이 처리될 수뿐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

다. 그리고 상업적 목적(commercial basis)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엄밀하게 정

의할 수 없으며, 특히 내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논의가 진행되

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45).

40)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의 약자. 연재 캐나다의 92개의 국립과
사립·비영리 학위수여 대학(university and college)을 대표한다.

41)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의 약자. ACE는 미국에서 1,800개의 학위수여 인증 대학
(accredited degree granting univ. and college)을 대표한다.

42)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의 약자. 현재 유럽대륙의 537개 대학을 대표한다.
43)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의 약자. 미국의 3,000개의 학위수여 인증대학

과 60개의 기타 고등교육기관(recognized institu tional and programatic accreditors)을 대
표한다.

44) 예를 들면,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Lisbon Convention)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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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교육시장개방의 의미

이와 같은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향후 법 적용의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시장개방이 가져

오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단위 학교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법 적용의 상호 저촉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법 적용의 상호 저촉 문제의 예를 들어보면, 국내 교육기관과 연계 프

로그램(twinning program)을 운영중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 미

국학점을 국내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 문제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자는

미국에 있는 원격대학이고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자는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

며, 실제 교육시설과 보조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은 한국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때 과연 이를 한국의 교육기관의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만약 위 경우 교육 프로그

램이 중도에 중지됨으로써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행위능력(또

는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미국의 원격대학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시설인지 아니면 이 두 기관 모두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는 나아가서 그러면 손해배상에 관한 법 절차를 미국법을 따르게 되

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법을 따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수자격인정의 준거법, 학생의 입학자

격의 준거법, 교육사업을 정규학교로 인증(credential)하는 준거법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분야에 있어서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46)의 정비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 체제 구축의 문제이다. 즉,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교수/ 학생의 질, 교육/ 연구 성과, 학교 경영 관리 등 교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 국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45)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Many of our respective countries have not
undertaken an effective consultation process between trade officials and the
organizations representing public and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46) 섭외사법이란 섭외적 사법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준거법(準據法)을 지정하는 법규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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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특히 교육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습득한 지식과 확보한 자격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고 할 때 교육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학생 스스로도 국제적 이동이나 외국 프로그램의 수강을 위해서는 국제적으

로 인정되는 수학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궁극적으로 품질인증체제(quality assurance system)의 정비와 자격의 상호인

정체제(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구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교육시장개방의 세 번째 의미는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국제분업

(division of labor)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상품무역에 있어서

시장자유화와 국제무역 활성화의 기저에는 바로 비교우위론이 있다. 비교우

위론에 입각하여 상품생산의 분업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육시장개방을 통해 교육서비스에 있어서도 국제분업 체제가 구축될 가능

성이 열린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어 교육을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상호

협력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은 중국이, 중

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인 한국이 담당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의 네 번째 의미는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경쟁(competition)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국내시장의 경쟁 활성화는 국내기관

들만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경쟁력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운영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외국 업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과 신기술 창

출이 가능해짐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교육시장개방 의미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규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과거에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규제는

국내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가능했었다. 하지만 시장개방 이후에 교육서비스

에 대한 정부규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뿐이 없다. 정부규제는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여야 하고, 투명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규제의

내용이 시장개방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국과의 양허협상 내용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시장개방에 따라 정부규제는 교육

시장의 국내 특성과 개방화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자간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질의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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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질의 외국인이 국내 교육시장을 어지럽힐 때 이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

한 방향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마 . 교육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각 방식별 장벽의 내용

교육서비스 역시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4가지 유형의 공급방식을 적

용하고 있다. 이를 교육서비스에 맞게 재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의 경우, 이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제공되는 모든 교육과정(원격교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과 모든 평

가(testing) 서비스 그리고 교육자료(educational materials)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공급자와 학생의 이동은 없으며 교육공급자는 A 국가에 학생은

B 국가에 남아 있게 된다. 다만 서비스 그 자체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인터넷과 원격교육 등을 통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들 수 있다.

둘째,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의 경우이다. 유학이 가장 빈번한

교육분야에서의 해외 소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거래의 유형이다. 학생은 한 국가에서 교육 공급자가 있는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교육 또는 훈련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는 외국 투자가가 실제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학교를 설치하거나(entire institutions)

아니면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예로는 출장소(local

branch campuses), 국내(domestic)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등을 들 수 있으

며, 이러한 파트너십으로는 연계 프로그램(twinning program)이나 해외분교

(offshore school or campus)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4 7))'로서 이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직원(staff)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은 교육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다. 다음은 각 공급

47) human being을 의미하며 법인(juridical persons)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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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별로 WTO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벽(barriers)의 내용이다48). 이러한 장벽

에 대해 WTO는 정상적(normal)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벽의 유형

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시장개방 양허안을 최종 확정할 때 개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경간 공급의 장벽의 예로는 ⅰ) 인공위성과 수신접시(receiving

dishes) 사용에 대한 제한, ⅱ) 특정 교육자료의 사용 제한. 예를 들면, 국내

에서 만든 교재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방해하

는 것 등, ⅲ) 수요심사(needs test)를 실시 등이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장벽들로는 다음 사항들을 예시할 수 있

다. ⅰ) 이민제한, 비자발급요건, 화폐 통제(currency control)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ⅱ) 외국의 학위를 국내

에서 등가성(degree equivalence)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간접적

제한 방법, ⅲ)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성.

셋째, 상업적 주재에 대한 장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ⅰ)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하는 기관으로 불인정 : 시장에서 활동하더라도 대학이

나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다. 오직 학위나 자격증 수여는 국내 기관에게만 제

한된다. 이외에도 국내의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외국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 차별적 대우(교통비 할인, 재정 지원 등에서)를 하는 경

우도 상업적 주재에 대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외국 직접 투자의 제

한 : 외국인 지분의 상한선 제한이나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학교의 규모

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말한다. ⅲ) 요구사항 : 기관설립과 과정설립, 정부

보조금, 기타 각종 이익조치 들에 대한 국가의 요구사항 역시 장벽이 될 수

있다. ⅳ) 수요 심사(needs test) : 서비스의 양과 유형에 대한 제한 또는 제

공되는 서비스의 적격성(eligibility)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정부의 수요 심사

에 의한 제한이다. ⅴ) 외국인 교사 채용에 대한 제한 : 예를 들면, 체류기간,

세금에 대한 징수, 적격성 심사(needs tests)에 의한 제한. ⅵ) 정부독점 : 정

부만이 교육서비스 제공, ⅶ) 국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장벽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ⅰ) 적격심사

48) 이하 방식별 장벽에 대한 내용은 Marjorie Griffin Cohen(2000)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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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test), ⅱ) 국내와 외국 교육 공급자에 대한 다른 형태의 승인 과정,

ⅲ) 외국의 교육 자격(educational credentials) 인정의 어려움, ⅳ) 비자에 관

한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바 . 교육서비스의 공급방식과 관련된 정책문제

APEC(2001)의 교육서비스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교

육서비스의 4가지 공급 방식별(modes of supply)로 다양한 정책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6> 참조). 즉, 교육서비스의 개방은 해당

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관련 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Ⅱ-6> 교육서비스의 공급유형별 정책문제

Mode 1 Mode 2 Mode 3 Mode 4

-교육서비스요금의
지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

-관련 조치
·교육자료의

수출과 수입
·원격교육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전자매체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의
접근

초청국(Host
Country)의 관점
-비자 요건과 비용
-특정기관에의 학생 쿼터
-외국학생들이 등록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규율

-외국학생의 취업에
대한 규율

-외국학생들을 위한
외국통화에 관한 요건

-선행교육자격의 인정
범위

-다른 국가들의 자격
이슈에 대한 인정
자국(home economy)의
관점:
-자국으로부터
출국비자를 얻기
위한 요건들

-외국통화의 접근에
대한 규율

-외국기관이
경제적
필요검정(needs
test)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들

-외국인의
형평성(foreign
equity)에 대한
제한

-상업적 관계의
유형에 대한
요건들

-기관의 법적
구조 명확화
조치들

-상근(常勤)
직원의
거주요건과 국적

-특별한 과세의무

-임시(temp orary)
직원의 수에 대한
쿼터제한

-외국인 직원의
입·출국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

-방문 직원(visiting
staff)에 영향을
주는
노동시장조치들

-국적이나
거주여건들

자료 : APE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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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이상과 같은 WTO와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시장개방이 WTO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협상의 결과를 예단

할 수 없는바, 국내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화의 흐름을 적절히 활용

하여 교육분야의 지역간 협정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

육분야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이 결과적으로 국내규제의 일제 정비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때 기존의 정부 법규범을 일제 검토하여 교육시장에 대한 근거규정이나 법

령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장에 대한 WTO의 법원칙인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양허 내용이 근본적으로 Negative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법령 역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

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법령을 지금까지의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

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49). 물론 초·중등교육

과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모든 영역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교육 제도의 틀이 중시되는 초·중등

과 고등교육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Negative 방식으로 양허내용을 기재한다는 의미는 개방에 대한 제한을 할

경우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개방한다는 의미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발굴하여 양허표에 기재해야 하는 문제

를 안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WTO협상이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방 협상을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할 때 이는

필연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 개방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여 서비스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우수한 교육기관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일단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49) 이는 외국환관리법이 98년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뀌면서, 자본거래의 경우 원칙적 자유화를
위해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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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과 인적자원개

발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PEC자료에서 본 것처럼 시장개방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하다. 이는 곧 시장개방은 국내규제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내정책에 대

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개방과 관련된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기존에 친숙했던 용어인 교육국제화와 시장개방이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교육국제화의 노력과 시장개방에 대한 협

상 준비는 통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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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생직업교육시장의 현재 개방 범위와 외국의

개방요구 분석

1. 평생직업교육시장의 범위

가 . 교육서비스의 구분

WTO에 의하면 교육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협상의

틀에 교육서비스도 적용을 받는다. 교육서비스 분류는 기본적으로 W/ 120 분

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WTO의 교육서비스 산업분류는 유엔의 1991년

CPC(UN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유엔 중앙품목분류)에 기초하고 있

다. CPC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범위로는 사업, 통신(우편, 전기

통신, 시청각 포함),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은행, 증권, 보험), 의료 및

사회, 스포츠 및 문화, 관광(호텔 포함), 운송(육해공) 이 포함되나 항공운송

권과 정부 서비스는 제외되고 있다.

CPC에 기초하고 있는 WTO의 교육서비스는 5개로 구분되어 있다. 초등교

육(primary education),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성인교육(adult education), 그리고 기타교육(other education)이

그것이다. 다만, 2002년 개정된 UN의 CPC 분류의 Version 1.1에서는 초등교

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타 교육의 4범주로 분류하고 있다50). 우리나라

의 표준산업분류는 UN의 CPC에서 분류한 분야 외에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

교를 별도의 분야로 취급하고 있다. <표 Ⅲ-1>은 각각의 분류기준에 따른 교

육 서비스의 세(細)분류를 종합하고 있다.

50) 서비스 분류를 국제표준에 근거하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서로 상이한 표준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국제표준을 사용함으로써 국가간 상호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
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UN이 CPC분류를 수정하였다면 WTO의 서비스 분류에 이
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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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교육서비스의 분류

WTO UN CPC* 한국표준산업분류**

921
초등교육

취학전
교육서비스
초등교육서비스

921
초등교육

취학전
교육서비스
초등교육서비스

801
초등교육

기관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922
중등교육

일반중등교육
고등학교
기술 및
직업교육

922
중등교육

일반중등교육
고등학교
기술 및
직업교육

802
중등교육

기관

일반중등교육
기관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기술 및
직업중등교육
기관)

923
고등교육

중등교육
이후의 기술 및
직업교육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923
고등교육

중등교육
이후의 기술
및 직업교육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803
고등교육

기관

고등교육기관(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

924
성인교육

성인을 위한
비정규
고등교육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
학교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929
기타교육

기타교육

929
기타

교육 및
훈련

서비스

기타 교육 및
훈련 서비스

809
기타교육

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무관련
교육기관
일반교습학원
그외 교육기관

* UN , Cen tral Product Classif ication Version 1.1, 2002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00

하지만 시장개방협상은 성인직업교육을 별도로 구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

즉, 성인직업교육시장의 개방 협상은 우리나라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분석과 이해의 편리함을 위

해 평생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 . 평생직업교육시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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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시장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합성어이다. 평생교육은 어의

(語義)상 생애에 걸친 교육, 즉 교육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사회

교육 등을 망라하여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 생애에 걸친 교육으로 조

직화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으로서 유네스코에서 처음 주창된 용어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을 규율하는 평생교육법이 별도로 있고, 동법 제2조

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고 있어 이론상 평생교육과 법령의 평생교육의 개념이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상 평생교육의 정의를 따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므로 이 글에서는 원칙적으로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 정의

에 기초하고 한다.

직업교육 역시 학문상 개념과 법률상 개념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는다.

또 법령간에도 직업교육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학계의 논의에

의하면 직업교육은 평생에 걸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는 근로자 직업훈련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나

승일 외, 2002). 이러한 정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의가 교육기본법

의 직업교육 정의이다. 교육기본법 제2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

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

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교육을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주로 선언적 규정으로 법의 이념적 측면을 규율하고 있다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직업교육의 의미가

교육기본법보다는 많이 축소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직업교육

과 직업훈련을 구분하지 않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산업교육진흥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

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은 주로 산업교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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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좁게 해석할 수뿐

이 없다.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산업교육기관에는 4년제 대학과 산

업대학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이 직업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한다51).

이와 같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정의할 경우 평생직업교육과 관련되는

교육은 WTO의 교육서비스분류에 따를 경우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기타교육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과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평생직업교육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52),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기타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중 중등교육

과 고등교육은 학위와 학력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평생직업교육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인교육과 기타교육

은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WTO의 분류에 따른 성인교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 함은 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위(또는 유사학위)와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 모든 교육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일반

51)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직업교육을 별도의 트랙(track)으로 구분하고 있는 복선형
학제가 아닌 단선형 학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있다.

52) 중등교육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일반 중등교육으로 중등단계의 첫
번째 수준의 일반 중등교육 서비스. 초등교육 단계에서 배운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이어지
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통은 더 주제-근원적인 형태이며 시작 수준의 전문화단
계를 의미한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으로 중등 단계의 두 번째 수준의 일반 학교 교육 서
비스를 말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보다 더 전문화된 내용을 수반하는 광범위한 다양한 주
제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기술 또는 직
업 교육을 위하여, 또는 어떤 전문화된 주제의 사전 준비없는 대학 진학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셋째,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교육이다. 대학 단계 이하의 기
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를 말한다. 전문화된 내용을 강조하는 프로그램과 이론적·실제적
기술 모두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전문 직업에 적용된다. 넷째, 장애 학생
들을 위한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대학 단계 이하의 장애 학생들의
가능성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술 및 직업 중등학교형태의 교육서비스.
를 말한다. 반면, 초등교육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취학전 교육이다.
초등학교 이전 교육 서비스로서 보통 보육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부속된 특별 부문
(special sections)에 의해 공급되며,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예상된(anticipated) 학교형태의
환경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기타 초등 교육으로 첫 단계의 기타 초등학교
교육 서비스를 말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화 단계이다(성인을 위한 문맹제거 프로그램의 공급과 관련된
서비스는 성인교육 서비스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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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과 직업과목(subjects) 모두를 포함하고, 문해교육(literacy) 프로그램 그리

고 방송통신(radio, television broadcasting, or correspondence)을 통한 교육

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에는 정규 교육체제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제

외된다. 그리고 주간에서 제공되건 야간에 제공되건 이는 관계가 없다. 다만,

정규교육체제나 기타 이와 유사한 체제 안에서 제공되는 고등교육서비스는

제외되고 있다.

성인교육의 명확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과 기타 교육 서비

스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은 2가

지의 다른 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중등단계 이후의 직업기술교육서

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유사

학위(sub-degree)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보다 이론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으로는 대학(university), 단과대학(colleges),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교육학교(specialized professional schools)가 포함된다.

이와는 별도로 기타교육서비스(ot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가 있

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고 있다. 첫째, 다른 어느 분

야에서도 포함될 수 없는 특수한 주제 영역에 대한 1단계와 2단계 수준의

교육서비스 그리고 수준(level)에 의해서 정의될 수 없는 모든 교육서비스를

말한다. 둘째, 정규학교와 대학에서 정식 학생의 신분을 갖지 않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교육서비스는 성인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

는 기관에 의해서 또는 학교들에 의해서 주간 또는 야간과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이외에도 전문스포츠 강사를 위한 교육서비스, 자동차,

버스, 화물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위한 수업, 비행자격증 그리

고 배 면허 취득을 위한 수업,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컴퓨

터 훈련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볼 때 성인교육과 고등교육은 학위 수여 여부를 통해 명확

하게 구분이 되나 성인교육과 기타교육서비스는 사실상 구분이 쉽지 않다.

물론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면(예; 교육평가서비스, 교육자료서비스 등)

이 있으나 교육과 훈련이라는 면에서 보면 사실상 구분되기 어렵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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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교육이 별도로 교육단계상 구분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있다. 즉, 교육

서비스산업의 일차분류기준이 교육단계로서 초등단계, 중등단계, 고등단계로

구분되는데 성인교육은 이러한 원칙과는 무관한 실정인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교육산업은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기타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초등교육기관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

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하고,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

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마지막으

로 기타교육기관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 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일

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기타교육기관은 다시 사무관련 교육

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일반 교습 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으로 구

분하고 있다(<표 Ⅲ-2> 참조).

북미산업분류기준(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역시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성인과 기타 교육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초등, 중등, 고등은 졸업장(diploma)과 학위(degree)를 기준으로 구분하

고, 이러한 졸업장과 학위로 구분할 수 없는 나머지를 모두 성인과 기타 교

육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성인과 기타교육서비스의 예로는 도제

(apprenticeship)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외국어 교수, 경력개발을 위한 훈련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거나 또는 고용주의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시험준비 개인교습(exam preparation tutoring), 교육지원서비스가 있다. 이중

교육지원서비스에는 교육 컨설팅 서비스, 교육 가이던스 상담, 교육 평가 서

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 학생교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성인

과 기타 교육서비스는 특히 수준(level)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것들이며, 이

러한 과정은 학점(credits)인정을 통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순수한 비(非)학위 과정도 있다.

WTO, 한국표준산업분류 그리고 미국의 북미산업분류기준을 토대로 볼 때

성인교육시장은 학위나 졸업장 등과 같이 수준(level)을 평가할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말할 수 있고, 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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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등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기타교육시장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Ⅲ-2> 표준산업분류에서의 기타 교육기관

구 분 내 용

사무관련
교육기관

컴퓨터 학원

컴퓨터 학원컴퓨터프로그램 작성, 컴퓨터작동, 근거리통
신망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
하며, 이는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직원
훈련기관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예: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기타 사무관련
교육기관

기타 사무관련 교육기관을 말한다(예: 속기학원, 사무실무
교육, 비서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운전학원
자동차,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
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항공훈련학원, 선박운전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기타의 기술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예: 통신기술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양재
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모형제작학원)

일반교습
학원

일반입시학원
상급학교 진학 및 각종 시험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
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 입시학원, 고시학원, 일반
교과 교습소, 속셈학원)

언어학원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학원도 포함
된다(예: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방문 및 통신방법으로 일반 교과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예: 방문 교육, 학습지활용 방문교육, 통신이용
교육, 인터넷이용 교육)

그 외
기타교육

기관

사회교육시설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곳에 분류되
지 않은 산업활동을 말한다(예: 사회교육시설,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시민단체부설 사회교육원)

예술학원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예술에 관한 학습을 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예: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
원, 예술입시학원, 모델학원)

그외 분류안된
교육기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예: 속독학원, 웅
변학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체육 입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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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평생직업교육시장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일차적으로

위에서 본 성인교육과 기타교육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대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직업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칭(稱)하므로 평생직업교육시장의

범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중등교육,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그리고 성인교육과 기타교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즉, 평생직

업교육시장에는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학원, 직업훈

련시설53)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평생직업교육시장을 구분할 경우에도 역시 한계는 존재한다.

WTO 서비스 협상에서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 즉,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분

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생직업교육시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관 중

심 사고가 아니라 과정 중심 사고에 입각해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정부

의 현행 법령에서 평생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나 제도들을 추

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먼저 검토되어야 할 제도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점

은행제이다. 동법 제3조에서는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고 동법 제7조에 의거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받은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은 동법에 의거 그에 상응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평생교육시설과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다음과 같다.

ⅰ)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및 전

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ⅱ)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ⅲ)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

53) 이외에도 별도의 설치근거법령이 없는 직업훈련기관, 예를 들면 표준협회나 능률협회 등
과 같은 산업교육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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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ⅵ)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ⅶ)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ⅷ)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이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3조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이 되는 것이다.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

ⅱ)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

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

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54)

ⅲ)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를 행하는 시설로서 여성발전기본법시행

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은 시설55)

ⅳ) 그밖에 사업주, 사업주단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

련법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

또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54)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도 포함되게 된다.
55)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2에 의하면 여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고충상담 그리고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등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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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56)에서 고등교육법·평생교

육법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ⅱ)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ⅲ)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ⅳ)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57)

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58)

ⅵ)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

다. 그리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직업교육시장의 범위에는 위에서

56)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규정
되어 있다. 동 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은 ① 사관학교설치
법에 의한 사관학교, ②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③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④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⑤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⑥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
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⑦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
능기술자과정에 한한다), ⑧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및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하고 있다.

57) 이 역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2항에 의거 학점인
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
로 하고 있다.

58) 이 역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3항에 의하면 학점
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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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학점인정제도에 의해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과 제7조에 의해 학점인

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까지도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근촉법 이라 함)에 의한 과정도 포

함된다. 근촉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

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

하여 국가등,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영리·비영리법인, 개인등(제23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주를 제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관이나 과정이 훈련비용의

지원이나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인

정과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촉법에 의한 직업훈련

과정도 평생직업교육시장의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한 단기산업교육시설 역시 평생직업교육

시장에 포함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단기산업교육시설은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다만, 설

치·운영의 주체는 민간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리고 기능대학

법에 의한 기능대학도 역시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과 과정들은

그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과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 평생직업교육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으로

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외에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으며, 평생교육시장 개방 분석에서는 이들

법령들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 소결

이상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평생직업교육시장의 범위를 정리하여 보면 다

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실업계 고교, 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과 기

술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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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의한 학점인정기관·과정들이 모두 평생직업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이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내대학·원격대학 그리고 고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시간제 등록과정, 각종 자격취득과정, 문화

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부터 받는 전수교육과정, 초·중

등교육법에 의한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 고등교육법에 의거

학령인정이 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각종 학교,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공개강좌와 전공심화과정,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

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

육시설, 학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산업

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전수교육시설 등이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평생직업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과정의 범위가 위와 같이 매

우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기관과 과정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공성이 강하거나 영리를 취하기엔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분야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평생직업교육시장의 현재 개방 범위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교육시장이 개방된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

육관계법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규제분석이 필요하다. 즉, 서비스 공급 방

식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방식 각각에 해당하는 국제교류를 각 기관 자체

적으로 수행하고 있더라도 만약 현행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국제교류의 결과물이 국내법에 의해서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A라는 학습자가 외국고등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이수

하여 그 기관으로부터 학위를 수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 학위를 국내법상 국

내학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시장 개방 현황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제분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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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U R과 교육시장개방

규제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시장개방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시장개방의 역사는 UR협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UR협상 당시 우리

나라는 교육서비스 개방을 양허하지 않았었다. 우리나라는 교육, 보건사회서

비스, 문화·오락·스포츠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 78개 업종만 개방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개방계획에는 교육서비스가 포함

되지 않아서 다자간 협상 차원에서 한국의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이루

어지지 않았고, 별도로 진행된 한·미 쌍무협상에서 교육서비스의 시장개방

이 논의되었다. 이와는 달리 많은 외국국가들은 교육서비스시장 개방을 양허

한 상태였고, WTO의 교육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은 기본적으로 UR때의 양허

내용을 기초로 진행되고 있다.

UR때 시장개방 양허를 하지 않은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서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을 추

진하였다. 1993년 한미 투자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학원을 1995년부터 부분적으

로 개방하기 시작하여 1997년 전면 개방하기로 하였다. 1995년에는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이 개방되었고, 1996년 외국어 및 일반고교과목의 일반

학원이 개방되었다(박순찬, 2002).

나 . 평생직업교육시장의 개방 범위

1) 검토 필요 법령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 범위를 WTO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 방식

그리고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 평생직업교육시장에는 실업계 고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

문대학과 기술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학점인정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점인정기관·과정들이 모두 평생직업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과정이 포함된다고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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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모두 규제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들 기

관이나 과정중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학점인정과정 등은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

위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기관(시설)의 경우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시설)에 대한 개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설립

과 운영을 규율하는 제반 법령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실업계 고교

의 경우엔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전문대학의 경우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

교법 그리고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들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근거

법률 등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평생교육

법이59),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

법 이라 함)이, 그리고 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근촉법 이라 함),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역시 검토되어져야 한다.

2) 규제분석의 실익이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확인

하지만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모두 평생직업교육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는가? 비록 규율하는 법령은 평생교육법일지언정 WTO에 의한

교육서비스 분류 방식에 의하면 성인교육이나 기타교육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제20조 내지 제

27조에 있다.

먼저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고등

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인정받는 시설과 그러하지 못한 시설로 구분된다.

이중 학력을 인정받는 시설은 WTO의 교육서비스 분류상 학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

59) 이외에도 다수의 법령에서 성인교육·사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산업발전법시행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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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WTO의 교육서비스 분류상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

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성인교육이나 기타교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문제

는 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많고,

이들 시설이나 기관들의 성격이 차이가 많아 일률적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1998년도 펴낸 평생교육기관편람에 의하면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중·고과정), 각종학교(전문대학·대학과

정), 산업체부설학교(중·고과정), 산업체특별학급, 특수학교, 방송통신고등학

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 학령미인정사회교육시설, 학력인정사회교

육시설, 사내기술대학(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중 평생직업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국

한된다.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교육인 초등과 중

등교육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형태의 평

생교육시설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강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

국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설혹 관심을 갖는다 하

더라도 소외된 학생이나 성인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복지가 강화되는 면

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오히려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학

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고 있어 이는 고등교육의 범주에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즉,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성인교육에

서 제외하고 있는 정규교육체제나 기타 이와 유사한 체제 안에서 제공되는

고등교육서비스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성인교육이 아닌 고등교육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사업장이 종업원이 300명 이상으로서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시장개방 논의에서 특별히 검토할 실

익은 없다. 왜냐하면 사내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법에 의한 법

인이어야 하고, 국내법에 의한 법인이라고 할 경우 외국계 회사일지언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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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법에 의거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법에 의한 법인일 경우 그

교육대상은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기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60).

셋째, 동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역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인정을 받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그것이다. 이중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원격대학은

고등교육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원격대학은 성인교육과 기타교

육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학력·학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원격대학일지라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포함되고 그 과

정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당한 학점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인정받

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평생교육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설

치·운영권자가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 사업

장의 경영자는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마찬가

지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검토할 실익은 없다 하겠다. 다만, 이 과정

역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법 제24조는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주체가 시민단체이고 이 과정이 영

리목적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실익은 없다. 다만, 이 과정

역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평생교육법 제25조의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

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

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생교육과정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한 학

60) 이는 곧 시장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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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이 조항에

의거 대학의 평생(사회)교육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이 학

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그리고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직

업교육과정과 자격취득과정을 제공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제공하는 자가 평

생교육원의 장이 아닌 대학의 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실

정에 의거 일반 사회교육시설보다 대학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각종 과정들이

보다 더 수요자들에게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정부

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 과정은 일반

순수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과정보다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

라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기관은 우리나라 대학과 각종 협

력 활동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때에 따라선 국내 시장 진입의 교두보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61). 따라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직

업교육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일곱째,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평생교육시설인바 굳이 검토할 실익은 없다.

여덟째, 평생교육법 제27조는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규

정하고 있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지식·인력개발이라는

용어의 추상성 때문에 사실상 위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평생교육시설에 대

한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지식·인력개발사

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

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누구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

61) 예를 들면, A대학은 외국의 유명 교육훈련기관의 성인학습과정(비학위과정)을 수입하여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국내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성인학습과정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다면 외국의 유명 교육훈련기관은 이후 학위과정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 교육기관의 경우 이러한 비학위과정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굳이 학원과 같은 민간교육훈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보다는 대학과(정확히는 대
학의 장이 계약하지만 실제는 평생교육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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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수 있도록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이 담당하는 역할이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

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

상 민간·영리 교육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

인력개발사업이야말로 원래 의미의 성인교육과 기타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산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

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검토의 실익이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

교육시설이라고 제한할 수 있다.

3) 기관별 규제분석

먼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원칙에 입각해서 평생직업교육시장의 개방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해서는

제2장을 참조)62).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평생교육시설중 원격대학형태의 평

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과 같은 평생교육시설과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근

촉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과정)을 중심으로 규제분석을 하고자 한다.

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에서 시장개방을 고려하여 제정

된 조항은 없다63).

Mode 1(국경간 공급)에 대하여는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이

건, 인정받지 못하는 평생교육시설이건 특별한 규정이 없다.

62) 다만, 엄격하게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으로 규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분석
에서는 그냥 양자를 모두 포괄하여 검토하였다.

63) 이는 비단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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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2(해외 소비)에 대하여는 명료한 규정은 없으나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즉 제37조제1항에서 원격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원

격대학의 학생정원·입학 및 편입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

1항 내지 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고등

교육기관들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당해 입학정원의 100분의 2까지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

인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을 정원

내로 선발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이 외국인을 정원외로 선

발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할 때 원격대학은 외국인에 대해

정원 내로 선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Mode 2에서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Mode 3(상업적 주재) 역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학교법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

한하고 있으며, 이때 학교법인은 명확하게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학교법

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외에는

학교법인을 창설할 수 없는 바 평생교육법상 학교법인도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1조에 의거 원격대학에도 외국

인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학교법인

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1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

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할

경우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거 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라고 할

때, 이 각종학교에 원격대학도 포함되는지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원격대학에도 외국인이 자본금의 1/ 2 이상을 출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원격대학에는 전문대학 수준의 원격대학이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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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의 2에서는 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라고 규정

하고 있어 전문대학 수준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이때의 각

종학교에 전문대학졸업생과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수여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포함되는지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설치인가기

준에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원격대학 설치인가

기준에서 최근 2년간의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은 이때의 원격교육을

국내에서 국내학생을 대상으로 내국인이 제공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

닌지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수 있다. 다른 문제 역시 원격대학

설립인가기준과 관련이 있다. 일반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설립인가기준에

교지의 확보가 있으나 원격대학의 경우엔 교지가 인가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고등교

육기관보다 쉽게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대학이 설립될 수 있느냐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근거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은 외국인투자금지업

종이기 때문이다.

Mode 4(자연인의 주재)는 원격대학 교수에 관한 문제이다. 교수의 경우

고등교육 관계법령에서 외국인이 교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으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고등

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

는 이에 준(準)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

고자 하는 자에게는 E-1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한

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가 해

당하며,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인 전임교원은 불가하며, 다만

객원교수로만 가능하다64). 다만,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체류시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 의무가 부과

되어 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이러한 해석은 외국인은 전임교원은 불가능

64) http :/ / www .moj.go.kr/ immi/ 02_bu siness/ service_03_f.html. 다만, 이런 사항이 출입국관
리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내규
로서 존재할지는 몰라도 이를 내규로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가 요
구된다. 즉, 가급적 법령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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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원격대학도 이 조항을 적용받

을 수 있느냐이다. 물론 일부 원격대학이 외국인을 교수로 채용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조건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분석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은 주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

한 것으로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의 경우엔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학점인

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 따름이다. 이

렇다고 할 때 외국인이 학생으로 등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했을 때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나)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위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비

해 더 조항수가 적다. 따라서 애초부터 분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즉, 사실상

제한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Mode 1은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Mode 2의 경우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

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5조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대학생 또는 대학

생 외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중이라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대학생이 아닌 체류 외국인이 대학의 평생교육시설

을 활용할 수 있느냐이다65).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

는 외국인이 그 체류활동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

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채류자격외 활동허가

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에 의한 유학

비자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활동이 동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

는 일반연수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이다. 이때 일반연수란 유학(D-2)자격에 해

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반연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

본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이 과정이 학점

인정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학교부설 평생교육시

65) 이 문제는 비단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서 해
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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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공부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Mode 3에 대하여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교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 먼저 학교의 설립을 필요로 한다. 즉, 학교의 설립에 대한 제반 제

한 등이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Mode 4

에 대해서도 역시 Mode 3과 동일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

교에 대한 제반 제한 등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66)관련 평생교육시설 관련 조항 역시 시장개방을 고려

하여 규정되지는 않았다.

Mode 1과 Mode 2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다. 하지만 Mode 3과 Mode

4의 경우엔 검토할 여지가 남아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지

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

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

발 및 공급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만이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때의 법인이 국내법인인지, 외국법인

인지 불명확하다는 점과 전문인력에 외국인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역시 학점인정등에관한법

률에 의해 학점인정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검토한 학점인정과정

과 관련된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교육산업이 활성화

될 때 본격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라) 실업계 고등학교

복선형 학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차별적인 규제가 많지 않다. 더욱이 새로 제정된 초·중

등교육법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는다. 교육과정

고시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구분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

교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다른 규제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66) 다만, 지식·인력개발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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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설혹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외국과 협상이 불필요한 국내

규제에 해당할 것이다.

Mode 1과 Mode 2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Mode 3의 경우

학교법인을 통해서만 설립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1조에

의거 중등교육 단계의 사립학교는 고등교육기관과는 달리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실고법인에 투자

한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 제2조67)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

아 토지 보유에 대한 제한이 있다. Mode 4의 경우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와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의거 교장, 교감, 교사 자격 등이 필요하다. 문

제는 외국인이 교직원이 될 수 있느냐이다.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

육공무원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교수(E-1)

비자는 고등교육기관에만 해당한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의 경우 외국

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

만, 이들이 교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들의 채용여부는 국·공립

학교의 경우엔 학교의 장이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엔 정관 등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정식 교직원이 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어 분

야에 한해서 학교에 가르칠 수 있으나 정식 교원으로는 불가능한 제한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67)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外國人"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개인·法人 또는 團

體를 말한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法人 또는 團體

가.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
나. 社員 또는 構成員의 半數이상이 第1號에 해당하는 者인 法人 또는 團體
다. 業務를 집행하는 社員이나 理事 등 任員의 半數이상이 第1號에 해당하는 者인

法人 또는 團體
라. 第1號에 해당하는 者나 가 目에 해당하는 法人 또는 團體가 資本金의 半額이상

이나 議決權의 半數이상을 가지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 이 경우 資本金額 또는 議決權數
를 算定함에 있어서 株式會社의 無記名株式은 이를 第1號에 해당하는 者나 가目에 해당하
는 法人 또는 團體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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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문대학

고등교육기관이 전문대학 역시 일반 4년제 대학과 큰 차이는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제가 단선형 학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Mode 1의 경우 특별한 근거 규정은 없다. Mode 2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

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당해 입학정원의 100분의 2에 해

당하는 수만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

라가 대학입시제도에 있어 정부의 규제 영역이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발

생하는 현상으로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선발되

기는 곤란한 바 정원 외 입학이라는 특별조치를 이용할 수뿐이 없는 상태이

다68 ). 다른 문제는 고등교육법 제23조와 제23조의 2와 관련된 문제이다. 예

를 들어,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이 국내의 비(非)고등교육기관(예; 학원, 대학

의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등)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최종적으

로 학위를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이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이 학위를 취득한

학생에게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 학점을 인정해주어야 하고,

동법 제23조의2에 의거 편입생으로도 선발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제23조와

제23조의2를 해석할 경우 학점과 편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는 곧 추가적인 시장개방 협상과 무관하게 이미 고등교육법 제23조와 제

23조의2에 의해 외국은 이미 국내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더욱이 편입학 대상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과 평생

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도 인정되고 있어 외국인은 굳이 복잡한 절차

와 과도한 투자가 요구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시장진입

을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Mode 3의 경우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이라는 제한이 있다. 다만, 실업계 고

등학교와는 달리 학교법인 이사 수에 있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

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토지의 구입은 가능한 상태에 있다. 다만, 사실상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고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전문대학은 교육인적자

68)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 80 -



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동법 제22조에서 수업의 형태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의 대학과의 전문학사학위과정 공동 운영시 방

송·통신에 의한 수업(즉, 원격교육)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외국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규율을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명

령으로 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외국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명령의 법적 성질상 검토의

여지가 있다.

Mode 4의 경우 교원자격은 사립학교법 제52조와 고등교육법 제16조 등에

서 규정되어 있다. 명시적으로 외국인이 교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

련규정이 없다. 고등교육법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겸임교원 등

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할 수 있으나 이는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비자의 종류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시행령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수비자(E-1)를 인

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 교수에 관한 사항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에서 검토한 바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바) 학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

형별로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이 그것이다. 이

중 교습소나 개인교습은 사실상 그 영리성과 규모의 영세성 측면에서 외국

인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분석의 실익이 없다. 다

만, 개인교습의 경우엔 비자정책과 관련된 문제로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인력의 이동을 완전히 허용하는 정책으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요구된다. 또한 교습소와 개인과외교

습은 외국에는 흔하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이

므로 대외개방을 할 경우 서민층의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안정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외국인의 경우 과대광고, 인

적사항, 학력사항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사후지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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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대외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학원의 경우 Mode 1과 Mode 2에 대해선 특별히 관련 규정이 없다.

Mode 3 역시 시장개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

에관한규정 에서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상업 및 정

보산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기타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 대학원, 특수학교, 사회교육시설,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 제외업종에 해당하고 있고, 오직 속독학원, 웅변학원, 체육전문강사교육

학원, 체육입시학원 등 영리학원은 제외하고 있다. 물론 동 규정에 투자제한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나머지 영역은 모두 외국인 투자가 100%까지 가능

하다고 할 수 있어 사실상 학원분야와 기타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한 교육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Mode 4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 규정이 있다. 학원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별

표 9에 의하면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

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는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학원은 이미 시장개방이 되어 있는 서비스 분야이다. 현행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69). 먼저 외국

인 투자 신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인이 학원설립을 위한 투자를 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

다. 학원의 설립·등록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따라 투지신고필증을 받은

외국인투자자가 학원 설립 예정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학원의설립·운영에관

한법령 절차에 따라 설립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받고 교육청에 학원설립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 학원은 학원관계법령에 따

라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학원은 총 12개 학

원으로 1개 학원을 제외하고 외국어 학원이다(<표 Ⅲ-3> 참조).

69) 이하 실태현황 자료는 최돈민(2002)의 글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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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외국인의 국내 학원 투자 현황

시도 학원명 등록일
일시수
용인원

소재지
설립자

(법인명)
투자
비율

비 고

1. 외국인 투자 학원

서울

벌리츠어학원 95.12.21 180 서초구 서초동
(주)

벌리츠코리아
49% 미국

동양일본어학원 99. 9.14 185 서초구 서초동 (주)동양학원 100% 일본

현대중국어학원 99. 3.30 119 서초구 서초동
(주)북경
중국어사

100% 중국

진학풀러스
보습학원

00. 1.31 35 광진구 화양동

(주)인터내셔
날 비즈니스
앤드 랭귀지

컨설팅

100% 캐나나

백산외국어
통역학원

01. 6.20 104 양천구 신정동
(주)백산외국
어통역학원

88% 중국

위어학학원 00. 1.19 102 성동구 금호동
(주)위어학

학원
100% 미국

부산 에르외국어학원 97.12.11 45
부산진구
부전동

(주)에르
코리아

88% 일본

인천
보스톤

외국어학원
01. 3.30 159 중구 인현동

Lee John
Sung

100% 미국

경기

분당민병철
어문학원

98.10.23 26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지오스

코리아
100% 일본

잉글리쉬
헌터스학원

99. 8.30 176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주)잉글리쉬

헌터스
100% 미국

수지민병철
어문학원

00. 6.22 180
용인 수지읍

풍덕천리
(주)지오스

코리아
100% 일본

2. 화교·재외 동포 등

대구
봉덕딩딩당
외국어학원

00. 8.10 132 남구 봉덕2동 왕개순 100%
대만(
화교)

자료: 최돈민(2002).

사)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의 유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자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이

다. Mode1에 대해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

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인 통신훈련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으로부터의 통신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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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Mode 2에 대해서 역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

한 산업연수생 제도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Mode 3의 경우에도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 시설, 과정이 매우 다양

하고 이들을 규율하는 규정들이 각각 차별적이다 보니 명확하게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에는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③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업무를 행하는 시설로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은 시설, ④ 그밖에 사업주, 사

업주단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

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4조에서는 사업주 외의 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고용보험의 능력개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두면서, 이들 훈련을 담

당하는 자로 국가등,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영리·비영리법인, 그리고 개

인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능력개발기금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을 받아야 하나,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의 신청권자

가 바로 국가등,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영리·비영리법인, 그리고 개인까

지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Mode 3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외국인에 대

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상업적 주재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선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동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서는 사회교육시설(80991)과

그 외 기타 분류가 안된 교육기관(80999)을 열거하고 있으나, 컴퓨터 학원

(80911), 직원훈련기관(80912), 기타 사무관련 교육기관(80919), 운전학원

(80921),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0929), 일반입시학원(80931), 언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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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32),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80933), 예술학원(80992)은 열거하고 있지 않

아 원칙적으로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은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100% 외국인 투자

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Mode 4에 대해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동법 제9

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와 제6조 등에 외국인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3. 외국의 양허요청 현황 및 분석

가 . 외국의 양허 요청 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DDA협상 대연찬회 토론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

면, 우리는 호주, 중국, 일본, EC, 알젠틴, 캐나다,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 양

허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브라질,

미국,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국 양허

요청 내용은 주로 상업성이 보장된 고등 성인 기타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국가는 초·중등교육분야의 양허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2. 12월까지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의 양허요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약 20여 국가로부터 개방요구서를 받았으나 교육분

야의 요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대부분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교육의 개방을 요구. 일부국가는 초·중등 교육까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급방식별로는 Mode 1, 2, 3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Mode 1과 Mode 2를 강조한 국가도 있다고 하며,

공동프로그램이나 Branch campus 허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규 교육과정인 초 중등 교육분야를 제외하고 고등 성인 기타

교육 분야에 한해 양허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주요 쟁점은

① 학교법인의 영리 허용 여부, ② 외국 고등 교육기관의 국내 분교설립 허

용문제 등, ③ 온라인을 통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M1)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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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우리나라의 제출 및 접수 현황 (2002.12.13 현재)

구 분 상호 제출 일방 제출/ 접수

우리가
제출
(36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스위스, 놀웨이,
폴랜드, 체크,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2)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헝가리, 칠레,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14)

우리가
접수
(24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스위스,
놀웨이(*), 폴랜드, 체크,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22)

파나마, 모리셔스 (2)

주) *1차 제출한 후 추가로 보완 제출한 국가, (_) 밑줄 친 국가는 양자협
상 기 개최국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 12)

WTO 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

쟁본부가 2002년 12월 2일 E.I.N .F.S(Education is not for sale) 네트워크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발표한 호주의 움직임과 미국의 개방요구안(양허요청

안)에 의하면 호주는 수많은 WTO회원국에게 개방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그

들이 장애물로 여기는 외국환거래제약, 대학쌍무협정제약, 비자요건 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우리나라에 개방을 요청한 내용을 보면,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성인교육, 그 외 교육, 교육평가서비스에서 Mode 1, 2,

3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위한 완전개방 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0). 이때 직업훈련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과정과 비교해서 직업과 매우 관련이 깊은 교육으로 보고 있으며,

70) 원문은 다음과 같다.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 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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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서비스는 시험을 기획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결과를 평가하는 것

까지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뉴질랜드와 호주의 입장에 대해선 이들 국가가 교육시

장개방 협상 이전에 WTO에 제출한 의견서(communication)를 보면 이들 국

가의 관심사항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주로 고등교육과 성

인 그리고 기타교육서비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각국이 각종 규제권한

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 역

시 성인과 기타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고, 교육 에이전시를 특별히

기타교육 서비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뉴질랜드가 유학 유치 활동을

보다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호주는 보

다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권한의 행사와

장벽조치에 대해 제한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극히 원론적

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표 Ⅲ-5> 참조).

나 . 분석

1) Mode 별 활용가능성

먼저 Mode 1의 방식은 적극 활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인터넷과

원격교육의 활성화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에 대

해서는 시설이나 기관설립에 필요한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에

서는 우선적으로 이 방식의 활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때 교

육자료나 교육평가에 대하여는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최근 외국의 사이버 대학이 폐쇄되면서 등록금 환불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외국대학의 강좌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교육과

정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Mode 2는 전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의 학력을 국내법상 인정해줄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미 고등교육법령에

서 외국의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검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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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미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의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의견(communication)

국가명 제 안 주 요 내 용

미국

고등교육은 모든3차(tertiary)교육(예컨대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
성인교육, 훈련서비스를 포함
훈련서비스와 교육테스트 서비스를 교육서비스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
고등교육, 성인교육 및 훈련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상의
제한 폐지로 추가적인 양허 제안
무역 장벽 제시
- 교육서비스 제공금지, 교육기관설립 기회제한, 진입과 퇴출상의

제한, 학위수여 제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제한, 국내 파트너 요구,
차별저인 세금, 합자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 프랜차이즈에 대한
차별, 불투명한 규제, 숨겨진 보조금, 비자요건, 환전시 과도한
수수료 또는 세금 등

뉴질랜드

기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
성인 교육에 Community education (지역사회 교육)포함
교육 에이젼시 서비스를 교육서비스에 포함
학문적 연구나 교수와 관계된 레크리에이션 관련 서비스 교육
서비스로 분류 등

호주

무역장벽 제시
- 비자요건, 외국인 교화요건, 자격인정 제한, 소유지분 제한,

계약제한, 규제의 투명성 부족, 원격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등
소비자의 교육서비스에의 접근성 제고
필요한 규제 금지에 대한 반대
자국의 정책 및 규제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용 공적자금의 공급금지에
대한 반대
포괄적인 서비스 맥락에서 교육서비스의 논의 필요
임시 입국 목적에 대한 선별권 인정 등

일본
교육서비스 질을 유지 또는 개선 가능
각국의 다양한 교육환경 고려
국경간 공급을 통해 제공되는 고등교육의 질 유지 필요

자료1): WTO(2000). Comm 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Higher(Tertiary)
Educatio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S/ CSS/ W23. 18 December
2000.

자료2): WTO (2001d). Communication from N ew Zealand, Negotiating Prop osal
for Education Services. S/ CSS/ W93. 26 June 2001.

자료3): WTO (2001c). Communication from Au stralia, Negotiating Proposal for
Education Services. S/ CSS/ W110. 1 October 2001.

자료4): WTO (2002). Communication from N ew Jap an, Negotiating Prop osal for
Education Services. S/ CSS/ W137. 15 Marc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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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3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규교육기관의 경우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있는 관계로 외국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

방식에 대해 시장개방을 한 경우에는 WTO 협정 원칙상 과실송금을 제한하

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때 이 방식의 시장 개방은 보다 신중을 기

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에서도 일차적으로 과실송금과 연계하여 시

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직접 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기보다는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시장진입

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학기관재무

회계(특례)규칙에 따라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이 불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교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이다71). 외국인 또는 외국학교가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일차적으로 상법이 적용되고(사실상 불가능), 과실송금은 가

능하나 대학으로서 정식으로 인가받지 못한다. 대학을 설립하려는 비영리 학

교법인은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

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최

소 수백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또 대학을 설립한 이후에도 퇴출 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수도권 정책에 묶여 수도권에는 사실상 대학을 신설할 수도 없

는 형편이다.

Mode 4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자격의 인정체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기관

보다는 개인의 활동이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때 이 또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전문직 서비스에 경쟁력이 있는 일부 국가의

경우 이 분야의 개방도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

금 외국어 교육 중심으로 시장 개방이 되어 있으나

Mode 1과 Mode 3의 결합형태가 일부 예상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과실

송금제도의 유연성과 Mode 1의 활성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71) 이상은 교육개방 127호(2001)에 시장개방에 대한 특집중 박정수 교수의 글(대학시장개방에

대하여)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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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즉, 향후 교육개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분야는 자본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자유무역을 목표로 삼고 있는 WTO의 특성상 Mode

3과 Mode 4를 둘러싸고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육서비스의 교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내 관련 법규는 학교를 비

영리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서 획득되는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

할 수 없다는 점, 대학설립요건으로 교지와 교사의 확보, 대학의 자율적 운

영에 대한 규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규정 등이 있어 쉽게 외국인이

접근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Mode 4의 경우엔 궁극적으로 자격의 상호 인정

과 호환성 보장, 국제적 통용성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한 사전 해결이 전제되

어야 하므로 쉽지 않은 문제로서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

이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더 큰 분야는 바로 Mode 1에 의한 원격교육이나 Mode 1과 Mode

3, 그리고 Mode 4의 결합에 의한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처럼 외국인이 직접 학교법인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보다는 교수와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자 할 것이

다. 예컨대 외국의 유명대학이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

하고 외국측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외국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외국의 유명 사립대학의 명

성을 이용하여 우수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고 외국측은 학점교류를 통해 경

제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충분하다. 따라서 외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바로 사이버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대학이 국내에

원격대학으로 진출하는 경우 국내 대학 또는 민간교육기관과 협력관계를 수

립하는 공동운영형태가 될 것이며, 국내대학과 외국에서 진출하는 사이버대

학이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사이버대학에 일정연한을 재학하고 난 후 국

내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 이미 외국의 유명대학의 강

좌를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이 열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교육시장 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72).

72) 이하 자료는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주신 영진전문대학의 구재욱 교수의 의견에
토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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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경로를 상정해보면 첫째, 외국대학(원)의 분교 설립 및 합병을 들 수

있다. 한국에 설립되는 외국대학 분교는 졸업 후 진로보장 , 유학기회 제공 ,

외국대학이라는 간판 때문에 상당한 매력을 가질 것이다. 외국대학이라는

특성상 한국에서 필요한 학문이나 지식분야를 설립하기 위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과목이나 외국어를 중심으로 학교를 개

설하려 할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설립과 교육과정운영, 교사/ 교직원채용에

있어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학원형태로 운영하는 대학이 설립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를 들 수 있

다. 사립 교육기관은 외국의 대학들과 제휴, 1∼2년 수강한 재학생이 제휴한

외국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한 뒤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토록 하는 방법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대학들간의 학생모

집, 이윤추구를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 것인데 사립대학은 살기 위한 경

쟁 때문에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질 수 있다. 외국의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영어위주의 수업을 강조함으로써 광고에 나설 것이고 이럴 경우 외국을 단

순히 따라가는 방식으로 대학의 변화가 일어나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깊어지

게 될 것이다. 또한 전략적 제휴는 학생들의 유출을 가속화하는 통로(파이프

라인)로 이용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외국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실제

로 정부의 교육정책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교육

시장개방계획에 담고 있다. 학부과정에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지는 것도 정부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

목이다. 외국 교육과정의 도입은 사립대학이 돈벌이를 위해 더욱 부가가치가

높아 보이는 외국의 교육상품을 진열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야할 교육과정과 연구노력을 포기하고 그것을 모

두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내용과 방식이 외국(특히 미

국)에 목을 메고, 외국을 따라가는 종속 의 끈이 더욱 두터워지는 것이다.

외국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용하게 되면 로얄티

를 지불하기 때문에 고급프로그램이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경제적 능력

이 없는 사람이 이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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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 경과

2002년 12월 현재까지 3차에 걸친 협상이 있어 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이러한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표 Ⅲ-6> 참조).

외교통상부(2002)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서비스 협상 전망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개방을 요구한 국가가 적고, EU 등이 약간은 소극적 입장이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요구로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한다. 그러나 제2장

에서 본 것처럼 협상의 전망에 대해선 아직은 유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6> 양자협상 개최 현황(2002. 12월 현재)

구 분 기간 및 장소 대 상 국

제1차 협상
(8개국)

2002. 7.22(월)
∼25(목) 제네바

미국, 일본, EC, 카나다,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제2차 협상
(18개국)

2002.10.24(목)
∼31(목)
제네바

미국, 일본, EC, 카나다,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 폴란드, 알젠틴, 스위스, 싱가폴,
홍콩, 놀웨이, 브라질, 터키
파나마

제3차 협상
(11개국)

2002.12. 2(월) ∼
6(금)

제네바

미국, 일본, EC, 카나다
헝가리, 홍콩, 인도, 태국, 파키스탄, 멕시코,
체크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 12)

4. 외국의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

UR 당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교육서비스 분야를 양허한 바 있다. 주요

국의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Ⅲ-.7> 참조).

미국은 성인교육과 기타교육서비스만을 양허 함으로써 양허 수준이 선진

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C는 기타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사립교육을 양허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국적요건을 두고

있고, 그리스도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과 강사진에 대해 국적요건을 두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립대학에 대해 경제적 수요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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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초·중·고등교육의 공식교육기관은 학교법인만이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즉, 공식교육기관에 대한 외국인참여상 제한은 없으나, 일본

내 설립된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이어야 함)만이 학위수여 등에 대해 법적 권

한을 인정받는 법적(de jure) 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다. 호주는 사립 중·고등

교육과 기타 영어교육기관을 양허 하였으며, mode 3의 내국민대우는

unbound 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구권 개도국들은 선진국 수준의 양허를 하였는데, 체코가 전 분야의 사

립교육을 양허하였고, 폴란드는 기타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전 분야의 사립교

육을 양허하였으며, 헝가리도 기타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전 분야를 양허하였

다. 그러나, 체코의 경우 외국인은 승인을 받도록 하고, 헝가리도 학교설립에

대해 지방당국의 면허를 받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중남미 개도국 중에서는 멕시코만이 성인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를

양허하였는데, 지분상한 49%와 사전승인요건을 두고 있다.

한편, 중동과 인도, 파키스탄, 아시아 개도국들 중에서는 태국만이 양허를

하여, 전반적으로 교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극히 저조하다. 태국은

초·중등교육분야의 국제 및 국립학교, 성인교육분야의 전문·단기교육, 중

등교육분야의 기술직업교육을 지분상한 49%의 제한을 두어 양허하였다.

신규가입국인 중국과 대만은 선진국의 수준이상으로 양허하였는데, 중국의

경우 의무교육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다수지분을 허용한 합작요건을 두

어 양허하였고, 대만은 초등교육과 일반 중등교육을 제외한 전 분야를 해외

유학소개서비스를 별도로 구분하여 양허하였다. 중국의 경우 mode 1,3의 내

국민대우는 unbound 로 기재하여, 보조금 등의 차별대우를 시사하고 있다.

대만은 해외유학소개 외의 교육서비스에 대해 교장과 이사장의 국적요건과

외국인 이사를 일정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후 WTO의 도래와 함께 양허안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양허 현

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양허안의 비교는 각국의 관심사의 변화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자

료라고 할 때 이에 대한 분석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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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교육서비스 분야 주요국의 UR 양허 현황

국 명 양허업종 m ode별 특징 주요 제한사항

미국

성인교육
(비행교육제외)

1,2: ○, 3: △
켄터키주의 경우 미용학교 면허를
48개로 제한, 장학금은 시민권·
영주권자로 제한 가능

기타교육서비스 1,2,3: ○
장학금은 시민권·영주권자로 제
한 가능

EC
(사립교육)

초등, 중등교육
(F) 1: △
2,3: ○

F,I: 국적요건, 제3국 국민 승인요
GR: 이사진 과반수이상과 강사진
국적요건

고등교육
(F) 1: △

2: ○, 3: △

F,I: 국적요건, 제3국 국민 승인요
E,I: 사립대학 ENT
GR: 학위수여기관 미개방
DK: 교수진 국적요건

성인교육 1,2,3: ○ -

일본

초·중·고등 및
특수교육의

공식교육기관
1,2,4: ×, 3: △ 학교법인만 설립가능

성인교육(외국어) 1,2,3: ○ -

호주
중·고등교육(사립)

기타교육서비스
(영어교육기관)

1,2,3: ○ m ode 3의 내국민대우 unbound

폴란드
사립교육(초·중·

고등·성인)
1,2: △, 3: ○

공공교육 및 장학제도는 m ode
1,2에 적용되지 않음.

체코 사립교육(전분야)
1,2: ○, 3: △ 외국인은 승인 필요.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 국적요건

헝가리
초·중·고등

성인교육
1,2: ○, 3: △

학교설립은 지방당국의 면허받아
야 함.

아르헨티나 양허없음

브라질 양허없음

칠레 양허없음

멕시코
초·중·고등

기타(언어, 특수교육,
상업훈련)

1,2: ○, 3: △ 지분상한 49%, 사전승인 요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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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양허업종 m ode별 특징 주요 제한사항

카타르 양허없음

UAE 양허없음

인도 양허없음

파키스탄 양허없음

홍콩 양허없음

인도네시아 양허없음

말레이시아 양허없음

필리핀 양허없음

싱가포르 양허없음

태국

초중등
국제·국립학교

성인
전문·단기교육

1:×, 2:○, 3:△ 지분상한 49%

중등 기술직업교육 1,2: ○, 3: △ 지분상한 49%

중국
초·중등

(의무교육 제외)
고등, 성인, 기타

1:×, 2:○, 3:△ 합작(다수지분 허용)설립요건
m ode 1,3의 내국민대우 unbound

대만

해외유학소개
(초등, 일반
중등제외)

1,2,3: ○ -

전분야(초등, 일반
중등 제외)

1,2: ○, 3: △
교장, 이사장 국적요건

외국인이사 전체 이사진의 1/ 3
이하 및 5명 이하

한국 양허없음
주: ○ 전면개방, △ 부분개방, × 미개방

m ode4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이외에는 미개방

5.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평생직업교육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

관련 법령 역시 다기(多岐)하다. 그리고 각 기관이나 과정별로 차등적인 진입

규제와 활동상의 제한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평생직업교육시장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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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엄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평생직

업교육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평생교육법의 전면 재

검토를 요구하게 될 수 있다. 지금처럼 평생교육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법을 제정하는 방식의 근본적 탈피가 요구된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간 통일된 정의가 없다. 이러한 점이 다

자간 협상에 있어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

성인교육과 기타교육을 구분할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료함이 떨어진

다. 이미 UN에서도 성인교육과 기타교육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

여 성인교육과 기타교육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면 기타교육을 엄격

하게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제반 산업관련 서비스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인교육을 기타교육으로 하고, 기타교육을 교육지원서비스로 바

꾸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가 서비스가 아닌 기관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의 해소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표준산업분류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기

관이나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표준산업분류의 재정비가 요구된

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된다.

복잡 다기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학점인정등에관

한법률이 사회교육활동을 결과적으로 제도권화된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가 아닌 학력(학벌) 중심사회를 부추기는 부정

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너무나 많은 성인교육활동들이 학점인정

제도의 틀 내에서 운영됨으로써 성인교육활동이 제도권화된 교육으로 전환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학점인정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근

본적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시민사

회단체 평생교육시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은 그 평생학습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직업훈련시설과 과정을 인·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너무나 포괄

적이라는 점 역시 개선되어져야 한다.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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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평생교육법은 순수하게 사회교육중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지

원 프로그램을 규율하는 법령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은 Negative방식으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민사

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비영리법인법에서 목적

사업의 하나로 수행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평가사업, 유학알선사업 등이 모두 자유업이라고 할 지라도 별도의 근거법

을 갖고 최소한의 등록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규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산업진흥법 등이 제정될 필요성

이 있다. 이를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산업의 범위를 명료화함으로

써 유학알선업 등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산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이들을 공적

관리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원격대학과 사내대학에 대한 근거규정은 평생교육법에 두기보다는 고등교

육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미 고등교육법 제정 당시에 원격대학

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여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

신대학 으로 변경하여 학교의 유형을 추가한 바 있고, 원격대학은 이중 방송

통신대학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바 있고,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원격

대학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 고등교육 관련 법률이 이원화되어

법체계상 모순이 생기는 점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 고등교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외국인을 교수나 교직원으로 채용한 현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학생,

교사, 교관(trainer), 교수, 행정직원 등이 비자와 근로허가(work permits)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사람의 이동(movement of persons)

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자유형과 조건 등은 결과적으로 인적자

원의 국가간 이동, 특히 유입분야를 규율한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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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외국환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토지법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유학 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책임하의 공신력이 있고 유익한 유학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사설기관이 맡고 있는 유학 카운슬링을 학교나 공공기관이 흡수하여야

하고, 유학원과 유학알선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 또한 해외 공관의 유학생 관리체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민간이 담당

해야 할 역할을 명료히 해야 한다. 이는 곧 공공성의 의미와 공적 개입 영역

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인교육분야는 개인 필요에

의한 교육은 공공성이 적다. 반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은 공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 교육훈련의 경우에도 기업특수분야

훈련의 경우엔 회사가 주로 담당하고 비용 역시 회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원을 만들어서 제공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일반교육이나 직업

기초능력 등에 대한 교육은 일차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해주기는 곤란하다.

고등교육시장을 비롯, 성인교육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의 규

모를 키우기 위한 합종연횡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영세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학원이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학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평생교육법에 연계시켜야 한다. 즉, 기본적인 사

항은 평생교육법에 두고 구체적 사항만 학원설립·운영규정을 두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

자격인증기관(qualification accreditation authority)의 설립이 요구된다. 또

한 교육의 자격인증과 질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개방은 국내교육을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마저도 외국의 수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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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이 2000년 협상 제안서에서 교육평가서비스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

고, 교육평가는 모든 교육영역에 다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더

욱 그러하다.

교육당국이나 정부당국의 승인 여부보다도 노동시장에서의 인정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할 때 정부규제의 영향력은 클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 이러한 현상이 이미 정보통신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

다73). 이미 국내 대학과 대학원, 공공기관에서 외국 대학의 프로그램을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도 외국대학명의로 수여하고 있다. 결국 학위가

국가인정보다도 사회인정, 대학인정으로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인

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인정하느냐 여부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는 것

이다74).

보조금에 대한 원칙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산업정책이 산업경쟁력 정책으

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이나 기금의 많은 부분이 대학으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대학에 투자되고 있는 정부의 보조금 현황에 대한

자료 분석이 요구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고등교육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요

구된다. 즉, 순수 100%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즉, 양자의 모순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이들의 체류 활동의 범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요구된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자격과정과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들 시설이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경우에는 학원을 비롯한 민간교육

훈련기관과의 영역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평생교육원의 법적

지위와 활동영역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기관이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73) 예를 들면, 오라클사의 자격,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격이 우리나라의 일반 정보통신분야
자격증보다 더욱 중시되고 있고, 미국의 AICPA나 변호사 자격을 선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74)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학위나 학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를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학위나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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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학점인정을 해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요

구된다.

정부출연이 없는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이 보조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료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

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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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생직업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외 대응노력

실태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의 분석을 통한 교육시장의 개방된 범

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외국이 우리나라에 개방을 요청한 현황과 이에 대

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실제 우리

나라 정부, 평생직업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의 개방에 대한 대응 노력의 실태

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국의 대응 노력 역시 기술함으로

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정부의 대응 움직임

먼저 정부의 노력에 대한 검토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

경제부의 노력이 대표적이다. 이하에서는 정부부처의 대응노력을 WTO의 서

비스 공급 방식에 기초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가 . M o de별 정부의 대응 노력

1) Mode 1

Mode 1인 원격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러나는 정부의 대응노력은 없다.

원격교육이 앞으로 가장 활성화될 분야라고 할 때 이에 대한 대응대책이 없

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다. 이미 국내에 다양한 형태의 원격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어 이를 WTO 시장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de 1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는 원격교육을 통해 외

국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학력과 학위를 국내에서 인정해줄 것이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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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고등교육관계법령에서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학

위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하나의 문

제는 Mode 1과 다른 Mode와 결합되었을 때의 대책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

는 방법은 Mode 1과 Mode 3의 결합이다. 여기에 외국의 교수가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강의를 한다면 Mode 4도 관련이 된다. 이는 Mode 3에 대한 대책

과 Mode 4에 대한 대책 그리고 비자정책까지도 모두 고려하여야 결정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없는 상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원격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대책이다. 이 역시 아직까지 특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

태이다.

2) Mode 2

2001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을 수립

한 바 있다. 매우 의욕적이고 광범위한 계획이지만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특

별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없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는 두

대학이 별개로 2장의 학위증을 수여하는 복수학위만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

로는 한 장의 학위증서에 두 대학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는 공동학위제도를

허용할 계획으로 있다. 해외 MBA과정이 2년은 물론 17~18개월 과정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75)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외국으

로 나가는 유학생들이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우리나라 일부 대학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대응

책이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노력은 없는 상태이다.

75) 수업연한이 갖는 의미는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업연한이라는 제도는 학력과 학위를
인정하기 위한 질적 요건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양적 요건일 따름이다. 즉, 적어도 2년
이상은 해야 학력과 학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능력에 기반한 교육과정
에 대한 국가적 틀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을 할 경우 수업연한에 대한 규
제는 정부가 법령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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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e 3

기존의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의 Mode 3과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시장개

방의 문제는 마치 Mode 3이 핵심인 것처럼 보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교

육인적자원부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에서도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외국과의

공동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정부차원의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2년 7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교육부문 방안 을 발

표한 바 있다. 이들 내용을 보면, 외국인 친화적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특구 안에서는 선진국수준의 제도 등을 운

영하기 위해서 ①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확대(03년부터 5년간 매

년 1,000명씩) ② 외국인 학교 설립 확대 ③ 국제고등학교 설립 ④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지원(03년 65억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

에 필요한 예산을 03년에 반영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경제특구법안76)을 2002년 11월 14일 제정한 바 있고 동법 제22조

에 의거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7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

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

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78)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

76) 정식명칭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며,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
로 있다.

77) 第3條 (學校法人이 아니면 設立할 수 없는 私立學校등) ①學校法人이 아닌 者는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할 수 없다. 다만, 初·中等敎育法 第52條第2項
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體가 그 雇傭勤勞靑少年의 敎育을 위하여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를
設置·經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大學
2. 삭제
3. 産業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
4. 大學·産業大學·專門大學 또는 技術大學에 準하는 各種大學
②삭제

78) 이에 따라 정부는 그 후속조처로 내년 상반기 중에 가칭 국제교육특별법 을 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법안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자국법령에 따라 학
력을 인정받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교과를 2개 이상 주당
1시간씩 운영하면 수학 연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내 학력을 인정해주고, 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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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때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79)·제8조80) 및

제18조8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고,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

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 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

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의 규정에

는 교사 자격요건, 운동장 및 학교부지 등 각종 설립기준과 설립절차를 대폭 완화하며,
현재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한 내국인에 한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주던 것을 2~3년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교부지와 시설물 등을 신탁계약 형
태로 무상 공여하는 한편, 외국학교법인이 이들 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 투자한 각종
기자재와 교육용 시설물 등 투자자본 회수도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겨레신문, 11월 28일자).

79) 第7條 (過密抑制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過密抑制圈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 許可·認可·승인 또는 協議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用
途變更을 포함하며, 學校의 增設은 入學定員의 增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工業地域의 지정
② (생략)

80) 第8條 (成長管理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成長管理圈域이 적정하게
成長하도록 하되, 과도한 人口集中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
廳舍·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이나 이의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成長管理圈域안에서 工業地域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首都圈整備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81) 第18條 (總量規制)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工場·學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口集中誘發
施設이 首都圈에 과도하게 集中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新設·增設의 總許容量
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新設·增設을 제한할 수 있다.
②(생략)
③學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口集中誘發施設에 대한 第1項의 總量規制의 내용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④關係行政機關의 長은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에 대하여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
에 의한 總量規制의 내용과 다르게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4 -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82)·제24조83)·제26조84)·제29조85) 및 제46조8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

중등교육법 제47조87)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움직임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제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도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학설립과 운영상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을 초청 또는 고용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 그 나라 정부(공관장 등)

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한 특별법은 외국인만 내세우면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학교설립이 가능하며, 예산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 88). 현재

82) 第23條 (敎育課程등) ①學校는 敎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敎育監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정한 敎育課程의 범위 안에서 地域의 實
情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學校의 敎科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83) 第24條 (授業등) ①學校의 學年度는 3月 1日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月末日까지로 한다.
②授業은 晝間·全日制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夜間授業·季節授業·時間授業 또는 放送·通信에 의한 授業등을 할 수 있다.
③學校의 學期·授業日數·學級編成 및 休業日과 班의 編成·운영 기타 授業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84) 第26條 (學年制) ①學生의 進級 또는 卒業은 學年制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學校의 長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學年制외의 制度를 採擇할
수 있다.

85) 第29條 (敎科用圖書의 사용) ①學校에서는 國家가 著作權을 가지고 있거나 敎育人的資源

部長官이 檢定 또는 인정한 敎科用圖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敎科用圖書의 범위·著作·檢定·인정·발행·供給·선정 및 價格査定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86) 第46條 (授業年限) 高等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다만,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時

間制 및 通信制課程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87) 第47條 (入學資格등) ①高等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②高等學校의 入學方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88) 김대유, 제주지부 '교육시장 개방과 제주교육의 과제'세미나 자료집중 외국인학교 개방정
책, 그 실체와 오류 , 200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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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은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이라는 제6장에서 제21조(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의 특례)89), 제22조(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90), 제23조(외국인 기간

제교원 임용의 특례)91), 제2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92), 그리고 제

25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93)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에서는 WTO의 서비스 공급 방식별로 Mode 3과 Mode 4에 대한 내용이 주

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응노력이다. 01년 12월 발표된 「국가인적자

원개발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외국

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기로 하고 있다.

99년 외국대학유치를 위한 교육부령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

어온 외국대학은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작년부터 02년 중반까지 교육의

경쟁력강화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있다. 02년

7월 15일 교육부는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적극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외국대학원의 국내 진출을 쉽게 하는 특례규정 을 마련, 주요 내용은

①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임대 허용 ② 학교운영에 기본이 되는 수익용 기

본재산의 확보의무 면제로 학교 설립 비용 최소화 ③ 한국인 이사 3분의 1

89) 제21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학교중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0) 제22조 (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주도에 설립·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한다.

91) 제23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
법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92) 제24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제주도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
육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
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
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93) 제25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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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선임의무를 없애 학교운영에 내국인이 관여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배제 ④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마저도 사실상 투자자인 외국인

이 회수할 수 있는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대학원 분교의 유치 또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원과 석·박사학위과정의 공동운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수업연한 제한 규정과 학교설립, 운영요건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마련된 고

등교육법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4장을 5장으로 하고 외국 대학원대학의

설치운영 이라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립학교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Mode 3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과실송금의 문제이다. 즉, Mode

3의 핵심은 자본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투자된 자본으로 인해 발생

한 과실송금이 가능하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회

계와 법인회계가 구분되어 있고 학교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적 목적을 위

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과실송금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한다. 99년 4월 제1단계 외환 자유화 실시 이후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적 외환거래는 모두 자유화함으로써, 해외 컨

설팅 대가 지급, 해외 R&D관련 유지비 활동 등 경상지급 제한이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의 경우 이러한 경상경비 지급의 형태로 사실상 이

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4) Mode 4

Mode 4 의 경우에 외국어학원을 중심으로 조기 영어 교육 바람이 불면서

외국인 강사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의 외국인 교수 채용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94)과 사립학교법95)을 개정하여 외국인 교원을 기간제

94)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제10조2 제2항을 새로이 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과정 운영상 외국인의 교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②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된 외국인은 휴직·정년·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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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재정경제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경제특구

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교육인적자원부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

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26조의396)을 02년 1월 19일 새로 신설하여 연

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 국제교류의 부정적 측면 감소 대책

부정적 측면의 대부분은 소비자 보호의 문제에 있다. 이미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에 대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공정거래위

원회 보도자료(2002. 9. 3)).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

국유학협의회의 획일적인 수속비(수수료) 책정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는 한편, 해외유학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

다. 한국유학협의회에 대한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회원인 유학원들이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수속 대행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표준수속비 가이드라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다.
95)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54조의2 제2항을 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초·중등학교에서 기간

제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하나,
교육과정 운영상 외국인에 의한 교수가 필요하여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에는 충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교원양성기관에 상당하는 학력을 가진 자
이거나 또는 임용권자가 당해 외국인에게 상당한 능력이나 경력 또는 특기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원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96) 제26조의3 (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
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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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을 제정하여 회칙 및 윤리강령 상에 준수를 의무화하고, 덤핑하는 유학원

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경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등 수속비

를 일정수준으로 결정·유지토록 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회원 유학원에 대해 일정금액(5만원) 이상의 경품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사업

활동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해

외유학 및 어학연수분야의 사업자(단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97). 연간

15만명이상이 해외로 출국하고 있는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분야에 대한 소비

자 피해사례(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님)98)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하고 피해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유학협의회 및 소비자보호원

등과 협의를 거쳐 유학·어학연수 수속업자 및 단체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

라인 성격의 공정경쟁실천강령 및 관련분야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공정

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등을 마련·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 결과 기대되는

효과로는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분야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

고 소비자 피해구제 등 분쟁해결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1년도 10월 중소기업청 발표자료(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및 운영실태 조

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확산추세와 더불어 가맹사업

자 위주의 일방적인 계약체결 및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프랜차이즈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진입 및 퇴출이 수시로 이루어지

고 있어 가맹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사는 외식업과

97)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한국유학협의회의 주요 법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속비(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26조제1항제1호
위반사항이다. 한국유학협의회는 1999. 10월 정기총회에서 회원 유학원들의 과당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 유학원이 유학 학부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등 수속내용에 따라 받아야
할 「표준 수속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 유학원에 통보하고, 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한 바 있다. 즉, 자신의 회칙 및 윤리강령 상에 회원 유학원들의
「표준 수속비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행을 강제하였다. 또한 회원 유학원의 수속비 덤핑을 방지하
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덤핑사례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덤핑유학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경고장 발송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한 바 있다. 둘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26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이다. 즉, 한국유
학협의회는 회원 유학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현금 환산가 5만원 이상의 경품제공 및 이를
통한 학생 모집행위를 금지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98) 계약내용과 다른 어학 연수 프로그램, 중도취소시 수속비 환불 거절, 계약 불이행,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내용 미설명 등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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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학원에까지의 확대 해석은 무리가 있겠지만

학원의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이 많다고 할 때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간 협력 활동

WTO체제에 의한 시장개방 움직임과 더불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노력은 국가간 교육분야 협력이다. 이는 제2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세계화의

흐름과 지역화의 흐름이 병행하고 있고, 국가의 정책 목표의 조속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화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간 협력활동은 아직은 국가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주로 소규모의 유학생 파견, 교환교수 제도, 기타 학

술세미나 등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 평생직업교육기관의 국제협력 노력과 시장개방

에 대한 인식

평생직업교육기관의 국제협력 노력에 대한 자세한 실태분석 자료는 없다.

이는 실업계 고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마저도 관련 자료가 없으며 평생교육

시설의 경우엔 더욱 자료가 없다. 다만, 일부 국제협력 실태에 대해서는 해

당 기관에서 제공해주거나 관련 문헌에서 소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확인하기 곤란하다. 제2장에서 규제분석 검토의 실익이 있는 평생교육기관으

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학원, 직업훈련기관(시설) 등

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시설)의 대부분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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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협력 활동

1) 학원

학원의 국제교류 실태에 대한 전체 현황 자료는 없다. 다만, 일부 문헌에

서 국내 학원이 외국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 교류를 추진한 사례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하에서는 학원의 국제교류 실태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기술하

고자 한다99).

가) 국내 학원과 외국 대학과의 양해각서에 의한 2+2 연계교육 : 2+2 연

계학사 학위 프로그램이 있다. 양해각서에 의해 국내 학원의 학습결과를 인

정하여 국내에서 2년의 과정을 이수하면 외국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

이다. 즉,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어 상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연계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방법으로 국내 학원에서 2년 동안 학점은행제에 의해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하고, 호주 대학에서 3, 4학년 과정을 이수하여 호주 대학에서 4년제 학

사학위를 수여받는 연계 프로그램이다. 호주 대학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

기 위하여 국내 학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3, 4학년 유학과정 교육 프로그

램을 개설하고 있다. 국내 학원에서는 호주연계 유학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학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유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어, 컴퓨터, 공업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집 정원은

주간 20명, 야간 10명이다. 4년제 학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호주 영주권 취득

이 가능하다. 연계 학사학위 프로그램에 입학하면 호주 대학에서 예비신입생

을 증명하는 영문 예비입학허가서(conditional offer letter)를 호주 대학에서

수여한다.

나) 국내 고졸자 대상 2년제 과정을 1년으로 인정받아 외국 대학 2학년

편입 기회 부여 : 학사 학위 취득 프로그램으로 양해각서에 의해 2년제 과

정을 24학점만 인정받아 외국 대학 학사 학위 2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학점

인정은 과목에 기초한다. 즉, 기초과목, 컴퓨터과학개론, 컴퓨터과학원리, 이

99) 이하 학원의 국제교류 현황은 최돈민(2002)의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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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학, 컴퓨터공학, 정해진 과목에서 3과목 선택하게 된다. 입학자격에는 일

정한 영어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 조건이 입학 신청단시 충족되지 못하

면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ELICOS센터에서 ELICOS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

건부 입학이 주어진다. 이 대학은 호주의 학제에 의해 학사과정이 3년제다.

<표 Ⅳ-1> A유형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

구분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공과목
(20과목
60학점)

기계공작법
기계재료
자동차주행장치
가솔린기관실습
열역학

자동차공학
동력전달실습
내연기관
자동차전기전자Ⅰ
유체역학

자동차공기조화
동력전달공학
자동차전기제어
자동차고장진단
기솔린기관

검차실습
디젤기관
자동차관련법규
기계요소설계
자동차조종장치

자동차 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
(80학점 이상)

4년제
학사학위
취득(140학점
이상)

교양과목
(7과목

21학점)

경영학개론
역사학의초대

인간학개론
교육학개론

PC활용
경제학의이해

생활법률

향상·심
화과정

(무료교육)
자동차기본교육

자동차정비기능사
취득

자동차검사기능사
취득

자동차정비산업
기사 취득
(24학점 인정)

자동차검사산업
기사 취득
(24학점 인정)

전자제어엔진실
무교육

자동변속기실무
교육

A/ S현장실무교
육

국기기술자격
증 취득
최첨단자동차
기술습득
취업알선

주 : 여기서 교양과목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7과목 20학점을 이수함.
자료: 최돈민(2002)

다) 국내 고졸자 대상 2년제 과정에 외국대학에서 어학 1년과정을 마치

고 학사학위 대학으로 옮겨 학위 과정 2년을 이수하여 총 5년에 걸쳐 학

사학위 취득 : 역시 학사 학위 취득 프로그램이다. 양해각서에 의해 국내 2

년의 교육은 인정되고 외국의 A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1년간 영어학습과 토

플시험 준비를 거쳐 외국 B대학에서 2년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다.

라) 외국 대학과 협약에 의해 국내 학원에서 어학 교육을 받고 외국 대

학으로 편입학하는 어학 과정 개설하는 경우 : 이는 일종의 외국 대학의

Language School 형태이다. 국내 어학원과 청화대학 등 중국을 대표하는 8

대 명문대학과 자동편입학 계약을 체결하여, 어학 학원에서 1학기 이상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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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하고, 최소 중국어 실력을 갖춘 경우 국제학원 개설 전공과 대외한어전

공은 입학이 보장되고, 성적에 따라 2, 3학년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국내학원

개설전공의 대외한어과는 거의 100% 입학이 가능하고 편·입학은 3학년 1학

기까지 가능하다. 다만 청화대학은 편입학이 불가능하고 입학시에도 사전 서

류심사가 필요하다. 조건은 국내 어학원에서 1학기 이상 7개의 과목을 이수

하고, 중국어 검정시험 최하단계인 HSK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표 Ⅳ-2> 호주 대학 3, 4학년 연계 학사학위 교육 프로그램

구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공필수

·Energy
Conservation

·Management
·Computer

Aided Eng.
·Broadening

Undergraduate
Elective

·Project
Planning and
Control

·Manufacturing
Operations for
Engineers

·Robotics and
Manufacturing
Automation

·Design in
Plastics and
Composites

·Engineering
Maintenance

전

공

선

택

Mechanical
and

Manufacturi
ng Eng..

·Machine
Design

·Mechanical
Vibrations and
Control
Systems

·Mechanical
and
Manufacturin
g Engineering
Project 1

·Fluid
Mechanics
and Heat
Transfer

·Mechanical and
Manufacturing
Engineering
Project 2 또는
Mechanical and
Manufacturing
Hours Project

·Energy System
Design

Robotics
and

Intelligent
Manufacturi

ng

·Design for
Manufacture
and Assembly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s

·Robotics and
Intelligent
Manufacturin
g Project 1

·Product
Design and
Innovation

·Robotics and
Intelligent
Manufacturing
Project 1 또는
Robotics and
Intelligent
Honours Project

·Robotics and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자료: 최돈민(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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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대학의 사회교육원을 주로 의미한다. 사회교육원

의 국제협력 역시 실태조사 자료는 없다. 다만 일부 문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 글 역시 이 문헌의 자료에 기초하여 사회교육원의 국제교류 실태를

정리하고자 한다100).

현재 국내 대학의 평생교육과 외국 대학과의 연계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첫째는 국내의 대학 평생

교육원이 외국의 일부대학과 협정에 의하여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외국

의 협정대학에서 인정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국내의 대학 평생교육원이 외국

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교양 및 전공교육을 외국대학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체제하에서 실시하고 이를 외국대학에서 인정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2+2 혹은 3+1과 같은 형태로 운영

된다는데 그 공통성이 있다. 말하자면, 국내의 평생교육원에서 2-3년 동안 외

국의 대학과 협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대학

이 요구하는 어학능력 수준을 갖추고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그 대학

의 학위를 수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국내의 대학 평생교

육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외국의 특정 자격부여기관과 협력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특정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이들 3가지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평생교육원 국제교양 과정의 경우 : 국제교양과정이란 대학 평생(사

회)교육원이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외국의

해당 대학이 인정하여 학위과정과 연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유학

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유학시 필요한 어학 능력배양 및 미국대학에서 공통

으로 요구하는 교양과정(General Education)을 국내에서 미리 이수하고

President Netw ork에 속한 편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국외대와 명지대에

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출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모든 관리를 책임지는

토털 유학 서비스의 일종으로 운영된다. 이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평생(사회)

교육원으로서는 명지대학교, 극동대학교, 계명대학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

100) 이 부분 역시 권두승(2002)의 글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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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평생교육원이 있다. 이 가운데 명지대학교, 극동대학교, 계명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은 일반 교양과정을,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은 어

학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국제교양과정위원회, 2002). 이들의 운영형

태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정

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대학 평생(사회)교육원에서 국제교양과정으로 편성하

여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은 미국측 국제교양과정 협정 대학들이 추천한 과

목으로서 1차년도 1학기에는 이중 5개 과목을 수강하고 매 학기마다 5과목

을 이수하여 2년 안에 20개 과목을 이수한다. 취득학점 및 토플 성적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유학을 갈 수도 있다(단, 전공에 따라 과목

을 추가,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대학도 있다). 국내 대학의 평생(사회)교육원

과 국제교양과정의 이수결과에 따른 인정협약을 맺은 대학은 미국의 미주리

롤라 주립대학교외의 10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들은 위에서 언급한 교양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입학조건으로 TOEFL 성적을 500-550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한국의 유학생들은 언어적(영어) 장애로 인해 유학적응 실패와 고유학비용

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외화낭비가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유학

과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외대 평

생교육원은 「국제교양과정 및 어학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

램은 국제교양과정 2년 동안 20개 교양과목(80학점)을 이수하고 특정 영어권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2년 동안 필요한 어학을 이수함으로써 해당 영

어권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어학과정이다. 어학 프로그램은 국

제교양과정 및 어학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어연수 프로그램으

로서 철저한 학사관리와 교육생 전원이 강도높은 어학 생활권에서 합숙하며

교육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연수과정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연수과정은 유학을 준비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영어회화/

청취/ 독해/ 작문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기간은 16주간이며

주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본 과정은 15명 단위

의 소규모 class를 운영하면서 수업시간 중에 원어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기회를 교육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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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단순 회화교육을 지양하고 체계적

인 작문 및 문법교욱을 병행함으로써 회화 실력향상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생간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사전 Level Test 결과를 바탕으로 3단

계과정(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하여 시행한다. 레벨에 관계없이 교육생들

은 Listening & Speaking, Conversation, Reading Literature & Grammar,

Writing Essay,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CALL), Modern

Europe/ America, TOEFL 등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게 되며 레벨에 따라 각

영역별로 차등화된 교재가 사용된다.

<표 Ⅳ-3> 국제교양과정 미국내 학점인정 협약 체결대학

대학명 소재지 설립연도 전체학생수 입학조건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주립대)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시

1938년 23,114명
TOEFL

550

UNIVERSITY of
MISSOURI- ROLLA(주립대)

미주리 주
롤라 시

1870년 5,034명
TOEFL

550
SOUTHEAST MISSOURI

STATE
UNIVERSITY(주립대)

미주리 주
케이프지라드 시

1873년 6,072명
TOEFL

500

ROCHESTER INSTITUTE
OF TECH NOLOGY

뉴욕 주
로체스터 시

1829년 13,200명
TOEFL

525

MERCER UNIVERSITY
조지아 주
메이콘 시

1883년 7,000명
TOEFL

525
UNIVERSITY of

FINDLAY
오하이오 주
핀들리 시

1882년 5,267명
TOEFL

500
FLORIDA SOUTHERN

COLLEGE
플로리다 주

레이크랜드 시
1885년 2,775명

TOEFL
550

NORTH WOOD
UNIVERSITY

미시건 주
미드랜드 시

1959년 3,694명
TOEFL

500

UN IVERSITY of LA
VERNE

캘리포니아 주
라번시

1892년 4,024명
TOEFL

500

AMERICAN
IN TERCON TINENTAL

UNIVERSITY

조지아 주 아틀란타
시에 본교, 와싱턴
디 씨, LA, 런던

등에 분교

1977년 2,500명
TOEFL

500

자료: 권두승(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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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양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철저한 영어 능력배양을 통한 준

비된 유학, ② 내에서 확실한 진로선택 및 학점취득을 통한 유학의 비효율성

방지, ③ 유학시 필요한 어학능력 향상 및 적응을 위한 미국대학현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다. 영어 사용 교과과정을 통한 철저한 사전유학 훈련으로,

그간 치밀한 준비없이 유학함으로써 발생했던 언어장벽을 극복하여 전공학

업에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내 취득학점을 미국대학(P.N)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유학시 필수적인 사전유학 준비과정이며 학점

인정 프로그램이다. 말하자면, 이 프로그램은 국내의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

과목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써 과정 이수후 국내대학 편입도 가능하고, 국

내의 평생교육원에서서 취득한 학점을 미국 대학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대학 현지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시 필수인 어학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써 사전 유학 준비 및 학점

인정프로그램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나) 국내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외국대학의 학위과정과 연계된 경우 :

국내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이 외국대학의 학위과정과 연계된 것으로서는 고

려대학교 사회교육원의 골프학 지도자 과정을 그 예로 들 수있다. 고려대학

교 사회교육원 골프학 지도자 과정은 2000년 3월 개설된 전문 골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호주 국립 빅토리아대학교과 연계하여 학사학

위 취득의 기회도 열어놓고 있다. 골프 지도자를 희망하는 고졸 이상의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학 지도자 과정은 학사학위 취득까지의 기본 교육

기간을 3년 반으로 정하고 있다. 처음 2년은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과 빅토

리아대학교에서 이후 1년 반(3학기)은 개인의 희망 및 능력에 따라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1년을 수료하면

빅토리아대학교에서 수여하는 공식수료증(CertificateⅣ in Sports Science

Golf )을, 2년을 수료하면 준학사 학위(Diploma)를, 3년 반을 수료하면 학사

학위(Bachelor)를 수여한다. 골프학지도자 과정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학년 과정의 교육기간은 전체 1년으로서 16주를 한 단위로 하는

학기중 과정과 방학기간을 이용한 계절제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골프지도학과정의 모든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과 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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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대학교와의 사전 협의 하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기 중

에는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이론을 포함한 골프 관련 11개 교과목을

중심으로 영어 및 컴퓨터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있

으며, 두 번의 방학 기간중에는 빅토리아대학교에서 영어 및 골프실습을 위

주로 6주에 걸친 집중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1학년 과정 중에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총 476시간이다. 특히,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는 대학교육에 상응할 만한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강사에

의한 강의 진행 및 학생들의 성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골프지도학과정의 2학년 과정은 앞서 제시한 1학년 과정의 심화과정으로 2

학년 과정의 교육기간은 전체 1년으로서 학기중 과정과 방학기간을 이용한

계절제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기중

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와 골프 관련 이론을 포함한 12개 교과목

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 과정에서는 영어와 골

프실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학년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시간은 1

학년 과정과 마찬가지로 총 476시간이다. 한편, 골프학 학사학위 취득을 위

한 빅토리아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전체 1년 과정으로서 고려대학교 사회교육

원에서 운영하는 2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영어시험(IELTS 6.5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수준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이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빅토리아대학교의 학사 과정의 교육기간은

1년 반으로서 모두 3학기에 걸쳐 골프학 관련 교과목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한 학기에 3-4과목을 중심으로 주당 18-20시간을 이수토록 함으로

써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시간은 총 754시간이다.

다) 국내 평생교육원 프로그램과 외국 자격취득과 연계된 경우 : 이와

같은 형태의 연계체제는 현재 일부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건

강관련 강좌 운영에서 엿볼 수 있다. 이를테면 카이로프락틱이라든가, 침 혹

은 스포츠마사지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에서의 교육이수 기회가

거의 없고, 국내에서도 특정 자격증이라든가 인정체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특정 국가, 이를테면 일본(카이로프락

틱), 중국(침, 뜸), 태국(마사지)의 특정기관에서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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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도의 금액이 지불됨

은 말할 나위도 없다.

3) 직업훈련기관 (시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2년 9월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2001년

까지 직업훈련분야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가봉, 우즈베키

스탄 등 후발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시설 개편사업에 7,304만불을

지원하였으며, 직업훈련 전문가 파견 92명, 직업훈련교사 및 관계자 초청자

연수를 747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매년 200여명의 개도국 직업훈련교사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표 Ⅳ-4> 참조).

<표 Ⅳ-4>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개도국 직업훈련사업 지원 현황

국가 기간 지원내용 지원금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계 7,304만불 92 747

인도네시아 86~ 94 직업훈련원 건립 지원 520만불 18 74

수 단 92~ 97 직업훈련원 건립 지원 384만불 6 25

베트남 94~ 98 직업훈련원 건립 지원 500만불 11 207

가 봉 84~ 92
가봉국립공예학교

기술지원
100만불 4 13

튀니지 97 직업훈련원 건립 지원 1,000만불 - -

중 국 97~ 00
취업훈련기술지도센터

설립 지원
1,000만불 25 144

남아공 97~ 01
국립직업기능검정원

지원
300만불 17 44

우즈베키스탄 99~ 01 교육훈련지원 3,500만불 11 24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자료(2002).

기능대학의 국제협력은 대학별 자매결연, 교직원해외연수, 프로젝트사업

수행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자매결연 현황은 <표 Ⅳ-5>에 자세하게 정리되

어 있다101).

101) 기능대학 내부자료.

- 119 -



<표 Ⅳ-5> 기능대학 자매결연 현황

대 학 명 국 가 해외협력대학(기관)

학교법인
기능대학

영 국
College Open Learning Exchange Group ('99.11)
Australia TAFE International Netw ork('02.11예정)

서울정수

캐나다 N orthern Alberta Institute of Technology(NAIT)

베트남 H anoi Institu te of Technology(HIT)

우즈벡키스탄 Tashkent State Technology University(TSTU)

영 국 Kilm arnock College

중 국 청도 대학교

인 천

호 주 Moreton Institu te of TAFE

중 국 천진사범기술대학

중 국 심천직업기술학원

섬 유
일 본 Kinki College

이태리 Institu to Tecnico Industrial State(ITIS)

목 포 중 국 연운항직업기술대학

구 미
중 국 요령성중국사범대학

중 국 심양시 교육연구실

부 산 중 국 금하직업기술대학

광 주 중 국 상하시립기계공과대학

창 원
러시아 Far Eastern State Technology University

중 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전 북 중 국 북경공업대학교

울 산 미 국 University of H aw aii

이외에도 국내 직업훈련기관과 외국 전문대학과의 협정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과정이 있다. 이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프로그램으로 협정서(letter of

agreement)에 의해 국내 직업훈련기관의 학습결과를 인정하여 외국 전문대

학에서 전문학사(associate degree) 취득을 위한 편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최

돈민, 2002). 국내 직업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외국 대학의 전문학사 학

- 120 -



위 취득 총 학점의 1/ 2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외국 대학에서

취득하는 방법이다. 국내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에서 평가하여

과정별로 인정하고 있다. 학점 취득은 국내 직업훈련기관에서 학생들이 받은

학점을 미국 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족한 학점

은 외국 전문대학에서 이수하게 된다. 외국 대학에서의 학점 취득은 여름 방

학동안 이루어지는데 총 21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강의가 가능하면 어느 장

소이건 관계가 없고, 동시통역이 가능하면 한국어 강의이건 영어 강의이건

관계가 없다. 교육과정에는 현장 견학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 및 한국사에

대한 학점을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험을 통해 한국에서 3학점, 미

국 전문대학에서 3학점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교류학점을 통해 8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교류학점은 체육 2학점, 영어영문학 3학점, 수학 1001 3학점

총 8학점으로 필수 학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31학점을 국내 직업훈련 교육과

정으로 인정하고 국내에서 ESL과정을 수강하여 8학점을 취득하고 미국 대학

의 여름학기인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3개월간 21학점을 취득하면 미국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호주 대사관에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직업전

문학교는 호주의 Kangan Batman Institute of TAFE와 중앙직업전문학교와

아세아 항공직업전문학교는 역시 Chisholm Institute of TAFE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기타

Kangun Batman TAFE(멜번)은 인하공전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고, 세종직업전문학교(익산 소재)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2+2)중에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Suthern Sydney Institute(TAFE) 역시 서울여자대학 및 한

양여자전문대학과 협력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

TAFE 대학(교)에서는 국내 전문대학과 2+2, 2+1+1등 협력 프로그램을 국내

(전문)대학에 적극 홍보 실시 중이다. 2+2는 국내전문대학2년 졸업 후 호주

대학3학년 편입하는 것이고, 2+1+1: 국내전문대학 2년 졸업 후 호주에서 1년

다시 국내에서 1년 수학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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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직업훈련기관도 아닌

기관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탠포드 공과대학이 만든 최첨단 쌍

방향 원격교육 프로그램인 SCPD(Stanford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는 인텔, 마이크로 소프트, IBM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전문인들이 최첨단 이론과 기술을 교육받는 프로그램이다. 강남구는 10월 11

일 앤디 디파울로(Andy Dipaolo) SCPD 학장과 폴 마르카(Paul Marca) 실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SCPD 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전문대학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국제협력을 하고 있는 대학중의 하나

가 바로 영진전문대학이다. 2001년도에 중국 빈하이대학과 현지학기제 협약

을 체결한 바 있고, 2002. 4월 중국어통역전공 학생 45명의 중국 현지학기제

파견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02. 5월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 및 4개 국립대

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고, 2002. 10. 24일 제1기 필리핀 국립대학 교

수 IT 연수 프로그램을 개강한 바 있다. 또한 2000. 9월에는 뉴질랜드

Christchurch대학과 국제프로그램 공동운영을 합의한 바 있으며, 역시 동월

에 일본대학과 현지학기제 협의를 시작한 바 있다. 현재 영진전문대학의 외

국 대학 및 기관과의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미국 PACIFIC COLLEGE을 비롯

한 일본,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 스위스 등의 26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

한 바 있다.

나 .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가 1차 양허안을 각국에 제출하기에 앞서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

의 이해당사자인 전문대학, 실업계고등학교, 사이버 대학, 국제실무 및 직업

기술계 학원이 어떻게 교육개방을 이해·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

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

국 해당기관 중 유효 표본의 크기는 235기관으로, 회수율은 59.9%였다. 응답

기관의 특성 및 응답자의 특성은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5.5%가

광역시에 위치하여 시장개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48.9%가 전문대학, 31.1%가 실업계고등학교,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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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기술계 학원에서 응답하였다. 그리고 설문응답자는 65.5%가 기관장

혹은 부기관장으로 기관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설문응답기관 및 응답자의 특성

특 성 사 례 수 유효 퍼센트

지역

광역시 107 45.5

시지역 86 36.6

군(읍, 면) 42 17.9

기관

전문대학 115 48.9

원격대학 8 3.4

실업계고 73 31.1

학원-직업기술 25 10.6

학원-국제실무 14 6.0

직책

(부)기관장 154 65.5

시장개방담당 45 19.1

기타 교직원 36 15.3

합계 235 100.0

1)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이해 정도

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각 기관이 잘 알고 있는지 이해의 정도에 관한

의견이다. 교육시장이 앞으로 2∼3년 내에 확대될 것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표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매우 잘 알고 있

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교육시장이 개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시장개방과 관련되는 용어인 WTO나 GATS에 관한 용어도 어느 정

도 알고 있었으며(41.8%), 도하개발의제 혹은 뉴라운드라는 용어에 관하여서

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42.2%) 응답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의 이해

에 관한 질문에는 대부분 잘 모르거나 보통의 이해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도하개발의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절차에 관한 질문에 38.9%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32.5%가 보통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제출한 1차 양허요청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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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65.8%가 전혀 모르거나(15.4%)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50.4%), 우리나라가 외국에 제출한 1차 양허요청안에 관해서는

59.9%가 전혀 모르거나 (16.7%) 잘 모른다고(43.2%) 응답하였다. 이들 항목의

평균값을 볼 때, 보통 이하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 도하개발의제의 구체적

인 내용과 절차 (m=2.62, sd=0.992), 외국에 제출한 1차 양허요청안 (m=2.31,

sd=0.922), 우리나라 제출의 외국 양허요청안 (m=2.36, sd=0.883)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전략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외국 대학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알고 있

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38.7%).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교육시

장의 개방에 관하여 용어나 시기와 같이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

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직업교육기관

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략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Ⅳ-7> 교육시장 개방의 이해
단위 : 명(%)

구 분

이 해 정 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
조금
앎

매우
잘앎

가까운 시일 내에
교육시장 개방

1
(0.40)

17
(7.30)

42
(17.90)

129
(55.10)

45
(19.20)

234
(100.00)

3.85
(0.830)

관련용어의 이해 여부
(WTO, GATS)

3
(1.30)

30
(12.90)

54
(23.30)

97
(41.80)

48
(20.70)

232
(100.00)

3.68
(0.986)

관련용어의 이해 여부
(뉴라운드, 도하아젠다)

13
(5.60)

33
(14.20)

51
(22.00)

98
(42.20)

37
(15.90)

232
(100.0)

3.49
(1.093)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이해

25
(10.70)

91
(38.90)

76
(32.50)

32
(13.70)

10
(4.30)

234
(100.00)

2.62
(0.992)

외국이 우리 나라에 제출한
양허요청안 내용 이해

36
(15.40)

118
(50.40)

54
(23.10)

24
(10.30)

2
(0.90)

234
(100.00)

2.31
(0.883)

우리가 외국에 제출한
양허요청 내용 이해

39
(16.70)

101
(43.20)

67
(28.60)

24
(10.30)

3
(1.30)

234
(100.00)

2.36
(0.922)

정부의 외국대학 유치계획
11

(4.70)
51

(21.70)
58

(24.70)
91

(38.70)
24

(10.20)
235

(100.00)
3.28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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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이해 정도

다음의 질문들은 교육 서비스 공급의 네 가지 방식 각각의 경우를 들어

질문한 내용이다. 우선 <표 Ⅳ-8>은 외국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의 경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관한 질문

이다. 각 항목의 평균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이

해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분교(혹은 분원)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6.3%가 조금 알거나(56.7%), 매우 잘 알고

있는 것(29.6%)으로 답변하여 다른 어떤 항목 보다 관심의 정도가 높았다.

<표 Ⅳ-8> 외국기관의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공급 방식에 관한 이해
단위 : 명(%)

형 태

이 해 정 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
조금
앎

매우
잘앎

원격교육, 사이버교육
2

(0.90)

14

(6.00)

48

(20.40)

121

(51.50)

50

(21.30)

235

(100.00)

3.86

(0.846)

내국인의 외국유학 -
5

(2.10)

56

(23.90)

116

(49.60)

57

(24.40)

234

(100.00)

3.96

(0.755)

분교(분원) 설립 -
5

(2.10)

27

(11.60)

132

(56.70)

69

(29.60)

233

(100.00)

4.14

(0.694)

국내교육기관의 외국인 취업
1

(0.40)

23

(9.80)

54

(23.00)

100

(42.60)

57

(24.30)

235

(100.00)

3.80

(0.931)

<표 Ⅳ-9>는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외국 진출 형태에 관한 이해 정도에 관

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외국기관의 우리나라 교육개방 형태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기관이나 개인이 교육의 목적으로 외국

에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3) 교육개방결과에 대한 인식 정도

본 설문지는 교육개방의 인식에 대해 우선 직업교육기관들이 교육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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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해하고, 개방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표 Ⅳ-10>는 교육시장이 개방된 후 우리나라 교육의 형

태 및 내용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에 관한 질문이다. 응답자들

은 교육시장이 개방된 후, 약 70%이상이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

로 예상하였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될 것이냐는 질문에 64.8%가 그럴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국내교육체계에 있어서 외국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

식의 수용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질문에 78.1%가 그럴 것이라고 응답하여

교육개방 이후 학력인플레이션과 함께, 외국의 교육체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

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표 Ⅳ-9>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외국 진출 형태에 관한 이해
단위 : 명(%)

형 태

이 해 정 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
조금
앎

매우
잘앎

원격교육, 사이버교육
2

(0.90)

29

(12.30)

65

(27.70)

105

(44.70)

34

(14.50)

235

(100.00)

3.60

(0.912)

외국인의 국내유학
2

(0.90)

12

(5.20)

60

(25.80)

109

(46.80)

50

(21.50)

233

(100.00)

3.83

(0.854)
우리 나라 기관의

외국 분교(분원) 설립

2

(0.90)

20

(8.60)

47

(20.30)

112

(48.30)

51

(22.00)

232

(100.00)

3.82

(0.903)
우리나라 교육자의

외국기관 취업여부

2

(0.90)

27

(11.60)

65

(27.90)

96

(41.20)

43

(18.50)

235

(100.00)

3.65

(0.940)

반면,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 저하에 관하여는 44.5%가 그럴 것이라는 답

변을 하였고, 지방소재 교육기관도 외국대학과 연계함으로써 경쟁력이 제고

될 것이라는데 46.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교육시장개방이 우리나라 교

육기관의 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지방소재 교육기관

의 발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시장개방으로 외국의

우수한 지식과 기술의 이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희망에 있어서 60.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직업교육프로그램이 내실화 될 것이라는 응답도

51.1%가 그럴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외국의 기관의 원격교육에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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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61.1%에 이르는 반면, 외국의 학생들

이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on-line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히

려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m=2.96, sd=0.919).

해외유학으로 문제시되었던 막대한 외화유출이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학

벌문제의 완화 등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유학으로 인

한 외화유출의 감소될 것이라는 것에 39.5%, 학벌체제의 완화에 33.3%가 긍

정적인 응답을 하여 다른 문항에서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던 긍정적인 입장이

다소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시장이 개방된다고 하여 교

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첨예한 문제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

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우려할 것으로 예상되

는 등록금 인상에 관해서도, 전체의 평균이 그리 높지 않아(m=3.18,

sd=0.954)상대적으로 다른 의견들 보다 소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 시장개방이 초·중등 교육까지 개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m=3.14, sd=1.086).

한편, 현재 외국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중의 하나인 과실송금 미양허 정책이 외국기관의 진출에 실제로 장애

가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이었

다. 거의 5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보통 일 것이라는 응답을 하여 실제로

외국 교육기관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었다.

<표 Ⅳ-10> 시장개방 후 우리나라 교육의 형태 및 내용의 변화에 관한 예상
단위 : 명 (%)

내 용
동 의 정 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매우
부동의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우리나라 교육의 질 향상
1

(0.40)
15

(6.40)
53

(22.60)
121

(51.70)
44

(18.80)
234

(100.00)
3.82

(0.825)

학력 인플레이션 가속화 -
18

(7.70)
64

(27.50)
100

(42.90)
51

(21.90)
233

(100.00)
3.79

(0.873)

국내교육기관 경쟁력
저하

3
(1.30)

45
(19.80)

78
(34.40)

70
(30.80)

31
(13.70)

227
(100.00)

3.36
(0.99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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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 의 정 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매우
부동의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 감소

7
(3.10)

46
(20.20)

85
(37.30)

73
(32.00)

17
(7.50)

228
(100.00)

3.21
(0.951)

지식과 기술의 이전으로
국내 학문 발전

5
(2.10)

16
(6.80)

71
(30.20)

114
(48.50)

29
(12.30)

235
(100.00)

3.62
(0.866)

명성 있는 외국대학
진입으로 학벌문제 완화

8
(3.40)

58
(24.80)

90
(38.50)

59
(25.20)

19
(8.10)

234
(100.00)

3.10
(0.978)

지방교육기관이 외국대학과
연계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8
(3.40)

38
(16.30)

79
(33.90)

84
(36.10)

24
(10.30)

233
(100.00)

3.33
(0.982)

외국교육기관 수준으로
등록금 인상

9
(3.90)

44
(19.10)

89
(38.70)

72
(31.30)

16
(7.00)

230
(100.00)

3.18
(0.954)

국내교육체제에서 외국
(선진국)의 교육내용과 방식

수용
-

8
(3.40)

43
(18.50)

138
(59.20)

44
(18.90)

233
(100.00)

3.94
(0.713)

이윤추구 논리에 따라
기초학문교육 위기 심화

5
(2.20)

32
(14.00)

79
(34.50)

75
(32.80)

38
(16.60)

229
(100.00)

3.48
(0.998)

과실송금 미양허로 외국의
실질적인 국내 진출 어려움

6
(2.60)

45
(19.80)

113
(49.80)

52
(22.90)

11
(4.80)

237
(100.00)

3.07
(0.851)

직업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4

(1.70)
23

(9.90)
87

(37.30)
91

(39.10)
28

(12.00)
233

(100.00)
3.50

(0.891)
외국의 원격(사이버)교육에
우리 나라 학생 다수 참여

-
24

(10.30)
67

(28.60)
109

(46.60)
34

(14.50)
234

(100.00)
3.65

(0.852)
다수 외국 학생들의 우리의
on-line 교육 서비스 수강

9
(3.80)

64
(27.40)

100
(42.70)

49
(20.90)

12
(5.10)

234
(100.00)

2.96
(0.919)

외국인 유학생들의 우리
나라 교육기관 등록 증가

7
(3.00)

67
(28.60)

98
(41.90)

54
(23.10)

8
(3.40)

234
(100.00)

2.95
(0.880)

해외 유학생의 수 감소
8

(3.40)
48

(20.50)
88

(37.60)
77

(32.90)
13

(5.60)
234

(100.00)
3.17

(0.932)
외국인의 국내교육기관

취업 활성화
2

(0.90)
28

(12.00)
74

(31.80)
114

(48.90)
15

(6.40)
233

(100.00)
3.48

(0.820)
우리 나라 국민의

외국교육기관 취업 활성화
6

(2.60)
59

(25.20)
89

(31.20)
73

(31.20)
7

(3.00)
234

(100.00)
3.07

(0.886)
궁극적으로 초·중등까지

개방 확대
15

(6.50)
51

(22.00)
78

(33.60)
62

(26.70)
26

(11.20)
232

(100.00)
3.14

(1.086)
우리 나라 교육프로그램의

외국 제공 확대
6

(2.60)
31

(13.20)
90

(38.50)
94

(40.20)
13

(5.60)
234

(100.00)
3.33

(0.868)
우리나라의

직업교육기관의 외국
분교(분원) 설립

3
(1.30)

32
(13.70)

86
(36.80)

94
(40.20)

19
(8.10)

234
(100.00)

3.40
(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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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는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에게 바라는 것에 관한 질문

내용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의견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의견에 관한 평

균이 4.0 이상이 되어, 각 항목에 관하여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정

부는 무엇보다도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최종 양허안 제출에 앞서 내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고, 교육시장 개방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협상과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을 맞이

하여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체적이고 주기적으로 교육기관들에게 제공하여

야 하고(m=4.45, sd=0.688), 외국투자에 관한 정보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m=4.18, sd=0.752),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된 법 정비시 이해당사자들의 의

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할 것(m=4.34, sd=0.781)에 강한 동의정도를 보였다.

한편, 교육시장의 개방 시기(m=3.5, sd=1.085)와 범위(m=3.34, sd=1.113)에 관

해서는 비교적 낮은 동의정도를 보여 교육시장의 개방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Ⅳ-11>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 명 (%)

내 용

동 의 정 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매우
부동의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최종 양허안 제출에 앞서
내부적 협의 필요

2
(0.90)

8
(3.40)

47
(20.30)

98
(42.20)

77
(33.20)

232
(100.00)

4.03
(0.867)

개방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2
(0.90)

2
(0.90)

37
(15.90)

87
(37.50)

104
(44.80)

232
(100.00)

4.25
(0.814)

협상과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

1
(0.40)

2
(0.90)

24
(10.30)

98
(42.10)

108
(46.40)

233
(100.00)

4.33
(0.730)

교육시장 개방 정보의
구체적 ·주기적인

교육기관 제공

1
(0.40)

1
(0.40)

17
(7.30)

87
(37.50)

126
(54.30)

232
(100.00)

4.45
(0.688)

교육시장 개방 시기의
최대한 지연

9
(3.90)

28
(12.10)

84
(36.20)

59
(25.40)

52
(22.40)

232
(100.00)

3.50
(1.08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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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 의 정 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매우
부동의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교육시장 개방 범위
최대한 억제

11
(4.80)

41
(17.80)

78
(33.90)

58
(25.20)

42
(18.30)

230
(100.00)

3.34
(1.113)

우리 교육기관이
외국투자시 필요정보와

법률서비스 제공
-

2
(0.90)

43
(18.40)

101
(43.20)

88
(37.60)

234
(100.00)

4.18
(0.752)

교육개방 전담 기구 설치
(체계적 대처와 정보

제공)

1
(0.40)

4
(1.70)

21
(9.10)

81
(35.20)

123
(53.50)

230
(100.00)

4.40
(0.762)

우리나라 교육기관에
조세 지원

2
(0.90)

7
(3.10)

37
(16.30)

74
(32.60)

107
(47.10)

227
(100.00)

4.22
(0.890)

우리 나라 교육기관에
재정지원체제 마련

2
(0.90)

5
(2.20)

29
(12.80)

77
(33.90)

114
(50.20)

227
(100.00)

4.30
(0.841)

관련 법령 정비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1
(0.40)

3
(1.30)

29
(12.70)

81
(35.40)

115
(50.20)

229
(100.00)

4.34
(0.781)

우리 나라 교육기관의
합병 촉진 대책 수립

1
(0.40)

7
(3.00)

34
(14.80)

108
(47.00)

80
(34.80)

230
(100.00)

4.13
(0.802

교육개방은 WTO보다는
교육국제기구에서 담당

6
(2.60)

17
(7.30)

59
(25.30)

100
(42.90)

51
(21.90)

233
(100.00)

3.74
(0.966)

4) 교육개방에 따른 직업교육기관의 대응방안

교육시장이 곧 개방됨에 따라 직업교육기관이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

는 지는 매우 중요하다. <표 Ⅳ-12>은 각 기관이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

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설문 응답의 결과, 각 기관이 아직 구체적인 대책회

의를 하거나(m=3.08, sd=1.159), 구조조정을 할 것(m=3.22, sd=1.126))이라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개방 후 각 기관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인, 외국 교육기관과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는 방안(m=3.00,

sd=1.082)이나 외국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m=3.19, sd=1.041),

외국인 대상의 원격교육 제공방안(m=2.88, sd=1.042) 등의 고려정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외국과의 학점 교류(m=3.45, sd=1.128), 재정강화를 위한 사업수

행 계획(m=3.39, sd=0.999), 재학생의 교환학생제의 고려(m=3.46, sd=1.08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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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서는 비교적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표 Ⅳ-12> 직업교육기관의 시장개방 대응방안
단위 : 명(%)

내 용

관 심 정 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전혀
무관심

무관심 보통
어느
정도
고려

고려/
현재
시행중

주기적, 부정기적
대책회의

19
(8.50)

57
(25.40)

64
(28.60)

56
(25.00)

28
(12.50)

224
(100.00)

3.08
(1.159)

구조조정 계획중
16

(7.00)
46

(20.30)
68

(30.00)
67

(29.50)
30

(13.20)
227

(100.00)
3.22

(1.126)

외국 교육기관과의
공동학위수여

16
(7.20)

61
(27.40)

74
(33.20)

51
(22.90)

21
(9.40)

223
(100.00)

3.00
(1.082)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12
(5.30)

46
(20.40)

76
(33.80)

69
(30.70)

22
(9.80)

225
(100.00)

3.19
(1.041)

학점 교류 계획중
10

(4.60)
39

(17.90)
54

(24.80)
73

(33.50)
42

(19.30)
218

(100.00)
3.45

(1.128)

재정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7
(3.10)

35
(15.60)

76
(33.80)

78
(34.70)

29
(12.90)

225
(100.00)

3.39
(0.999)

외국인 학생유치를 위한
별도 대책 수립

10
(4.50)

50
(22.60)

67
(30.30)

64
(29.00)

30
(13.60)

221
(100.00)

3.24
(1.089)

국내외 교육기관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5
(2.20)

28
(12.30)

65
(28.50)

87
(38.20)

43
(18.80)

228
(100.00)

3.59
(1.009)

국내 타기관과의 정보
교류

11
(4.80)

31
(13.70)

75
(33.00)

73
(32.20)

37
(16.30)

227
(100.00)

3.41
(1.067)

외국으로 교육서비스를
가상으로 제공

21
(9.30)

62
(27.40)

80
(35.40)

50
(22.10)

13
(5.80)

226
(100.00)

2.88
(1.042)

학생을 외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11
(4.90)

33
(14.70)

61
(27.20)

81
(36.20)

38
(17.00)

224
(100.00)

3.46
(1.087)

외국의 우수한
교수(교사)진 채용

13
(5.80)

46
(20.50)

54
(24.10)

76
(33.90)

35
(15.60)

224
(100.00)

3.33
(1.139)

외국 기관과의
교수(교사)진 상호교류

10
(4.40)

34
(15.00)

66
(29.20)

79
(35.00)

37
(16.40)

226
(100.00)

3.4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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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동향

가 . 주요 국가의 움직임

1) 호주의 N OOSR102)

호주는 외국학생의 자격을 인증하는 국가 기관인 국립해외기술인정사무소

(NOOSR; The 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를 1989년에

설립하였다. NOOSR은 해외에서 호주로 훈련, 취업, 유학하고자 하는 이들에

게 해외 자격 및 기술 인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과 지원을 하

고 있으며, 또한 자격과 기술 인정에 있어서 보다 개선된 국제 간 협정을 맺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기술(skill)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정보제공과 자문(information

and advice), 해외 자격 인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개발, 해외 교육 제도 및

자격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평가 안

내지침을 개발한다. 또한 기술 및 자격 인정을 위한 국제 협정을 촉진하고,

자격들간의 이동 용이성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와 함께 쌍방간, 다자간 협정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호주 거주민 및 비거주민의 해외 학력 인정 및

하위 학력 인정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전문자격자의 훈련

연계(Bridging training for Overseas Trained professionals)는 호주에서 학위

나 고등 자격이 필요 되어지는 직업의 필수 인정 요건 사항을 충족하기 위

하여 준비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호주국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평가 및 인정 과정의 공통된 목적은, 각 개인들의 상이한 차이와 무

관하게, 호주에서의 개인들의 교육적 직업적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그

러므로 모든 평가 및 인정의 과정은 공정의 원칙(fairness), 평등의 원칙

(equity), 접근편이의 원칙(accessibility)에 따라 이루어진다(부록 2 참조).

해외 기술·자격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주요 원칙은 직업의 보다 폭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교육·훈련·노동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기존의 틀이나 원칙

102) http :/ / www .dest .gov.au/ noosr/ default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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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자격 및 선행 학습(prior

learning)에 대한 인정 평가에 있어 모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 및 인정의 원칙은 아직 인정 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분야에서도 수용되

어지며, 산업분야의 직장내 평가자(assessors) 및 노동자(employers)에 대한

평가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이주자의 자격 평가처럼, 모든

분야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은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이 원칙이

현재 실행에 있어 완전히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NOOSR에서 한국의 대학을 5단계로 등급을 매겨 1~2등급 대학출신자들은

호주에서 대학(대학원포함) 입학 및 편입이 가능하나 3~5등급 대학출신자들

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고졸로 인정) 대학에 입학에 차질이 있는

실정이다.

2) 호주정부 국제교육사무소(AEI)103)

호주정부에는 국제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국제교

육사무소(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로서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시장 개발 : 교육·훈련 사업의 국제화 증진, 시장 조사 및 정

보 수집, 해외 정부와의 연계 및 시장 접근 기회 제공, 특정분야에 대한 마

케팅 전략 수립 및 커뮤니케이션 개발, 통계 분석 및 컴파일링, 요구불 서비

스를 통한 특정 시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정부간 사업 연계 협력 및 도모 : 인도 지역에서의 호주 고등 교육

의 질적 안정성 확보 및 인도 내 기타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검토,

교육 및 훈련 제도 형태 개혁과 관련한 교육과정 및 평가 개편을 위해 인도

정부와의 working Group을 통한 지원과 협조, 후기 중등 교육의 전자 학습

(e-learning)을 주제로 한 OECD/ 일본 세미나에서 호주 사례 발표, 호주 VET

제도 연구를 위한 한국 및 말레이시아의 정부 방문 시찰단 후원, 베트남 내

호주 대학의 제2 캠퍼스 개설을 위한 협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Educational Standards 개발 및 관리함으로써 해외 학생들에게 호주

의 교육 및 훈련 관련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교육인정(Educational

103) http :/ / aei.dety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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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인정기능은 NOOSR과 함께 호주 현지

교육 및 훈련을 통한 해외 자격 인증 관련한 사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Industry Regulation)의 기능도 수행한다. 즉, 해외유학생지

원교육서비스법 2000(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과

함께 호주 내 교육제공 기관의 규제를 통하여 이들 기관의 질을 확보함으로

써 호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기 위해 유학 온 해외 유학생들에게 호주 교

육에 대한 믿음(integrity)을 갖게 만든다.

넷째, 개발 도상국의 교육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Intern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rants(IETG)를 통하여 국제적 협력

관계 증진, International Aw ards and Exchanges(IAE) 통하여 중국(홍콩), 인

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타이완, 타일랜드, 베트남의 학자 및

연구자들의 호주 내 postgraduate study 및 연구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국

제 포럼 등을 통한 교육, 과학, 훈련의 국제협력(Internationalization)을 꾀한

다. 그리고 해외교육수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한다(호주의 AEI와 우

리나라의 국제교육진흥원과의 비교는 <표 Ⅳ-13> 참조).

3) 싱가폴의 외국대학 유치 노력

세계적인 MBA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인시아드(INSEAD)는 지난 99년 싱가

포르에 아시아 지역 분교를 설립한 바 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내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대학의 유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사되엇으며,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부지알선, 비용 차입과 재정보증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영대학워 역시 아시아

의 첫 번째 영구 캠퍼스로 싱가포르를 선택하였고 건물은 장기임차 방식으

로 마련하였다. 투자비용은 대략 1,500만 달러(195억원)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도 활발하다. 대학이 외국 파트너를 결정해

신청하면 교육부 등이 이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싱가

포르는 이런 노력의 결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대학교육이 경제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평가(2001년)에서 핀란드, 아일랜드에 이어 3위

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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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AEI와 우리나라의 국제교육진흥원과의 비교

구분 국제교육진흥원 호주 정부 국제교육사무소

관할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연방 정부 교육·과학·연수부 (DEST)

설립목적

- 재외동포 교육,
- 국제교육 교류 및 협력

- 세계적, 지적, 문화적, 기술적 , 경제적
성장의 추구를 위해 해외의 상대
기관들과의 협력 추구

- 호주 교육 및 연구 제공자들의 기여
장려 및 협조

연혁

- 1962. 3. 1. :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로 개소

- 1977. 3. 18. :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으로 개편

- 1992. 3. 28. :
국제교육진흥원으로 다시
개편

- 1994 : 호주 국제 교육기금(AIEF) 설립
- 1998 : 검토 후, 호주정부 국제

교육사무소로 개편

조직

- 기획관리부
- 국제교류부
- 교학부
- 유학연수부
- 기숙사

- 해외 자문 연결망(Overseas Counsellor
Netw ork)

AECs/ AEI 사무국 (9개 나라*)
- 국가 사무소 (N ational Office)

고객 서비스
국제 커뮤니케이션
국제 비즈니스 관리
정책 및 연구 분석

정원

- 교육공무원 35명
- 일반직공무원 34명(기능직

12명 포함)

- 109, 73명 (9개 해외기관 포함)

주요기능

- 재외국민의 교육
- 국제교육 교류 협력
-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 국비유학생 지도·관리
- 해외유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호주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국제적 홍보

- 교육 및 연수의 타국 정부와의
연계활동

- 호주인들을 위한 국제적 교육
- 훈련 및 연구 기회 향상
- 해외 현지의 호주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조정
주) 9개국 : 중국(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타이완, 타일랜

드, 베트남
자료: http :/ / aei.detya.gov .au /
자료: http :/ / niied .interedu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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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제기구의 움직임

1) 유네스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대학교육협의회가 2002년 공동으로 주최한 아·태

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협약 연구에 관한 전문가 회의 자료에 의하면, 고등

교육분야에서의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UNESCO의 노력이 자세히 기술되

어 있고, 지역별 협약은 총 6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4).

유네스코가 1993년 제27차 회의에서 권고한 고등교육의 학습과 자격인정

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에 의하면, 외국에서 받은 고등교육을

인정 한다는 의미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이 동 학

위 소지자의 학위를 자국의 교육 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상급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연구에 참여하거나, 자격

시험이나 특별한 준비가 필요없을 경우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동등한 것

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목적의 2차 교육을

외국에서 인정 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 내의 자격을 갖춘 기관이 동 학위 소

지자의 학위를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때 자국에서 수여하는 동등한 수준의

학위나 자격증서와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고등교육 수

학 증서나 자격을 외국에서 인정 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 내의 자격을 갖춘

104) 그 6개의 지역별 협약은 다음과 같다.
1)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973).
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 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Arab and European States bordering on the Mediterranean
(1976).

3)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Arab States (1978).

4)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States belonging to the Europe region (1979).

5)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certificates, diplomas, degrees and
other academic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in the African States (1981).

6)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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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동 증서 소지자의 증서를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때나 연구기관에

들어갈 때 자국에서 수여하는 동등한 수준의 증서와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직을 위한 목적의 고등교육 학위를 외국에서 인정 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 및 전문직 관련 규정과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동 전문직

준비 및 학위 취득이 일어난 원래의 국가에서와 동등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해당 국가 내의 자격을 갖춘 기관이 동 학위 소지자의

학위를 전문직 종사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같은 학위

인정이 외국 학위소지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관련기관이 규정

한 직업 준비 관련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유네스코는 해당 국가가 학위나 증서 소지자에게 동 학위나 증서를 수여한

국가에서 인정한 것보다 더 큰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하고 있다.

2) EU

EU의 경우 성인교육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GRUNDTVIG이라는 네

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GRUNDTVIG의 목적은 ① 성인교육분야의 국가간

협력 촉진, ② 성인교육기관간의 협력 촉진, ③ 성인교육 관련 교원의 질 향상

촉진과 이동성 강화이다(European Commission, 2002). 이외에도 EU는 언어

분야의 협력을 위한 LINGUA 활동, 정보통신기술과 원격교육에 대한

MINERVA 활동, 직업과 연관된 훈련(도제제도 포함)을 위한 EUROPASS 등이

있다. 특히 EUROPASS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제도로서 EU

의 15개 회원국에서는 학교, 훈련기관 그리고 기업체 훈련소와 연계된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느 나라든지 이동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APEC

APEC에서도 교육분야 국제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제안한 우수학교 만들기(achieving high

performance school), 직업교사기준과 그 설정방법(vocational teacher stan-

dards and the formulating method), 우리나라가 제안한 교육전문가 교류

(exchange of education professionals), 개방학습체제 비교연구(cross-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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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n open learning system in APEC), 그리고 호주가 제안한 아·

태 지역 대학교류(university mobility in Asia-Pacific),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tow ards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engineering) 등이 있다.

4. 시사점

교육기관의 질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현재는 고등교육법령에

의한 대학의 설립은 대학의 물적 여건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수행하는

평가가 이 역할을 대신해주어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하지 못한 상태이다.

즉, 인가(chartering 또는 approval)외 품질인증(accreditation)이 동시에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은 대중화되었지만, 고등교육의

질이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하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학원과 같은 교육인적자원부 지도감독기관에 대한

평가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과 기관의 품질인증체

제와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인증체제는 국내적 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개방은 곧 자격의 상호인정,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체제의 구축을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품질인증체

제가 사전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품질인증체제의 근

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유학 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책임하의 공신력이 있고 유익한 유학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사설기관이 맡고 있는 유학 카운슬링을 학교나 공공기관이 흡수하여야

하고, 유학원과 유학알선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 또한 해외 공관의 유학생 관리체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만 특별법을 적용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유용할지 모르

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현재 경제

자유구역 정책이 WTO에 의한 협상과 관련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

- 138 -



도 교육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자유구역 이외

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허용할 것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즉,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이 구

상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 대학원에 대한 설립요건 상의 특례인정을 역차별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대학원에게만 한정하기로 하였

으나, 이러한 방침 역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대학원대학에 대한

별도의 설립운영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사실상 우수대학원

선정이 불가능하고 만약 선정한다면 이는 과도한 재량 행사로서 외국으로부

터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평생직업교육기관의 국제협력, 국제교류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격의 투명성(transparency)과 국제적·국내적 통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diploma와 degree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된다. 프로그램에 대

한 인증시스템의 구축 역시 긴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엔 Committee

for Teacher Education Accreditation, Accreditation Board for Medical

Education which is sponsored by Deans' Association of Medical Schools

and Medical Education Society Association, and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which is sponsored by Deans' Association of School

of Engineering이 있다105). 이러한 quality assurance system의 구축은 비단

일반교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에 더욱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리하여 국내 경쟁력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의 지역적·세계적인 표준에 통합되지 않으면 안되도

록 되어 있다(Marjorie Peace Lenn and Lenora Campos, 1997)

시장개방 협상안 마련시 이와 같은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각국에 권고한

105) 이 부분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대교협이 2002년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광주교육대
학교의 박남기 교수가 발표한 "Challenges and Responses of the Recogni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of Degrees and Programs of Korea in the Coming Global
World"라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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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나 결의사항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이나 국

제기구의 교육국제화 동향에 대한 주기적 파악과 이러한 동향을 활용할 필

요가 있다.

열째, 호주의 AEI처럼 교육의 국제화를 총괄하는 조직이 검토되어야 한다.

열한째, 시장개방 관련 정보의 공개와 시장개방 정책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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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제2장에서 제4장까지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제반 현황과 실태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장별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시사점들을 토대로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평생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각종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시장개방은 개별 기관의 노력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방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 정책수립의 기본방향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보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미 각국과 진행중인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능력을 강화하

는 방안. 둘째, 협상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국내 교육시장의 국내·외적 경

쟁력과 통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셋째, 나아가 이러한 경쟁력과 통용성

을 바탕으로 외국시장으로 진출하는 마케팅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국

내·외적 경쟁력과 통용성 강화와 마케팅 방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에게 평생

직업교육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체제의 정비를 요구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경쟁력과 통용성 강화 그리고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규제와 지원체제 정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평생직업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정책은 다른 교육영역과는 차이가 있는 기

본 전제가 있다. 이는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점이다. 특히 의무교육

과 관련이 깊은 초·중등교육이 아닌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즉, 성인교육은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으로 볼 때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습권의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성인교육의 개방 방향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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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평생직업교육시장

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오히려 교육전반에 대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록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일지라도 결

과적으로 교육시장 전 영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대응 방안이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가 . 개인의 학습권 보장

학습권이라 함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하여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하여 갈 권리로서, 국

가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학습의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할 자유이다. 학습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장·발달에 관한 것이므로 생래적인 자연법적 권리의 성

격을 갖는다. 이러한 학습권의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서 학습

권을 규정하고 있다. 학습권의 대상은 주로 아동·학생이지만 성인의 학습권

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제31조 제6항에서 평생교육을 규정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여 실정법상의 개념

으로 학습권과 평생교육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권은 인격형성권으로서 헌법상의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다. 학습의 권

리, 탐구의 자유, 진리를 알 권리 등의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

용은 학교 선택권, 교육내용 선택 결정 및 참여권,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 등

과 관련된다. 또한 이러한 학습권은 적극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가에 교육조

건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때 교육조

건 정비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재정적 제도를 정비(整

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장에 대한 개방이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설립자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초·중등교육은 학생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생이 아직 성인으

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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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어야 하고, 의무교육과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공교육체제를 유지

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반면에, 성인(대학생 포함)은

일차적으로 독자적인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초·중등교육 영역과는 달리 국가의 개입은 성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

균등(equal access)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때 시장개방을 통해

성인의 학습권이 보다 보장될 수 있다면 이는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106). 즉, 고등교육과 성인교육분야는 일차적으로 초·중등교육분야보다도

더 확대된 개방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나 . 교육의 공공성 보장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학교107)교육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0조인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조항

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설명은 없

으나, 의무교육과 공교육체제의 이념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교육

의 기회 균등 보장, 형평성(equity) 보장, 공적 책임(public responsibility)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공공성을 이렇게 볼 경우 사회교육(성인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따른 교육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이는 국가의 공교육체제 밖의 교육

이라고 할 때 사적 영역에서의 교육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학제에서도 성인교육분야는 기간학제가 아닌 방계학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회교육의 한 영역인 성인교육시장에 대해

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여야 하는 영역이기보다는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등교육시장보다는 더 확대된 수준의 시장개방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인교육·평생교육이 공공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평생학습사회, 평생직업과 일인다업(一人多業) 시대

106) 개인의 학습권 보장이 중시되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과 성인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기
관보다도 더 많은 자율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민간은 이윤(profit)을 목적으로 성인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107)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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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성인의 지속적인 학습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 역시 국가의 공적 책무

로 점점 변하고 있으며, 실업자 훈련은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 영역일 수 있

기 때문이다.

다만, 중등단계인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교육체제의 틀 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직업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시장개방은 극히 제한적으

로 검토될 수뿐이 없다. 전문대학과 원격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설립은

사립이지만 운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not-for-profit), 일차적

으로 시장개방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뿐이 없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다른 영역보다도 보다 확대된 개방을 검토할 수 있고, 직업훈련시장은

기본적으로 성인교육시장이기 때문에 보다 확대된 시장개방이 논의될 수 있

으나, 직업훈련시장 중 실업자 훈련은 공공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때 이 분

야의 시장개방은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다. 즉, 직업훈련시장 개방은 하

되 내국민 대우 원칙에서 실업자 훈련은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 . 개방에 따른 득실(得失)의 비교형량

성인교육시장의 경우 성인이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개방협상에서 우선

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성인교육시장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공공성이 약하

다고 할 수 있어 시장개방 협상과정에서 보다 확대된 개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의 시장을 조속히 개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장개방은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정책과 고용정책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

는 경제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국내 평생직업교육기관들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섣부른 시장개방은 국내 교육기관들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고 이

는 교육시장마저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분

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업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외국 교육기관의 진입으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고 그를 통해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이를 통한 서비스 인력의 질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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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 수지의 악화(특히 유학으로 비롯되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균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방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교형량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WTO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자본 이동의 자유

는 사실상 앞으로 거의 보장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인력의 이동을 자

본 이동과 같이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다. 인력의 이동은 가장 민감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인력의 이동을 자본의 이동만큼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인력의 이동에 있어 규제를 인정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평생직업교육시장에 외국인이 자본투자를 하는 것을 국내 교

육훈련기관의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과 더불어 국내 평생직업교육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

고 외국의 평생직업교육서비스 제공 기관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아울러 추진되어야 한다.

라 . 교육의 국제화와 시장개방과의 관계 고려

교육의 국제화의 흐름이 시장개방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시장개

방협상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보고서에서 교육

의 국제화와 시장개방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제2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사실상 동일하다.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의 국제화는 UN ESCO, 국가간 협

약, 또는 기관차원에서 추진되었고 그 내용은 주로 학생의 이동108)(Mode 2)

에 있었다고 한다면, WTO에 의한 시장개방 협상은 무역을 다루는 WTO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WTO는 자본과 인력이라는 생산요소의 자유거래(free

trade)를 중시함으로써 교육시장분야도 다른 산업분야처럼 자본과 인력의 자

유로운 이동을 강조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즉, 교육의 국제화도

결과적으로 시장개방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시장개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없

108) 자격의 상호인정의 틀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상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자격의 인정에 대
한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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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다만 WTO는 자본과 인력의 자유거래를 중시하다 보니 상업적 주재

(Mode 3)와 인력의 이동(Mode 4)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109).

따라서 교육 국제화가 WTO에 의한 시장개방의 틀 내에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WTO와는 다른 별도의 국가적 틀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나, 이런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별도의 국가적 틀을 만드는 것이 가

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이란 첫째, WTO에 의한 시장개방의 틀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규제를 통해 교육의 국제화를 억제하거나

또는 촉진하는 방법과 둘째, WTO의 틀을 준수하는 2가지 방법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문제는 첫 번째 방법의 경우 국내규제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발생

함으로써 규제의 강화는 곧 기관운영과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는 모

순에 빠져버리는 난점(難點)이 존재한다. 즉, 정부는 정부규제의 딜레마 상황

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WTO의 틀을 준수한다고 할 경우 역시 문제는 존재

한다. 양허협상이 예정대로 종료되어 2005년부터 양허안을 비준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양허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기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일부는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양허안에서

양허하지 않은 사항을 2005년 이전까지 해왔던 기관들은 이러한 활동을 중

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직업교육시장에서 종

사하는 많은 공급자들이 사전에 정책의 방향을 인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회피할 시간을 주기 어려울 경우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2. 협상대책

협상의 진전 속도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EU 등은 전반적

으로 느린 협상 진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소극적 입장,

미국의 지도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농업

보조금 증액 등도 협상 모멘텀(momentum) 약화에 기여한 것으로 비판하고

109) 이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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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8년 이상이 걸린 UR협상에 비해 순조롭게 출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외교통상부는 금년 말부터 내년

3∼4월까지가 협상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금년 말까

지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WTO 무역협상위원회(TNC)에 보고

해야 하며, 03.3월말까지 서비스협상 1차 시장개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110).

미국이나 유럽의 교육기관들이 WTO에 의한 시장개방에 소극적이라고 해

서 시장개방 협상이 불가능해지거나 아주 늦어진다고 예단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사실 유럽의 국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WTO에 의한 맹목적인 자유

무역이지 질 보증체제가 전제된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

은 것이다. 이는 Lisbon Convention을 체결한 국가의 대부분이 교육에 경쟁

력이 있는 나라들이고, 이들 국가들은 Lisbon Convention과 자유무역은 공

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111).

협상대책은 WTO체제 내에서의 교육시장개방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

허안 수립과 외국의 양허요청안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핵심이다. 나아가

WTO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평생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평생직

업교육시장에서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특정한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

할 수 있는 교육분야 국제화의 정책과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협상의 전략적 측면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육기관(시

설) 유형별 협상대책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가 . 교육국제화 종합방안 수립

110) 외교통상부(2002). DDA협상동향(2002. 8).
111) 유럽의회의 고등교육연구위원회의 의장인 Dr . Per Nyborg가 2002년 4월 16일 유럽의회

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Lisbon Convention과 Free Trade는 조화를 이룰 수도 상호
반대될 수도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원문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Thus, the Lisbon
Convention, building on national systems, may secure quality and at the same time
hinder the building of barriers against trade in higher education . If GATS should
decide on build on the Lisbon Convention, it could enforce quality assessment and
free trade between signatory parties at the same time by enforcing a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Lisbon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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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개방 문제는 먼저 우리 교육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정책 목표와

수단을 명백히 하는 교육국제화 정책에 대한 기본방침(가칭, 교육국제화종

합계획 )이 선행된 후 시장개방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관철 또는 상대방의

양보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전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교육국제화에 적용될 기본 방침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침과 정책이 수립이 되지 못할 경우 교육시장 개

방 협상은 큰 맥락 하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사례별로 진행됨으로써, 다른 협

상의제의 협상카드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협상과정에서 체계성과 일

관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의미는 곧 협상의 실패 가능성을 높

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은 훈련시장도 마찬가지이다. WTO는 직업훈련을 별도의 산업으

로 보지 않고 교육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훈련시장의 개방(국제

화)에 대한 기본방침을 관련부처인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

다. 다만, 교육과 훈련의 통합·연계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종합계획 수

립시 두 부처의 공동노력과 협력이 요구된다.

나 . WTO체제 내에서의 협상방안

평생직업교육시장에 대해 외국이 우리나라에 제출한 양허요청안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과 이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양허안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

선 다음과 같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와 외국의 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어지고 우리나라

의 평생직업교육시장 분야 국제화의 실태가 조사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개방으로 인해 영향(긍정적, 부정적)을 입는 대상에 대한 영향평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방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또는 국가)가 손

해를 보는 자에게 보상(유형적, 무형적)을 해주거나 또는 다른 산업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양허안 수립과 외국의 양허요청안 검토와 분석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곤란할 경우 최소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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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참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양허

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지지와 수용을 이끌어내기 곤란하게 될 것이다.

넷째, 시장개방 협상안 마련시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각국에 권고한 사항이

나 결의사항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비준하였거나 준수하기로 한 사

항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주요 국제기구의 시장개방에 대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협상 전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기술한 다섯 가지 사항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제출하는 양허요청안을

수립하고 다른 국가와의 시장개방협상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동일

하게 요구되는 점이다. 즉,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정책방향 결정과정에 전문가나 이해당

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리고 국제적 흐름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이 결어된 양허 요청이나 양허는 제대로 된 협상대

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해당사자의 동의(적어도 협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지지 그리고 후원과 격려를 기대하기는 곤

란할 수 있고, 이는 곧 협상결과를 추진하는 정부의 집행력의 저하를 가져오

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치지 않

은 상황에서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양허안 제출은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옮

기는 수준에 그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고려할 점이 남아 있다. 양허안이 WTO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모

든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개방 실제가

어떻게 될 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허안이 효력을 발휘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현재로는 2005년도) 지금까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 왔던 많은 국제협력 활동들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

종 협상 타결에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 평생직업교육분야에서의 국가간 교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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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와는 별도로 국가간 평생직업교육분야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국제교류는 나아가 WTO체제 내에서의 시장개방 협상에서

도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배양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WTO 협상이 늦춰지거나 지지부진해질

경우에 대한 준비책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

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간 교류 협력 활동에 대한 재검토

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국제교류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

할 수 있다.

1) 자유무역협정 (FTA) 활용

선진국과 개도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간 편가르기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선

진국과 개도국의 경계에 서 있으며, 어느 지역무역협정(RTA)에도 속해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동전선을 적극적으로 구

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게 입장을 조

율하면서 고립화를 피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수호하는 일이다. 특히 동

북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주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있다

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분야의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

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어진다.

2) 국가간·국제기구간 교육협력의 전략적 측면 강화

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가적 틀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국가간 교육협

력은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미 검토한 것처럼 현재 교

육인적자원부의 국제협력을 볼 때 국가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 측면이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기구들의 활동과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들의 국제협력 실태를 볼 때 아·태 지역을 비롯한 개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인력양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

라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국제협력은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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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지역, 협력 내용 등이 상호 연계성을 갖

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지역을 주 타깃으로 삼을 것인

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요구되고, 협력 내용 역시 초·중등 분야인지 아니면 위에서 본 것처

럼 직업교육분야 그리고 새롭게 강점을 갖고 있는 원격교육분야에 치중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개발원조(ODA) 활용에 있어서

도 그 전략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호주가 APEC을 통해, WTO나 OECD를 통해 교육시장개방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된 의제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고, 국가간 협력 역시 이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면, 중국,

동남아 등의 교육수요자를 국내교육기관으로 유치하기 위한 가칭 Study in

Korea 프로젝트의 초석을 마련하여 교육수출에 공헌할 수 있는 거시적 방

안을 강구하는 일도 바람직한 대응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간 국제협력에 있어 전략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이다. EU가 UN ESCO와 공동으로 Lisbon Convention을 체

결한 것처럼 우리도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국제적 표준을 가

급적 준수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3) 경제자유구역 활용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 구역을 시장

개방의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시험지역(test-bed)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WTO에 제출하는 양허안보다도 확장된 시장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볼 때 이미 국내규제보다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자유구역에서 나타난 양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시장개방의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지속적일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정책이

WTO에 의한 협상과 관련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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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

러한 요건을 허용할 것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 국내의 다

른 기관과의 차별적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경제자유구역의 실험은 실험결과를 조속히 확보하고 확보된 결과를 토대

로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하여

야지, 이를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차별적 규제를 지속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라 . 협상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서비스분야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담당자는 교육시장개방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교육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다

양한 교육서비스의 수혜 기회 확대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 외국

대학의 진입을 막고 있는 해외송금제한 등을 일정 요건 하에서 완화하여 대

학 이상의 고등교육분야에서 실질적인 개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 분야 협상을 총괄 조정하는 외교통상부에서

교육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개정을 논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

을 침해하는 일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WTO협상이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을 취

하고 있고, 개방 협상을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부처의 시각이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을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서비스산업 발

전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자체

의 논리보다는 시장 개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고, 서비스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우수한 교육기관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점, 경상수지

대책의 하나로 패션과 디자인등 직업계 학교와 어학연수원 등에 대한 시장

개방을 검토112)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개방의 논리로서 제시할 가능성

이 있다. 이에 따라 성인과 직업교육시장은 다른 협상의제와 함께 고려될 수

112) 2001년 9월 27일자 중앙일보는 재정경제부는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 유학수요가 많은

패션과 디자인 등 직업계 학교와 예능계 학교, 어학연수원 등에 대한 시장개방을 검토하

기로 하였다 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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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 없고 일부 의제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여론과 이들의 압

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은 단순히 기우(杞憂)일 수 있으나, 이

해당사자의 압력은 주로 정규교육기관에 해당하고 성인교육에 대해서는 크

지 않다는 점에서 평생직업교육에서 성인교육분야의 개방은 보다 확대될 소

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적

참여와 관계부처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

면, DDA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인 DDA 민·관 합동 포럼 서비스 분과위원회의 구

성을 보면, 정부측 위원으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만이 포함되

어 있을 따름이다. 민간위원이나 NGO대표 역시 교육관계자는 전혀 없다. 이

들은 학계 및 연구계에 교수나 박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학교관계자의 의사

를 수렴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이는 잘못된 사고이다. 중요한 것은

provider인 institution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교육인적자

원부의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 . 교육인적자원부 주도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방안 수립

성인교육시장의 개방은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과 전

문직 서비스의 시장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성인교육시장개방은

이들 의제들과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 즉, 자연인의 이동(mode 4)에 대한

시장접근 양허가 어떤 가치를 가지려면 전문직에 대한 면허 및 자격요건을

다루는 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규제

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들에서 효과적인

다자규범들을 개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시급하고 이에 대하여 자연인의 이

동과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개방 그리고 자격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의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여 검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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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

괄·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분야에서 사람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유학과 전문직(교원과 교관)

의 이동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비자요건, 취업에 대한 규율, 외국통화의

소지 및 활용에 대한 규율, 선행자격과 학습에 대한 인정에 대한 틀, 교직원

의 수, 이사진의 수, 외국인 직원의 입·출국 조건, 단기체류직원에 대한 규

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의 이동에 대한 방안이

수립되어져야 비로소 Mode 2와 Mode 4에 대한 협상안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바 . 교육기관(시설) 유형별 협상 방향

이하에서는 교육기관(시설) 유형별 협상 방향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정부의 양허안의 준비내용과 외국의 양허요청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

태에서 제안하는 관계로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주로 우리나라의 양허안 작성

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제시에 그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주로 시

장접근에 치우쳐 있다. 내국민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각종

장벽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글에

서는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1) 실업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지 못하

고 교육과정고시에 그 분류가 있다. 이는 단선형 학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업계고교만의 독자적인 협상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이

는 초·중등교육 전반에 걸친 개방 방향과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초·중등

교육이 교육의 공공성 보장과 의무교육의 연장선상,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에 의해 국민공통교육과정 중 1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시장개방은 극히 제한해야 한다(특히 Mode 3). 다만, 학생의 유

- 154 -



학(Mode 2)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 폭과 범위에 대해

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자연인의 이동(Mode 4)에 있어서 단기

체류나 능력을 갖춘 적격자113)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Mode 1에 대해선 시장진입에 대한 특별한 메리트가 없기에 구체적

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

2)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

한 직업교육기관이지만, 시장진입기준(즉,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일반 고등

교육기관과 동일하고 교육기관의 운영 역시 다른 고등교육기관과 거의 동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고등교육기관과 차별적인 협상방안을 만들기는 곤

란하다. 즉,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규제가 일반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되지 않

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협상방안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뿐이 없다.

고등교육의 경우 Mode 1의 방안을 수립할 때 이미 수많은 원격교육과정

이 서비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Mode 1을 통해 외국의 학력·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학력·학위를 국내에서도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Mode 2에 대해선 이미 열려져 있고 또 막을 수 없다

는 점에서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Mode 3 역시 원격대학을 고

려하고, 시장접근을 인정하였을 경우 과실송금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이 분야 시장이 과포화(過飽和)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

는 반면, 역으로 이 분야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출할 수 있

는 분야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시장에

진입하는 주체의 다양화 또는 학교법인 체제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 고민이 추가되어야 한다. Mode 4에 대해서는 역시 단기 체류나 능력을

갖춘 적격자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공무원

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의 교원 문제

는 결국 비자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자정책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113) 능력을 갖춘 적격자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시장개방협상에서 market access나 national
treatment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규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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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대학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이지만 사실상 시장개방에서의 협상은 고등교육에

포함될 수뿐이 없다. 따라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는 원격대학의 협상 방안

은 고등교육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지 못

하는 원격대학은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 학원

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또 이미 시장개방이 상당부분 이

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비록 UR과 WTO 원칙에 따라 양허를 하지는 않았

지만, 외국인투자가능업종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방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여진다. 즉, Mode 3은 지금처럼

유지하고114), Mode 2는 개방하되, Mode 4에 대해서는 단기체류나 능력을

갖춘 적격자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Mode 1에 대해서는 학위과

정이 아닌 한 특별하게 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교습소

나 과외교습 등은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개방협상에서는 학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

상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즉, 성인교육의 틀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학원만을 놓고 개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115). 따라

서 학원에 대한 양허안은 결과적으로 다른 성인교육의 양허안에 미치는 영

향이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학원은 성인교육시장

의 전반적인 틀 내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 학원만을 독립적으로 놓고 방

안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나아가 성인교육시장 전반

에 대한 협상의 틀이 정비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5) 평생교육시설

114) 이 의미는 학원에게 외국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
라서 최근에 학원계에서 외국기관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115) 다자간 협상이 아닌 국가간 협상의 틀에서는 학원시장만을 놓고 별도의 협상안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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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매우 다양하나 이중 실질적으로 성인

교육분야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분야는 대학의 평생교육원 정도이다. 평생

교육원과 학원간의 영역충돌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때 평

생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과

학원 그리고 기타 직업훈련기관 등이 사실상 성인교육기관이라고 할 때 이

에 대한 시장개방협상안 수립은 동일선상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6) 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직업훈련시장에 진입하는 기관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이 직업훈련기본법의 폐지와 함께 삭제되었다는 점이 앞으로 시장개

방 협상안 수립에 어려움을 주게 될 수도 있다. 이는 WTO에서 가장 큰 관

심을 갖고 있는 Mode 3 수립에 대한 방안 수립이 곤란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직업훈련기관은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Mode 3에 대한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시장에 진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Mode 2나 Mode 4에

대해선 위의 다른 기관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Mode 3

에 의한 시장개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정부보조시장에 대해

선 시장참여를 못하도록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중 향상훈련에 대한 참여는 근본적으로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16). 물론 고용보험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요구되어진다.

사 . 협상과정에서 고려할 기타 사항

이외에도 협상을 촉진시키거나 협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에서 본 것처럼 시장개방 협상은 결과적

으로 산업정책, 산업경쟁력정책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안으

116)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에 외국의 기관이 적극 참여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이는 우리나
라의 고용보험 환급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 157 -



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교육시장과 기타교육시장의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의 명확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미국이 강력

하게 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검정서비스(testing service)의 의미의 명확화도

요구되어진다117). UNESCO라는 UN산하의 교육전문 특별기구(special

agency)와의 협력의 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학위와 자격

의 국제적 상호인정의 틀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상품

무역과는 달리 교육분야 서비스의 무역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 이

에 대한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 산업에서 시장개방은(특히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의 경우엔) 전문직의

이동에 대한 WTO에서의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무역자유화의 범

위가 생산요소의 완전한 자유화(자본뿐만 아니라 인력의 이동까지)를 의미하

는 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각국

간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의 차이, 그리고 표준산업분류의 국제

표준의 재정비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다.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규제 정비와 지원체제 구축

이 방안들은 시장개방의 정책방향중 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대책

수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 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방안들은 평생직업교육시장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규

제 정비는 평생직업교육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니라 평생직업교육시장에서 최소한도의 질서와 관리를 가능하도

록 만드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117) 검정서비스를 시험을 기획하고, 관리하며, 평가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는 우리나라 기술
자격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격제도가
대부분의 OECD국가처럼 교육과정과 자격이 연계되지 않고 있고, 자격(qualification)이
학습·경험에 대한 인정이라는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은 채 검정(testing)에 기초한 자격
증 수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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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정부규제 정비

재론(再論)하지만 GATS는 규제완화 또는 철폐(deregulation)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가 목적이다. 다만, GATS의 규범 안에 담겨진

핵심 원칙인 차별철폐(non-discrimination)와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이 결

과적으로 고품질의 규제(better regulation)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즉, 정부규

제는 결과적으로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정비가 필요한 정

부규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국제화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국제화에 대한 근거규정마련과 이를 토대로 한 제반 법령 정비가 필

요하다. 교육기본법 제29조118)는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 1항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길러주기 위

한 국제화 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일 따름이지 국제화에 대한 기본방향을 천

명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동조 4항에서는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이 역시 국제화에 대한 근거로 보기는 곤란하다. 이는 교육기본법

입법 심의과정에서 당초안의 제30조119)를 삭제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조항으

로 당초안의 제30조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이 조항의 해석은 국제기구와의

118) 이는 과거 교육법 제160조의 2와 제160조의 3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우루과
이라운드와 함께 국제화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조항이다. 제160조의
2는 해외유학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의거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 제정된 바 있다.
제162조의 3은 국제교육에 관한 조항으로 국민의 국제적 소양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국
제화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19) 제30조(國際敎育協力) ①국가는 교육에 관한 國際協力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1.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의 교육기관·단체등과의 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2.교육관계 국제행사의 개최 참가
3.기타 국제교육의 협력에 관한 시책
②國家는 國外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文化의 正體性 확립을 위한 교육·연
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159 -



교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해석할 수뿐이 없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교육 국제화 현상과 시장개방에 대한 기본 방침을 반영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점은 2003년 7월 1일 발효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률 의 후속조치로서 제정을 추진중인 국제교육특별법 만의 문제가 아니다

는 점이다. 이는 교육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둔 별도의 교육국제화를 규율하는

특별법령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개별 법령에서 교육구제화의 모든 내용을

다 규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개별 법령 전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특별법령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특별법령에

국제협력 기관과 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어

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행정벌(금전적 제재와 제재적 행정

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산업의 활성화 차원에

서 유학업체, 각종 교육국제화 agency들의 등록(신고) 규정을 두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대학이나 학원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보고와 정부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도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의 조화

헌법 제31조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학교제도와 그 운

영,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다. 헌법 규정을 이어받아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와 내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모든 교육기관이 교육을

바르게 실행하도록 지원·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제도와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시장개방

이 가져올 국내 규제의 재정비와 함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국

내규제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규제의 정비가 반드시

규제완화(deregulation)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자유

화를 하더라도 빈곤층이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 강화가 더욱 요청될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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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새로운 규제가 발생한 것을 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서비스부문들의

정책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강화된 규제가

요구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더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법의 하나라고 할지라도, 평생

학습사회·평생직업사회에서는 성인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과 탈락자들에 대

한 능력개발과 직업능력(employability)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

화될 필요가 있으며, 성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역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투자의 자유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인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와 경쟁정책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훈련의 질 보증체제 구축

교육훈련의 질 보증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

다. 기관(특히 대학)설립과 인증의 구분, 평가체제 정비 등이 그 예이다. 궁극

적으로 시장개방이 되면 자격의 상호인정,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체제가 구축

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품질인증체제가 사전에 구축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의

품질인증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등교육법령에 의한 대학의 설립은 대학의 물적 여건에 대한 평가에 치

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등에서 수행하는 평가가 이 역할을 대신해주어야 하나 유감스럽

게도 그러하지 못한 상태이다. 즉, 현재는 인가(chartering 또는 approval)외

품질인증(accreditation)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

등교육기관에 대한 질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대학설립인가(approval)이후 질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프로그램에 대

한 인증시스템의 구축 역시 긴요하다.

문제는 직업훈련 영역에서는 이러한 품질인증체제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평가체제

(기관과 과정)의 근본적 변혁이 요구될 수 있다. 나아가 실업계 고교와 전문

대학, 학원과 같은 교육인적자원부 지도감독기관에 대한 평가체제를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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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은 대중화되었지만,

고등교육의 질이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의 구축이 긴요

하다. 그리고 인증체제 구축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실제 인

증 행위 자체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만 실력 없고 문제가 많은 외국기관

들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아닌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개방

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무역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의 고등교육관계법령의 일제 정비를 필요로 하는

매우 큰 문제로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품질보증체제 구축은 나아가 우리나라의 교육 수출에 기반이 된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인력양성교육

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품질인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

육과정과 자격의 국내적·국제적 통용성에 제약이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품질인증체제 구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120).

4) 자격제도 정비

사람(학생과 교원)의 이동은 곧 이들이 능력의 인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능

력인정에 대한 기본제도인 자격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자격의 투명성

(transparency)과 호환성(transferabi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diploma와 degree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되고 기타 자격에 대한 국가적 틀이

요구된다. 즉, 성인교육의 결과 얻게 되는 자격의 상호인정체제 구축이 필요

해지게 될 것이다. 정규 교육기관의 경우 학위(degree)와 졸업장(diploma)이

라는 수준(level)에 기초한 비교 준거가 있으나 성인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사

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초로서 국가자격체제의 틀(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을 수립하여야 하고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능력표준(NSS; National Skill Standards)의 수립이 필요하다.

120) 전문대학이 강점을 갖고 있는 주문식교육 역시 이 교육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
육과정에 대한 품질인증체제가 국가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개별대학 차원의 인증체제
구축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잘못된 방향이며 시장개방과 무관하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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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수립

학원분야의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2001년도 10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및 운영실태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확

산추세와 더불어 가맹사업자 위주의 일방적인 계약체결 및 거래상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프랜차이즈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진입

및 퇴출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맹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사는 외식업과 유통업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학원에까지 확대 해

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직업훈련시장이 개방될 경우 그 상당부분은 학원의 형태를 띨 수 있

고, 그 진입 형태가 원격교육 아니면 사실상 프랜차이즈 계약을 활용할 가능

성이 크다고 할 때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무역 자유화는 이러한 소비

자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응

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있어야 하고 국제적 원칙의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즉, 프랜차이즈 형태를 앞으로 많이 띄게 된다고 할 때 발생하게 되는 소비

자 피해에 대한 대책 등도 입법화해야하고, 공정거래에 대한 규정 역시 필요

하게 되는 것이다.

6) 개별적·독자적으로 추진되던 교육국제화 활동을 국가 규제의

틀로 전환하는 노력 병행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분야 국제협력을 기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학생유치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관들이 국제협력활동을 학생유치활동의 일환으

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나아가 국제협력을 모든 기관들이 자율

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두게 됨으로써 모든 기관들이 불필요한 노력과 경비의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

하고,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명료화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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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래야만 교육관계법상 교육기관이 아닌 직업전문학교가 마치 정식 교

육기관인 것처럼(영어로는 technical college로 사용함으로써) 포장해 외국과

twinning program을 운영하여 외국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121).

7) 평생직업교육분야에서 영리 영역 명확화

결과적으로 시장개방의 논의는 민간이 담당하는 영역으로서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때 평생직업교육분야에서 국가와 민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명료화하고, 민간기관 중에서도 설립은 민간이지만 그

운영은 비영리(not-for profit)인지 아니면 영리(for profit)인지를 명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개방 대상 영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8) Negative 방식으로 성인교육분야의 법령 규정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법령을 지금까지의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

으로 전면 전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초·중등교육과 고등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모든 영역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교육 제도의 틀이 중시되는 초·중등과 고등교

육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성인교육의 경우 성인의 학습권과 자율성

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항은 가능하도록 하고, 예

외적으로 제한하는 Negative 방식의 법령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렇

게 될 경우 Negative라고 할 수 있는 제한사항들을 명확하게 도출해내는 것

이 Negative 방식으로 법령 개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시장개방 협상안 수립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WTO시장개방

121)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학위를 국내기관이 주는 것이 아니라 외
국기관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정규 교육기관에도
입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할 때 이들 학생들이 외국에서 영어로 수업받고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들 학생들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을 경우 국내에서
이들의 학력과 학위를 인정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고등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왜곡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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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안은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 원칙은 Negative방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

문이다.

9) 성인교육시장의 진입과 운영기준을 정비

학원법에 의한 학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법령에

근거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한 각종 산업교육과 직업훈련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성인교육시장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평생교육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의미하며, 관련된 법률의 종합적

인 정비 작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법령 정비 방향은 일차적으로 평생

교육법을 중심으로 하되 평생교육법에서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

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성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진입기준과 절차 규정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학원법은 사실상

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이라는 대통령령만 있으면 되고, 근로자직업훈

련촉진법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부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율

하는 법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훈련기관의 경우 직업훈련기관의 시

장진입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불명료하다는 점의 해소가 필요하다. 즉, 직업

훈련시장에 참여하는 자의 성격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법인인지 등이 명료

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검정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제도와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가 모두 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격대학의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이미 고

등교육법에 원격대학의 유형을 예비해놓고 있다고 할 때 설립·운영기준 등

은 원격대학설립·운영규정 을 제정함으로서 해소해야 할 것이다.

10) 기관 연계·통합과 법인화 지원

고등교육시장을 비롯, 성인교육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의 규

모를 키우기 위한 합종연횡전략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현재 평생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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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규모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통

합 또는 연계협력을 하는 기관들에 대한 우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수립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 법인화를 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우대하는 정부의 촉진

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법인화를 해야만 비로소 거버넌스(governance) 혁

신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11)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 마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기관이 국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이를 평가하여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정부 예산의 확보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허용가능한 보조금(non-actional subsidy)으로 가능한

형태로 재정지원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2) 유관제도와의 연계

학생, 교사, 교관(trainer), 교수, 행정직원 등이 비자와 근로허가(w ork

permits)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사람의 이동(movement

of persons)을 제약할 수 있다. 외환의 통제(foreign currency control)에 의해

제약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적 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관한

국제협약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유기적

조정이 요구되어 진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정비도 중요하다.

13) 학점은행제와 직업훈련과정 인·지정 제도의 혁신

현재 성인교육시장·평생교육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점은행제와 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 인·지정제도이다. 이는 모두 과정

인·지정체제여서 이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이 누구인지 사실상 알기 쉽지

않고122), 너무나 많은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

122) 학점은행제는 법에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형평성 차원에서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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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생교육시장의 정상화와 투명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 두 제도

의 혁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학점은행제는 제도의 원래취지를 살려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학점

등록제로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한 평가인정(특히 직업교육적 측면에서)을 지

원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훈련과정 인·지정제도는 그

대로 유지하되 직업훈련시장에 진입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진입기준과

절차규정을 정비하고, 이 기준을 통과한 직업훈련기관에 한해서 과정 인·지

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 지원체제 구축

1)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체제 정비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별도의 전담 프로젝트팀을 협

상이 종료되는 때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

제협력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의 보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을 국

제교육지원(국내외 학생의 유학촉진지원제도와 재외동포교육 포함), 국제기

구협력, 국가간협력으로 크게 삼분하여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요구되어진다.

2) 주기적 자료 조사

교육국제화 현황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공권력의 뒷받침 하

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교육관계법령에

조사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부장관의 법적 권한으로 교

육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국제교육진흥원의 확대 개편

호주의 호주교육국제화기구(AEI;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호주처럼 교육분야 수출이

주요 수출품이 아닌 우리나라로서는 호주처럼 큰 규모의 기구는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교육진흥원의 확대 개편을 통해 유학뿐만 아니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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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까지도 활동할 수 있도록 미션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4) 정부내 협의체 구성

다수의 부처가 성인교육·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있고, 학생과 교직원의 이

동은 전문직의 이동과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할 때 이들 부처의 담당

자들과 성인교육의 개방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협의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도하되 협의체에서 수립된 방안은 인

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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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untermeasures to the Openness of the Social and

Vocational Education Mark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er in charge : Kim, Whansik

Co-Researcher : Choi, Unshil
: Shim, Insun

: Ok, Junpil

This is to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s to the

openness of lifelong and vocational education market. Since 2001, after the

decision of Doha Development Agenda, Multilateral negotiation of service

industry had begun . Education is one of service industry. So, Education

industry is one of negotiation agendas, and DDA principles are applicable

to the education industry.

Korean government are striving to tackle the openness of the education

market. But most of endeavors focus on the general and formal education .

So,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countermeasures focusing on social

and vocational education .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basic principles of policy on formating countermeasure are to

guarantee the learning rights of the individual and to security the

publicness of education,

The concrete negotiation measures are to the framew ork plan on the

educational internationalization, to the review of regul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to survey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states of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ocial and voca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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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vely, to make and impact analysis on the openness of educational

market,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 to consider and

review the agreements, conventions, recommendations and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eriodically, to strengthen the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to use the FTA properly, to redirect

and re-engine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strategically, and so

on .

And then, the direction of negotiation, which are about vocational high

school, junior college, cyber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in

university, and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is proposed .

Finally,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the consolidation of

governmental regulation and supporting mechanism is also proposed for

the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competitiveness and educational

marketing power internationally. For these, lots of ideas are proposed .

Such are to set up the legal ground on educational internationalization, to

establish the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the reorganize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to set-up the plan to prevent the consumer

damages, and so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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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양허표의 이해

서비스 개방의 분야와 범위는 양허표에 기재됨으로써 확정된다. 이하에서는

양허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호주가 UR 협상때

양허한 내용을 토대로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123). 다만, 호주의 양허표

에서 수평적 약속에 관한 자료는 확보할 수 없어서 제시하지 못했다124).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 대우 제한 추가적 약속

Ⅰ. 수평적 약속

본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Ⅱ. 분야별 약속

중등교육(CPC 922)
*민간의 중등단계의 일
반과 직업교육을 포함

1) N one
2) N one
3) N one
4) Unbound expec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1) N one
2) N one
3) N one
4) Unbound expec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고등교육(CPC 923)
*고등단계의 민간교육기

관 포함

1) N one
2) N one
3) N one
4) Unbound expec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1) N one
2) N one
3) N one
4) Unbound expec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기타교육(CPC 929)
*영어교육 포함

1) N one
2) N one
3) N one
4) Unbound expec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1) N one
2) N one
3) N one
4) Unbound expec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주) (1) 초국경공급, (2) 시장접근제한,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 주재

123) 다만, 호주의 양허표중 수평적 약속에 관한 자료는 확보할 수 없어서 제시할 수 없었다.
124) 이 부분은 WTO 사무국이 엮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김의수 옮김) 우루과

이 라운드 협정의 이해(Guide to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책의 p240~243와

WTO(2001)의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ATS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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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칼럼은 다른 칼럼의 내용이 적용되는 분야 또는 하위분야를 나타

낸다. 두 번째 칼럼은 서비스가 특정한 인도방식에 따라 공급될 때에 해당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적용되는 시장접근 제한을 나타내며, 이에는 제2장에

서 본 바와 같이 6가지가 있다. 세 번째 칼럼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에 적용되는 제한을 동일한 방법으로 적시하고 있다. 마지막 칼

럼은 추가적으로 오퍼(offer)된 구속적 약속을 기재하기 위한 것이다.
양허표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제Ⅰ부는 수평적 약속

(horizontal commitments)' , 다시 말하면 양허된 서비스가 어떤 것이든 그 공

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제Ⅱ부는 열거된 각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대

한 수락된 약속을 나타낸다.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

한 구체적 약속도 없는 것이다. 양허표 상에 없음(none)'이란 당해 회원국은

표시된 방법에 의한 외국인의 동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또는 내

국민대우)에 제한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그 반대로 미

양허(unbound)'는 당해 회원국이 전혀 약속을 수락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하

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보유함을 의미한다. 그 중간적인 것

이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주석이다. 없음 항목과 구체적 주석은 특정 품목에 관한 GATT 양허와 완

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된다. 즉 서비스가 해당 특정방식에 의하여 공급

될 때 이에 대해서 양허표에 기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다

는 구속적인 약속을 나타낸다.

위의 호주의 예를 볼 때, 호주는 초등교육과 성인교육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지 않았고, 중등교육의 경우 Mode 1, 2 그리고 3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에

대해 제한이 없으나, Mode 4인 자연인의 이동에 대해서는 수평적 약속에서

정한 것 외에는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고등교

육과 기타교육 모두에게 해당하는 점이다. 외국인의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Mode 1, 2 그리고 3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에 대해 제한이 없으

나, Mode 4인 자연인의 이동에 대해서는 수평적 약속에서 정한 것 외에는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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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The Be s t Prac tic e Guide fo r Pro fe s s io na l Bo d ie s

1. 평가 및 인정의 목적

해외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지식, 기술, 자격 및 다양한 능력은 호주

의 실제적 잠재적 경제 가치에 큰 도움이 되어 왔음. 그러므로 해외에서

습득한 기술·자격 평가 및 인정에 대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과정

(processes)은 이주민들의 노동력 시장 유입에서 있어서 성공적인 통합을

촉진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호주 경제에 커다란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

모든 평가 및 인정 과정의 공통된 목적은, 각 개인들의 상이한 차이와 무

관하게, 호주에서의 개인들의 교육적 직업적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것임.

그러므로 모든 평가 및 인정의 과정은 공정의 원칙(fairness), 평등의 원

칙(equity), 접근편이의 원칙(accessibility)에 따라 이루어짐.

2. 해외 기술·자격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주요 원칙

해외 자격·기술의 평가 및 인정의 원칙은 직업의 보다 폭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교육, 훈련 노동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현존의 틀(framework)이나

원칙에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원칙은 자격 및 이전에 이루

어진 학습(prior learing)에 대한 인정 평가에 있어 모두 적용이 가능해야 함.

또한 이러한 평가 및 인정의 원칙은 아직 인정 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분

야에서도 수용되어지며, 산업분야의 직장내 평가자(assessors) 및 노동자

(employers)에 대한 평가 적용이 가능함.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이주자

의 자격 평가처럼, 모든 분야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은 알아두

어야 함. 또한 이 원칙이 현재 실행에 있어 완전히 반영되는 것도 아님.

▶ 원칙

1) 기술 자격 평가 및 인정 기관은 모든 절차에 있어서 형평성(equitable), 접

근편이성(accessible), 투명성(transparent), 일관성(consistent)을 확보해야 함

- 형평성 및 접근용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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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정의 평가 인정의 결과에 대한 접근이 공평하고 용이해야 함

② 지원자의 나이, 인종, 국적, 종교, 성, 장애, 고용상태, 사회적 배경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함

③ 노동시장 상태에 영향을 받아선 안됨

- 투명성 : 절차가 공공에 공개되어야 함

- 일관성 : 평가 및 인정 과정이 지원자나 평가자에 상관없이 일치해야 함

2) 평가 및 인정 절차는 타당성(vaild)와 신뢰성(reliable)을 가져야 함

3) 평가 및 인정 과정은 교육/ 산업/ 전문직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질적 수준

이 확보된 틀(framew ork)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4) 지원자들은 평가 및 인정에 관련된 모든 과정 및 필수요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함

5) 평가 및 인정 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 지원자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적인

진술 설명을 제공받아야 함

6) 결과에 대하여 지원자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하여 재검토

(review) 및 항(appeal)제도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이때 재검토자는 처음 검토자와 동일인이어서는 안됨.

3. 평가 및 인정 과정

1) 평가 및 인정

모든 전문직업 인정에 관한 단일한 경로는 없음. 각각의 직업 혹은 직업

군에 관한 인정 방법은 다양하며, 그 과정은 적당한 규제 수준에 따라 결

정됨. 전문직업(professions)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 따라 그룹화되며,

법에 의한 규제(law), 자체규제(self-regulation), 비규제로 이루어짐.

건강과 관련된 직업, 수의학, 건축분야의 직업군은 법에 의해 규제되며,

영업자격심사는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음. 시험 합격자는 주 정부(State

Registration에 등록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음. 특히 제약 및 건축분야의

경우, 인정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일정 기간동안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자체 평가 및 비규제 직업일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전문 자격에 대한 평

가는 호주의 professional bodies에 의해 이루어짐. 회계 및 법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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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일 경우, 호주에서의 일정기간 재훈련이 필요함.

2) Appeals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

고, 직업의 integrity을 위하여, 지원자는 모든 절차 과정의 공평성과 잠재

적 오류의 재수정 가능성의 수단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함.

항소 과정(appeal process)을 통하여 평가 기관은 절차의 효과성을 모니

터링하고, 절차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음.

분명하고, 이해가 쉬운 항소 과정을 통하여,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개

인들에 대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음

항소 절차는 처음부터 알기쉽게 정의되어,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오

해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임.

3) 정보 제공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을 받고자 이들은 인정 과정에 대한 명백하

고, 이해하기 쉬우며, 접근이 용이하며, 최신의 정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인정과정의 공개성, 투명성, 접근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함.

지원자들은 초기 단계의 정보 제공과 함께, 인정 기관에 대한 정보가 매

우 중요함. 지원자의 profession과 관련된 평가 및 인정을 담당하는 기관

및 그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함

또한 자격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자문은 서면이나 직접적인 상담

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지원자는 자신의 강점 및

약점을 포함한 자격 평가 과정 수행을 다시 면밀하게 피드백 받을 기회

와 함께, 가능한 한 다른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평가에 대한 결과는 서면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letters of advice"라고

함. 각 기관에 사용되는 형식들이 상이하여, 기준 용지를 마련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에 대한 명확성은 확

보되어야 함. 정보내용은 결과, 부정적 평가나 불인정에 대한 이유,

options 및 avenues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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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본 연구소는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평생직
업교육사장 개장에 따른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제정되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교육시장개방은 서비스 개방의 주된 이슈가 된 바 있습
니다. 2000년 2월 재개된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WTO 협상은 2001년 3월 협상 가이드라
인을 채택하였고, 도하회의를 통해 도하 개발 아젠다(DDA) 를 출범시켰습니다. 금년에 이
미 우리 나라는 36개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담은 1차 서비스 양허요청안을 제
출하였고, 외국의 20개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한 1차 서비스 양허요청안을 우리 나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는 각국의 양허요청안을 검토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2005년 1월 1일 까지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인식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의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준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실
태조사를 통해 평생교육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방안
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국제교류 협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2005년 이후의 귀 기관의 경쟁
력을 염두에 두시고 본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설문지는 귀 기관의 기관장
혹은 시장개방(국제협력) 책임자께서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동봉된 회송용 봉
투에 함께 넣어 11월 8일까지 본 원에 도착되도록 하여주십시오.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 내용
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와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중에 의문점이나 확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 135-102

전화: 02-3485-5083, 5293/ 팩스: 02-3485-5090/

em ail: huhgong@krivet .re.kr / insun@krivet .re.kr

담당: 김환식 부연구위원, 심인선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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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의 이해

※ 다음 질문들은 교육시장개방의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읽으시고

귀하의 상태와 가장 적합한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1 ---------------- 2 -------------- 3 -------------- 4 -------------- 5 7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어느 정도
알고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해당사항 없음

연번 【1】교육시장의 개방에 관해...
동의 정도

1 2 3 4 5 7
1-1 교육시장 개방이 2-3년 내에 확대될 것이다.

1-2 교육시장개방과 관련된 용어인 WTO, GATS에 대해 알고 있다.

1-3 도하개발아젠다 (혹은 뉴라운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4 도하개발아젠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절차를 알고 있다.

1-5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제출한 1차 양허요청안의 내용을 알고
있다.

1-6
정부가 국가전략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외국 대학원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임을 알고 있다.

1-7 우리 나라가 외국에 제출한 1차 양허요청안에 대해 알고 있다.

연번 【2】교육시장 개방의 형태에 관해...
동의 정도

1 2 3 4 5 7

2-1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교육기관은 원격교육 혹은 사이버
교육의 형태로 우리 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2-2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나라의 교육기관도 원격교육 혹은
사이버 교육의 형태로 외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
다.

2-3 우리 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할 수 있다.

2-4 외국 학생들도 우리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다.

2-5
외국 교육기관이 우리 나라에 분교(혹은 분원)를 설립할 수 있
다.

2-6 우리 나라도 외국에 분교(분원)를 설립할 수 있다.

2-7 외국인이 우리 나라의 교육기관에서 취업할 수 있다.

2-8 우리 나라 국민도 외국에 교육자로서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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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의 인식

※ 다음 질문들은 교육개방의 일반적인 인식 및 정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읽으시고 귀하의 동의 정도에 ○표하여 주십시오.

1 ---------------- 2 -------------- 3 -------------- 4 -------------- 5 7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어느 정도
알고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해당사항 없음

연번 【3】교육시장의 개방으로...
동의정도

1 2 3 4 5 7

3-1 우리 나라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3-2 학력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될 것이다.

3-3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다.

3-4
그간 해외 유학 등으로 문제시되었던 막대한 외화유출이 감소
될 것이다.

3-5 지식과 기술의 이전으로 국내의 학문이 발전할 것이다.

3-6
명성 있는 외국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 고질적인 학벌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3-7
지방소재 교육기관도 외국대학과 연계함으로써 경쟁력이 제고
될 것이다.

3-8 외국교육기관의 수준으로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다.

3-9
국내교육체제에 있어서 외국(특히 선진국)의 교육내용 및 교육
방식의 수용이 불가피 할 것이다.

3-10
시장성(이윤추구)의 논리에 따라 기초학문 교육이 더욱 위기를
맞을 것이다.

3-11
외국의 교육영리법인은 우리나라의 과실송금 미양허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3-12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내실화될 것이다.

3-13
교육개방에 관해서는 무역을 주로 관장하는 WTO 보다 교육국
제기구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3-14
외국의 기관의 원격교육 혹은 사이버 교육 제공에 우리나라 학
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3-15
많은 외국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on-line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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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7

전혀 모름 잘 모름 보통임
어느 정도
알고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해당사항 없음

연번 【3】교육시장의 개방으로... (계속)
동의정도

1 2 3 4 5 7

3-16
외국 학생들이 우리 나라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유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3-17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설립됨으로써 해외유학생의 수가
감소할 것이다.

3-18 외국인의 국내교육기관 취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3-19 우리 나라의 국민의 외국교육기관 취업이 활발해 질 것이다.

3-20 궁극적으로 초·중등교육까지 개방이 확대될 것이다.

3-21 우리 나라의 교육프로그램도 외국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3-22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기관도 외국에서 분교(분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연번 【4】정부는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
동의정도

1 2 3 4 5 7

4-1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최종 양허안 제출에 앞서 내부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4-2
개방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
여야 할 것이다.

4-3 협상과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4-4
교육시장 개방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주기적으로 교육기관
들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5 교육시장 개방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할 것이다.

4-6 교육시장 개방의 범위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4-7
우리 나라 교육기관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투자에 관
한 정보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8
교육개방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9
우리 나라 교육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4-10
우리 나라 교육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체제
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11
교육시장개방과 관련된 법령 정비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드
시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4-12
우리 나라 교육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 합병을 원할 경우 이
를 촉진하는 대책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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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 다음은 교육개방에 따른 귀 기관의 대응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읽으시고 현재 수행중 이거나 예정 중인 사업의 고려정도에 ○표하여 주십시오.

1 --------- 2 ------------------ 3 --------------- 4-------------- 5 7

전혀 관심이
없음

고려하지 않음 보통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임

고려하고 있음
혹은 현재
하고 있음

해당사항
없음

연번 【5】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
동의정도

1 2 3 4 5 7

5-1 우리 기관은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한다

5-2 우리 기관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5-3 우리 기관은 외국의 교육기관과 학위를 공동 수여할 계획이다.

5-4
우리 기관은 외국의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다.

5-5 우리 기관은 외국과 학점을 교류할 계획이다.

5-6 우리 기관은 재정강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5-7
우리 기관은 외국인 학생유치를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계
획이다.

5-8
우리 기관은 국내외 교육기관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5-9
우리 기관은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의 기관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5-10 우리 기관은 외국으로 교육서비스를 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5-11
우리 기관의 학생을 외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다.

5-12 우리 기관은 외국의 우수한 교수(교사)진 채용할 계획이다.

5-13
우리기관은 외국기관과의 교수(교사)진 상호교류를 추진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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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문 6】 귀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1) 서울 또는 광역시 ____2) 기타 시지역 ____3) 군(읍·면) 지역

【문 7】 귀 기관은 어떤 종류의 교육기관입니까?
____1) 전문대학
____2) 사이버대학
____3) 실업계 고등학교
____4) 학원

____4-1) 직업기술 ___4-2) 국제실무
____5) 기타( )

【문 8】귀하의 지위를 적어주십시오.
_____ 1) 기관장 혹은 부기관장(부학장, 교감, 원감)
_____ 2) 시장개방(국제협력)담당
_____ 3) 기타 교직원
______4)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 9】귀 기관이 교육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적어 주
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협 조 사 항

※ 귀 기관에서 현재 국제교류를 하고 계시거나 예정하고 계시다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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